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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이를 위해 타 시스템과의 연동,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활용 독려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Ÿ 조직 및 인력: 필수적인 업무에 비해서 권한·보상이 낮고, 인력 운영에 전문성 축적이 어려움

 실무자들은 시설관리 업무가 청사 운영에 필수적이지만 기관 내에서 위상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하였
다. 그 이유는 입주 기관의 공간 확장 요구 등 핵심적인 요구는 권한이 없어서 충족시켜주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전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설관리직은 대부분 전문 자격증을 보
유하고 책임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특별 수당이 없어 사기 저하의 요
인이 되기 문에 전문직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천청사는 승진 및 주거 문제로 인해  수도권 기피 현상이 있는데 경력직들이 과천·서울 근무를 기피
하고, 신규 직원 위주로 배치되어 업무 연속성 저하와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이 있다. 실무 환경은 신규 
기술 도입, 법규 강화 등으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지만, 이를 위한 의무적인 전문 교육 부족한 상황이
다. 실무에서 전기안전관리자 등 법적 자격이 필요한 업무가 있지만 실무자 중에 찾을 수 없을 때는 자
격이 없는 인원이 배치되기도 해 실무자가 알아서 배워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잦은 담당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이나 인수인계 절차가 없어 업무 공백과 노하
우 단절이 발생하는데 감사에서 "발주청 소속 공무원들이 의무 교육을 받지 않고 감독 업무를 하고 있
어서" 지적을 받은 후에야 관련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이는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해서
는 전문성 관리가 불가능하며,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부분이었다. 

Ÿ 공간 활용 및 개선

 과천청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속 동의 누수와 건물 외벽 노후화이다. 초기 설계의 한계로 통신
장비실(TPS실)이 없어 장비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입주 직원들의 회의실, 휴게공간 부족 문제
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에너지 진단 등 개별적인 진단은 수행되지만, 청사 전체의 미래를 
조망하는 체계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나 리모델링 계획은 부재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Ÿ 과천정부청사 노후 현장조사 

과천정부청사 1동은 공간 단열 문제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

강당으로 내려가는 벽면은 우천으로 인한 
균열이 심한 상태

강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집중호우 등으로 
구조체 낙하 위험 발생

[표 3-10] 과천정부청사 노후 현장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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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춘천 합동청사 실무자 인터뷰와 현장조사

Ÿ 예산 및 유지관리: 예산집행 구조적 문제와 예산부족으로 인한 장기적 시설개선 한계

 예산 집행 우선순위는 ① 법적 의무사항, ② 긴급 보수, ③ 민원 및 후생시설 개선 순으로 집행되고 있
다(과천 청사와 유사함).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냉·난방 개선, 회의실 환경 개선 등 입주기관의 만족도
와 직결되는 후생 관련 사업은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매년 중기재
정계획 수립 시 5년 단위의 중장기 보수·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반영이 저조하여 장
기적인 관점의 체계적 시설 개선이 어려움이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등 선진 시스템 도입은 
막대한 초기 비용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기존의 비효율적인 방식을 답습하게 된다. 

Ÿ 시설관리 시스템 및 프로세스: G-FMS 활용 한계와 사례 기반 매뉴얼 구축 필요성

 현재 G-FMS는 일일 점검, 연가 신청 등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스템 활용도가 저
하되는 원인은 ① 시스템이 4대 청사 위주로 설계되어 소규모 청사 실정에 맞지 않다. ② 현장직 공무
직원의 PC 미보급 및 고령 직원의 시스템 활용 능력 부족하다. ③ 소규모 청사 특성상 대면 소통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무에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은 그동안 백과사전식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담당자 간 유선 통화나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
타났다. 매뉴얼은 단순 텍스트 기반이 아닌, 타 청사의 공사 사례, 문제 해결 과정, 노하우 등을 공유하
는 '사례 기반 지능형 매뉴얼' 또는 '집단지성 플랫폼' 형태의 구축이 필요하다. 

Ÿ 조직 및 인력: 소수인원 조직의 한계와 인력배치 및 전문교육 부재 문제

 현재 춘천청사는 창호 교체, 부분 보수 등 시설 개선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아닌 부분적 수리에 그쳐 노후 되었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으
로 근본적인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방 소속기관의 특성상 시설직은 좋은 성과(S

등급)를 받기 어렵고, 소수 인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 동기와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소규모 조직의 특성 상 직원 간 갈등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후 청사는 업무 부담이 높아 갈등 발생 소지가 많아 관리자의 갈등관
리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다목적실로 가는 통로, 습기로 인해서 천장 
전체적인 마감재 부식 문제 발생

강당 앞 로비공간은 천장 누수가 지속되고 
있음

강당 바깥공간은 천장 마감재 탈락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출처: 연구진 현장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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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청사는 노후 청사로 대규모 보수·공사가 잦아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력
이 부족한 신규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 반복된다. 대규모 예
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신규 직원이 담당할 경우, 행정절차 미숙 및 기술적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업 추
진에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직과 달리 기술직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
며, 대부분 선임자에게 배우는 '도제식 교육' 에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업무 수준 편차
가 발생하게 된다. 인력을 수급할 때 상급 기관(서울청사 등) 파견 교육이나 멘토-멘티 제도와 같은 실
무 중심의 교육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Ÿ 공간 활용 및 개선: 주차난, 냉난방 및 편의시설 부족 문제 개선 시급

 춘천청사 입주 직원들은 주요 불만 사항으로 ① 냉·난방 문제, ② 주차 공간 부족, ③ 노후된 인테리어 
순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춘천 청사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전 청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 없이는 만족도 향상이 어렵
다는게 실무자 의견이었다. 춘천청사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며 직원 차량은 늘
어난 반면 지하 주차 공간 일부가 기계실 등으로 용도 변경되어 문제가 더욱 심화된다. 청사 내 공개공
지 부지를 활용한 주차 타워 건립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청사 공간 중에는 5층의 
경우 단열 문제로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 효율이 극도로 낮아 사실상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당
해 단열/창호 공사 후 개선 기대). 다른 부분으로는 입주기관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휴게실, 회의실 등 
편의시설 개선이 시급하나, 가용 공간이 없어 증설이나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Ÿ 춘천 정부청사 노후 현장조사 

설계부터 천창에 빛 조절 기능과 단열기능
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임
시로 마감재를 덮어 놓고 쓰고 있음 

빗물 새는 것으로 인한 난간 부분 균열이 가
속화

최초 건축 시공 단계부터 단열재나 단열창
을 쓰지 않아서 에너지 효율이 낮아 그린 리
모델리 사업으로 단열재 보강 중

[표 3-11] 춘천지방합동청사 노후 현장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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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부 – 부산국토관리청, 대전국토관리청

n 유지·관리 조직현황

 국토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3차 소속기관까지 청사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소속기
관은 87개로 1차는 15개, 2차는 41개, 3차는 31개이다. 정원은 총 4,126명으로 본부는 1,053명, 소속
은 3,073명이다.45)  국토부 운영지원과의 예산관리 담당, 청사관리 및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가 있어 
전체 국토부 청사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차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청사가 있고 이들이 본청 외에 관할 지역 사무소, 일부 출장소와 관사의 운영·관리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1차 기관인 국토관리청에서 청사 유지관리 업무를 맡는 사람은 한사람 정도이고 
공사, 전기, 건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출장소나 사무소의 유지·관리는 사무소 직원 중 한
명이 취합하고 국토관리청의 실무자는 관할지역 청사의 필요사항을 취합하여 국토부에 예산신청을 
하게 된다. 1년 예산이 배정되면 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는 청관사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하게 된다. 

45) 국토교통부(2025) 기본경비설명자료(내부자료) 

옥상의 설비실로 가는 계단에 균열 및 마감
재 탈락이 진행 중

건물 내 비품 창고 부족으로 인해 지하 주차
장의 주차면을 임시 공간을 구분하여 비품
창고로 이용 중

야외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하 주차장의 기
존 주차면수를 할애하여 전기차 충전 시설
을 설치

전자 설비 공간에 바로 위에 스프링 쿨러가 
위치하여 스프링클러 작동시 피해가 클 수 
있음

환기공간이 바로 지하 설비실로 이어지는데 
마감재 노후화로 설비 공간으로 누수가 지
속되고 있어 전체 보강이 필요

공사가 오래 진행 중인데 공사팀의 임시공
간을 둘 곳이 따로 없어서 주차면을 활용하
여 임시공간을 운영중

출처: 연구진 현장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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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국투부 조직도 및 관리 청사 현황 
출처: 국토부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n 국토부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 

 국토부의 청관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나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청사 유지관리 관련 업
무 중 안전, 소방, 승강기 등 법적의무 사항에 대한 업무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건축물의 유지관리 관
련 업무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각 청사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 예산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경
기 외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의 경우 특이소요 예산으로 현황 보고를 통해서 예산이 배정된
다. 보수가 필요한 시설, 공사는 요청을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일부 예산만 수용되고 있다.  

n 국토부 건축물과 노후화 현황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청·관사의 노후화 현황자료는 모두 확보할 수 없었지만, 본 연구의 현장조
사 대상이자 1차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 서울과 원
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 군데로 대전, 익산, 부산이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980년부터 사용하
여  건축물을 사용한지 45년 이상이 되었고, 현재 대전지방합동청사가 지어지면 이전을 할 계획에 있
다. 익산지방합동청사는  2001년 준공하였고, 사용한지 25년 되었다. 부산의 경우 1975년부터 사용
하여 사용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 부산의 경우에도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n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실무자 인터뷰와 현장조사

Ÿ 예산 및 유지관리현황: 설비 노후화 심각, 소속청사가 나눠 쓰는 예산 구조로 유지관리 한계

 청사가 1975년에 지어져서 준공한지 45년 이상이고, 특히 건축물의 전기·배관·냉난방 설비 등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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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심각하다. 전기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용량보다 현재 사용하는 설비가 요구하는 용량
이 크기 때문에 배선 과부하가 심각한 편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다. 배관 또한 노후화 돼서 많은 곳에서 
반복적인 누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냉난방기의 경우 설치 후 10~15년 경과하면 기기가 단종으
로 수리 불가한 상황이고, 유지·관리 비용이 부족으로 중고로 사서 운영하기도 한다. 옛날 건축물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소방시설 미비한 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산은 연간 약 1억 원으로 출장소, 관사, 사무소를 모두 포함한 규모이다. 과거에는 예산을 나누어서 
소규모 수리만 하였는데, 최근에는 1곳씩 몰아주는 방식으로 큰 공사를 해결하고 있다. 필요한 공사에 
비해 기본경비가 너무 작은편이다. 예산의 기준은 대부분 연말 요청사항으로 정해지긴 하지만 금액 
기준은 항상 최초(옛날)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적거나 부족하게 된다. 대부분 공사를 진행할 때 인
건비나 현재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Ÿ 시스템 및 프로세스: 청사관리 체계 부재와 국가사업 지원 필요성

 국토부에서는 따로 시설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업무를 위한 시스템도 개발된 것이 없기 때
문에 실무자는 법정 의무 사항에 대한 점검일지 정도만 기록하고 있다. 점검일지도 형식적 수준에 그
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실무 업무 내용은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사실상 
관리체계가 개인적인 기록과 수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체계화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토부는 1년에 한 번 예산 요청하는 프로세스 외에는 청사 유지 관리 관련된 사항 보고는 따로 
없다. 그린리모델링이나 스마트 오피스 사업이든 이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공모하면 그 예산이 공사
비용에 적절하게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차원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Ÿ 조직 및 인력: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1명의 실무자가 건축물과 전기, 배관, 통신 등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장소와 사무소의 경우 운영직 중 한 명이 건
축물 관리 업무를 겸업하고 있다. 청사 유지·관리 예산을 모든 관할지역 청·관사가 나누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자는 유지·관리 업무에서 분야별로 전문가가 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방·전기·건축 등 
다양한 영역을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인식했다. 이렇게 전기·

소방 등 자격 보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Ÿ 활용성 및 미래방향

 옛날 건물이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항상 사무공간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건물에서 하천국 
빠지면서 겨우 공간이 맞을 수 있게 된 상황이다. 현재는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고, 20년 쯤 LH와 계약으로 옮겨보려 했지만, 상황이 계속 안되서 늦췄더
니 공사비가 늘어나서 이전계획이 어려워진 상태이다. 이전계획이 논의 되었기 때문에 기존 건
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에서 더 적극성을 띠고 관리해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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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장조사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지만 조치가 늦
어지는 편

빗물이 새는 것으로 인한 난간 부분 균열
이 계속 되고 있음

화장실 외벽  누수로 인한 페인트 마감재 
균열 및 탈락 

청사와 주택이 벽면을 공유하고 있는데 담
장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출입 금지 상태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 민원실을 별채로 
주차공간 일부에 따로 마련함

지하주차공간이 따로 없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 

관사 개선 사례(내부자료 제공)

출처: 연구진 현장조사 자료

[표 3-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노후 현장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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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실무자 인터뷰와 현장조사

Ÿ 예산 및 유지 관리 현황: 청사 노후 가속화와 제한적 예산 운영 한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건물 바닥, 천장 등 전반적 노후화 심각한 상황이다. 2003년 천장이 붕괴 사례
가 있었고, 사고 이후 보강했으나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배관 또한 30~35년 이상 경과해서 누수 떄
문에 여기저기 물 얼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으로 내려오는 시설장비유지비는 통상 5천만~1억 수준으로 대전이 관리하는 출장소 사무소가 
이 예산 안에서 조정된다. 유지비 외에 긴급 상황 발생 시 본부 요청으로 추가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논산사무소 발전기 폭발 위험으로 1억 원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대부분 안전위험, 법적인 점검사항 
회에 소규모 보수(도장, 난간 등) 등이 문제가 생겨도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향후에는 부청
별 면적·노후도·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체계 필요하고, 긴급 대응만 지원이 이루어지
는 현재 체계에서 예방·중장기 보수가 가능하도록 계획 및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
요성을 논의했다.

Ÿ 시스템 및 프로세스: 유지관리 중장기 계획 부재와 기록은 수기 의존

 국토관리청의 경우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고,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유지·관리 관련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청과 같은 방식으로 매년 보수할 곳을 사진 찍어 재정
담당관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유지보수가 진행된다.  G-FMS(정부청사통합관리시스템)와 같은 전
산화된 시스템이 아닌, 점검 일지에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 관련 업무는 관리되고 있다. 

Ÿ 조직 및 인력: 이전 예정에 따른 예산 축소와 전담 인력 및 체계 부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79년에 준공한 건축물로 이전 계획(2030년)이 이미 잡혀있고, 이전으로 인해
서 현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배정 필요성이 낮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유지관리 비
용은 긴급상황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고, 단독 청사(대전, 익산, 부
산) 간에는 업무 관련 정보 공유 및 소통이 있으나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서는 각 청사가 상황과 여건이 
달라서 기관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국토관리청의 운영지원과가 시설·인사·재정 등 다양한 업무를 겸임하며, 청사 관리 전담 인력은 사실
상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청에는 공무직도 따로 있지만 시설관리 직접 담당은 아닌 상황이고 소속
기관인 사무소는 일반행정을 하는 사람이 청사 관리도 겸임하고 있다. 유지관리 업무가 시스템화 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는 체계적이지 않고 “구두 전달·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된다. 소방·안전 등 법정 의무교육은 이수하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상황은 아니고 일반 
행정직 중에 겸직으로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다. 시설관리 전문 교육은 부족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Ÿ 활용성 및 미래방향: 대전청 이전예정과 시설개선 과제

대전청은 ‘30년 합동청사 이전 계획이 있고, 이전 후 기존 부지는 국유재산으로 기재부 환원이 예정되
어 있다. 이후 용도는 미정(LH·캠코 개발 가능성, 문화·주차시설 등 지역 요구 존재)으로 논의가 필요
한 부분이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 부족(2대뿐)하고, 에너지 절감·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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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현장조사

옥상 바닥에 물이 새는 상황인데 방수공사 
비용이 부족으로 절반만 진행

균열이 있는 벽체가 다수, 작은 균열은 유지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태

지하에 위치한 창고에 누수로 인해서 마감
재가 부식되고 탁락함

도로 포장이 균일하지 않음 벽체의 마감재가 탈락 문제 발생 바닥재의 부식과 누수가 심한 상황

출처: 연구진 현장 조사자료

[표 3-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노후 현장 조사 내용 

4) 조달청  – 경남지방조달청, 부산조달청

n 유지·관리 조직현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물자조달과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조달
청 본청 1개와 지방청 11곳,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의 기관이 있다. 이 중 본청과 지방청 
2군데는 임대청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2개의 단독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
적으로 각 청사에는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주무관 급으로 1명 이상이 있다. 서울지방조
달청은 사무관, 주무관, 실무관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외의 지방청사는 주무관과 실무관이 청사관리
를 하거나 주무관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청사로 나누어 진다. 주무관은 예산을 담당자와 실제 청사
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는 청사가 대부분이다. 조달청사의 모든 곳에 시설관리 주사가 모두 고용되
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사 관리 인원은 건축전문 인원이 아닌 경우가 있다. 조달청에서 근무
하는 총 인원은 1,101명이고, 지방청의 근무 인원은 441명46) 으로 나타난다. 

 

46) 조달청 홈페이지 (조직안내,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133, 검색일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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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조달청 조직도 및 관리 청사 현황
출처: 연구진 현장 조사자료

n 조달청사 관리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 

 조달청은 각 지방청사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중기 계획을 4년마다 세우고 있다. 중기 계획 이외에 
유지관리 관련 사항은 1년에 한 번 예산신청을 할 때 필요한 공사와 청사 실태를 중앙청사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선 국토부의 예산 신청 시스템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
다. 다만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개발된 사항은 없어서 각 청사의 관리·운영 기록은 각 담당자가 관
리하고 있다. 

n 조달청사 건축물과 노후화 현황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독청사 11개 중 5군데(부산, 대전, 경남, 충북, 전북 조달청사)가 30년 이
상 노후된 청사이고, 3군데(서울, 대구, 강원 조달청사)는 20년 이상된 청사로 많은 청사가 노후화 되
어 있는 상태이다. 

구분 건축년도(연식) 구분 건축년도(연식)

서울지방조달청 1998(28년) 강원지방조달청 1999(27년)

인천지방조달청 2010(16년) 충북지방조달청 1979(47년)

부산지방조달청 1994(32년) 전북지방조달청 1979(47년)

대구지방조달청 1999(27년) 조달품질원 2013(13년)

대전지방조달청 1975(51년) 공공조달역량개발원 2014(12년)

경남지방조달청 1979(47년)

출처: 내부자료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표 3-14] 조달청 단독청사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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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부산지방조달청 실무자 인터뷰와 현장조사

Ÿ 예산 및 유지관리: 중장기계획 수립과 적정한 유지관리 예산

 부산지방조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조달청 본부에서 요구하는 4년 단위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매년 지출예산계획도 제출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축물이 노후화로 인해서 1년 계획과 4
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도 수시로 급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편이다.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은 1년  약 1
억~2억 선으로 대부분 요구사항은 반영할 수 있는정도로 체감하고 있다.  ‘23년에 진행한 내진보강 사
업일 때 공사비가 3억 6천이 나온 사항이 있었다. 현재 직원의 민원은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
에 대한 요구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 중앙제어식 냉난방의 불편함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Ÿ 시설관리 시스템 및 정보 공유: 시설관리 매뉴얼 부재와 개인기록 의존 문제

 조달청에서는 시설관리 매뉴얼이 없고 직원이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해 작성하는 점검일지 정도만 있
는데 이 부분도 형식적 수준으로 기록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담당자가 진행하는 다양한 실무
사항은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비축기지에는 본청에서 제공한 
매뉴얼이 있었다. 하지만 청사 시설 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다. 조달청은 GFMS 같은 전산 시
스템은 사용하지 않으며, 시설관리 체계는 수기·개인기록에 의존 하고 있어 인수인계 등이 체계화 될 
수 없는 상황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Ÿ 조직 및 인력: 공무직 경력 미인정 문제와 전문교육 부재 문제

 건축물 및 시설관리 업무는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주무관과 공무직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무관
은 건축 관련 큰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공무직은 일상적인 시설, 설비, 전기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공
무직은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지만 경력 인정이 월급부분에서 인정되지 않아서 불만이 있었고, 공무
직 간의 업무가 한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전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공무직 중에는 
컴퓨터가 없거나 자리가 없는 공무직이 있어서 근무 내용에 대한 기록 업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외 별도의 전문교육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자격과 경력을 갖
춘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다른 교육이 필요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Ÿ 부산지방조달청 노후 현장 조사

설비시설이 오래되고 지하실의 습기가 제어
되지 않아 바닥에 물이 생기는 상황

청사 중 일부는 임대 공간으로 임대 외부공
간 관리 및 정비가 미흡

관사 부지가 방치되어 있는 편이고 도로 포
장이 균일하지 않고 균열이 많이 있음

출처: 연구진 현장 조사자료

[표 3-15] 부산지방조달청 노후 현장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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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경남지방조달청 실무자 인터뷰와 현장조사

Ÿ 예산 및 유지관리: 예산을 뛰어넘는 노후시설의 보수, 공사 비용

 경남지방조달청은 1979년 정도에 준공해 매우 오래되어 직원들은 노후화를 크게 체감하고 있고, 최
소한의 관리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된 청사 시설에 대해서 사무실 직원들은  “전기 끊기면 그냥 
업무 쉬면 된다”는 식으로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 ‘만성적 적응’ 분위기가 있다.  경남지방조달청 주요 
관리 건물은 본관, 별관, 비축 창고이며, 변전소는 전기안전공사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최근 공사로
는 창호 공사(2024년 4월)와 작년의 외벽 도장 공사가 있으며, 향후 물탱크 공사도 예정되어 있다. 공
사 우선순위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긴급한 문제, 직원들의 불편 해소 순으로 진행된다. 노후 청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불편사항은 노후화된 수도와 전기, 출입문 등이다. 수도의 경우 배관 부식으로 인한 누
수 현상이 가끔 발생하고, 전기 설비 노후·용량 부족으로 차단기를 작동하고 있다. 노후 청사이기 때문
에 긴급하고 큰 공사가 많은데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이를 처리할 때는 다른 청과 예산을 주고받는 식
으로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 년 예산은 ‘23년 공사비는 1억 6천만원이 들었고, 시설 장비유지비가 
2400만원 정도이다. 청사를 관리하면서 예산은 요청액 대비 20~30%만 배정된다고 체감하고 있다. 

Ÿ 시설관리 시스템 및 프로세스: 중기계획의 실행 연속성 부족과 기록 및 매뉴얼 부재

 조달청의 중기계획이 있어서 4-5년에 한번씩 중기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 본청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관리 실무자가 2-3년에 한 번씩 교체되어 중기계획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계획의 연속성
이 떨어지고, 새 담당자는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 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한계가 
있다. 유지관리 이력은 전산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기록·일지에 의존한다. 실무자의 의견으로 정부청
사관리본부의 G-FMS 시스템이 있다면 소방 등 일부 의무 항목 외에는 잘 활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까지 입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달청에는 청사 관리
와 관련한 업무 매뉴얼이 없지만 다른 청사의 우수 유지 관리 사례를 매뉴얼 형태로 제작하여 공유되
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Ÿ 조직 및 인력: 실무자 순환근무로 인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 겸임으로 업무 공백 문제

경남지방조달청은 공무직이 없는 주무관 한명이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로 순환보직으
로 맡기 때문에 별다른 인식, 조직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남지방조달청의 건축물 유지관리 담당 
인원은 총 2명으로, 모두 주무관이고 주로 한 명이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순환근무로 인해서 재
직기간이 짧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게 없는게 가장 큰 문제(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 엑셀 시트를 스스로 만들고 있음)로 인식하고 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모르는 문제가 발생할 경
우, 전임자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실무자는 건축물 유지관리와 더불
어 민원, 납품 검사, 실태 점검 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시간적 제약과 업무 공백이 발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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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간 활용 및 개선

 경남지방조달청의 건축물이 오래되긴 했지만, 부지와 건축물 자체의 문제는 크게 없어서 사무실 직
원들은 배관, 전기, 냉난방 등의 설비만 다시 공사를 하는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다. 창고 부분은 내년
부터 창고는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달청의 주차장이 넓은 편인데 주변 공공청사에서 사용 
문의가 오면 개방하고 있다. 

Ÿ 경남지방조달청 노후 현장 조사

옥상 벽체에 균열이 있는 상황, 균열을 메워
놓은 상태

옥상 마감재가 누수로 인해서 방수 마감재
가 전체적으로 들리고 있는 상황

건축물 규모에 비해 통신실 규모가 매우 작
고 냉난방이 부족한 공간

배관누수로 인해서 마감재가 손상된 모습 콘크리트 손상이 심한 기둥, 창고 건축물은 
리모델링 예정

노상주차공간 밖에 없어서 차량이 그늘막을 
일부만 설치해서 사용 중

출처: 연구진 현장 조사자료

[표 3-16] 경남지방조달청 노후 현장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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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조사 종합

구분 답변사항

예산 및 유지관리

예산 
우선순
위 결정 
기준

종합의견 
대부분 청사가 법적의무사항, 노후설비 및 시설, 민원 순으로 처리하고 있고, 노후화 될수록 긴급상황 방생 빈도 높음

과천청사 • 1. 법적 의무사항 > 2. 입주기관 민원 > 3. 장비 노후도 순으로 결정되는 경향
• 법정 사업이 다른 시급한 보수를 지연시키는 문제 발생

춘천청사 • 1. 법적의무사항, 2.노후설비 및 시설, 3. 입주기관 민원
• 입주기관 민원이 있지만 대응이 되고 있지 않음

부산국토관리청 • 1. 법적의무사항, 2.노후설비 및 시설(2차 소속기관 모두), 3. 입주기관 민원
• 이전으로 인한 노후설비에 대한 지원 약화대전국토관리청

부산지방조달청 • 1. 법적의무사항, 2.노후설비 및 시설, 3. 입주기관 민원

경남지방조달청 • 1. 법적의무사항, 2.노후설비 및 시설, 3. 입주기관 민원
• 노후화로 인해서 긴급공사가 늘어나고 있음

예산 
부족의 
현실

종합의견 
노후화 될수록 예산 부족 현상이 가속화 되고 긴급 공사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예산 유동성이 적음, 예산 나눠쓰기가 

되는 기관(조달청 내부) 및 단위(국토청 관리 소속기관들)끼리 큰 예산 몰아주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과천청사
• 전년도 예산 답습, 감액 편성 관행
• 내용연수를 2배 이상 초과한 노후 장비 다수 운영
• 신기술 비용 상승분이 예산에 미반영되어 타 분야 예산을 잠식하는 악순환 발생

춘천청사 • 큰 공사가 많이 필요하고 중장기 계획을 제출해도 이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음
•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타 부처 과제 예산이 배정되면 진행

부산국토관리청 • 9개의 기관이 나눠서 쓰고 있기 때문에 늘 예산이 부족한 편, 예산 신청의 10%~20%만 받는 정도
• 큰 공사를 나눠쓰는 예산에서 진행하기 힘들어 몰아서 주기도 함

대전국토관리청 • 긴급대응 예산이 지원이 어려워 천장이 무너졌을 때 예산을 받기 어려웠음
• 노후도, 안전성 등을 평가해 예산 배분하는 체계 필요

부산지방조달청 •아직까진 예산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음

경남지방조달청 •노후설비를 다 고치기에는 예산이 부족 20%정도의 예산을 받는다고 체감함
•조달청끼리 남는 예산을 몰아주기도 함

시설관리 시스템 및 프로세스

중장기 
유지관
리 계획
수립 및 
활용도

종합의견
중장기 계획이 있는 청사는 조달청, 과천청사가 있지만 활용도가 높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1년치 예산계획에 의존하고 있음

과천청사
•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5년 단위 계획 외, 건물 전체의 미래를 조망하는 실질적인 마스

터플랜은 부재함
• 에너지 진단 등 개별 진단은 수행되나, 장기적인 개선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지 못함

춘천청사 • 중장기 계획을 세웠지만 반영이 미비한 상태 

부산국토관리청
• 유지관리 예산신청 일년에 한번씩 하는 것 외에 유지관리 계획 수립 안함 

대전국토관리청

부산지방조달청 • 4-5년 중장기 계획, 예산신청 일년에 한 번 씩 진행
• 두가지 계획으로 건축물 계획이 충분히 됨

[표 3-17] 청사별 인터뷰 결과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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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답변사항

경남지방조달청 • 4-5년 중장기 계획, 예산신청 일년에 한 번 씩 진행
• 순환근무로 인해 중장기 계획이 진행되지 않음

시스템 

종합의견
G-FMS는 과천청사까지 이용되고 있고, 춘천청사는 시스템은 있지만 이용이 안되고, 그 외에 소속기관은 시스템이 따로 

없어서 개인적인 수기에 의존하고 있음 

과천청사 • 활용도 매우 저조
• 예산 시스템과의 미연동으로 인한 이중 작업 부담, 체계적인 교육 부재

춘천청사 • G-FMS의 활용도가 매우 미비한 편,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G-FMS 활용하는 역량이 부족한 편 

부산국토관리청

• 근무에 대한 입력 시스템이 없고 개인적인 수기에 의존하고 있음
대전국토관리청

부산지방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조직 및 인력

업무 위
상 및 고
충

종합 의견 
유지관리 업무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위상은 낮음, 지방청과 본청과는 성과 차이 존재, 소속기관은 대부분 1명이 업무 처리
로 업무가 과중됨

과천청사
• 필수 업무지만 위상은 낮다고 인식
• 공간 확장 등 입주기관의 핵심 요구를 해결해줄 수 없어 영향력 약화
• 문제 발생 시 책임 전가의 대상이 되기 쉬움

춘천청사 • 지방청사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힘들고 업무동기와 사기가 저하됨
• 노후청사로 입주기관들의 만족도가 13개 청사 중에 최하위

부산국토관리청 • 1차 소속기관으로 2차 소속기관까지 취합해야 하는 기관
• 국토관리청은 업무 처리를 한사람이 하고, 밑의 기관은 일반 행정원이 진행 업무가 매우 과중됨

대전국토관리청 • 이전 예정 기관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 배정이 더 어려움 
• 예산이 늘 부족하고 유지보수 계획에 관한 내용이 기관편차가 큰 상황 

부산지방조달청 • 건축물 관리는 주무관 1명과 공무직 한명으로 구성되어 일상 관리는 공무직이 공사관리는 주무관이 진행함

경남지방조달청 • 노후 시설에 대한 만성적 적응 분위기가 있음.

사기 진
작 핵심 
요인

종합 의견 
지방청사는 승진기회가 부족한 편, 소속기관의 경우 한 사람이 일을 도맡아 하면 인수인계가 힘들고, 공무직이 고용된 경우 
공무직 처우가 안좋은 편, 순환보직의 경우 업무 연계성이 떨어짐

과천청사 • 승진 기회 부족(세종 본부 중심 인사)과 높은 주거비 부담(관사 부재)**이 가장 큰 걸림돌
• 전문성에 대한 보상(전문직 수당) 부재에 대한 불만

춘천청사 • 지방청사이기 때문에 승진 기회 부족
• 소규모 조직으로 업무 인수인계 한계 (일정한 체계 없음)

부산국토관리청
•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구조, 인수인계 한계, 일정한 체계 없음

대전국토관리청

부산지방조달청 • 공무직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공무직의 근무 여건이 일반 사무직과 다름(컴퓨터 없음, 자리 없음)

경남지방조달청 • 공무직은 없고 주무관 한 명이 담당하늑 구조, 순환보직 때문에 업무 연계가 힘듦

소수 
인력 
고충

종합 의견 
대규모 청사는 다인원이 일을 하고 직무가 건축, 전기, 설비 등이 나누어져 있지만 짧은 순환근무에 업무 인수인계 등의 문제
가 있고, 소속기관에서는 한명의 직원에게 많은 업무가 주어지는 것에 문제가 있음

과천청사 • 직무별로 팀이 나뉘어 있으나, 법적 자격 미달자가 위험 업무를 맡게 되는 등 시스템적 허점 존재

춘천청사 • 소수 직원 운영으로 한번 소통이 힘들면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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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답변사항

부산국토관리청
• 2차 소속기관 관리까지 한사람이 다 하고 있는 체계로 업무 과중에 대한 고충이 있음

대전국토관리청

부산지방조달청 • 주무관과 공무직의 형태로 인력이 적정한편

경남지방조달청 • 건축직렬 주무관이 아닌 형태로 업무 파악이 힘들고 순환으로 인해 전문성을 가지기 힘듦 

인력 및 
전문성

종합 의견 
정부청사 관리본부의 시설 관리직은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고 신규직원이 큰 공사를 감당하는 등 적
절한 배치의 문제가 있고 소속기관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배치가 안되는 경우, 순환근무로 인한 업무 연계 부족, 1명
의 인원에게 너무 많은 업무 부과 등의 문제가 있음

과천청사

• 수도권 기피로 인한 경력직 이탈 및 신규직 중심 운영 심화되어 전문성 축적 및 업무 연속성 저하
• 법적 자격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 부재
•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위험한 경력 관리
• 체계적인 전문 교육 시스템 부족

춘천청사
• 노후 청사는 신규직원이 처음부터 하기 힘든 큰 공사가 많은데 인력배정은 신규직원으로 배치됨
• 경력이 많은 직원이 건축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형태
• 서울청사 등의 연계는 되어 있지만 역량을 키우기에는 부족

부산국토관리청 • 한 사람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일이 요구될 때는 외부 위탁을 맡기게 됨 

대전국토관리청 •인원이 적어서 법정 의무 교육 인원을 행정직에서 한명씩 돌아가면서 맡게 됨 (소방 안전 등) 

부산지방조달청 •공무직이 오랜 기간 근무해서 전문성이 있지만 경력인정이 어려운 상황

경남지방조달청 •시설전문이 아닌 일반 근무 직원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건축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결성도 없고 전문성
이 길러지기 힘듦

공간 활용 및 개선

활 용 성 
및 미래 
방향

종합 의견 
리모델링이나 공간개선에 대한 수요는 외벽, 누수, 단열 등에 대한 요구가 있어 진행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전,  
전면 리모델링 이슈가 있으면 진행이 어려운 상황

과천청사

• 부속동 누수, 외벽 노후화 등 건물의 근본적인 노후 문제
• TPS실(통신장비실) 부재로 인한 장비 관리의 어려움
• 회의실/휴게공간 등 공용 공간 부족
• 중앙행정기관 밀집 청사의 특성상,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없었음

춘천청사
• 설비실로 누수되는 것에 대한 공사 시급
• 단열 시스템이 없어서 외벽공사는 계속 진행 중
• 접근성이 떨어지고, 에너지 소비의 문제가 있어서 지역사회 연계는 하지 않고 있음

부산국토관리청 • 이전으로 인해서 유지관리에 적극성을 가지기 힘듦

대전국토관리청 • 이전하면서 창고 등의 공간이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부산지방조달청 • 엘리베이터 설치의 민원 사항이 있음

경남지방조달청
• 창고 건축물이 리모델링 될 예정
• 이전보다는 강력하게 현재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음
• 주차장을 가끔 주변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때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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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한계와 과제

n 청사 유지관리와 계획을 위한 법·제도적 측면 정비

현재 노후 정부청사 관리는 업무 수행을 여러 부처 소관으로 맡겨져 있어 건축물의 유지관리 관련된 
법과 실무는 최소한의 사람과 최소한의 업무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체계는 기존 
신축 건축물을 유지관리 하는데는 문제발생이 적을 수 있지만, 노후 청사로 진입하면서 유지관리 업
무는 고도화, 복잡화 되기 때문에 정부청사 유지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정책적으로 우선 청사 유
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 시행을 의무화하여 모든 기관이 최소한의 계획적 관리를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획수립과 관련한 
총괄부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태조사에서 나
타나는 상당수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지관리 계획을 현실화하고 이를 사업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 

현재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은 청사의 사용·운영 및 경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사의 
장기 유지관리계획 수립, 노후 청사 진단 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 부족하다. 이러한 법·제도적 한계의 
원인으로는 그동안 정부청사 관리정책이 신규 건축과 공급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유지관리 분야에서
는 부처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노후 청사에 대한 체계적 관
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정부청사 유지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노후청사로 가기 전 사전 예방적 조치부터 예산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 위해 기획재정부의 등과 협의하여 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 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 수립 및 집행 과
정에서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운영함으로
써,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n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기반마련 

 설문과 현장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실무자는 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설문
조사 결과 다수의 기관들이 “예산 배정의 어려움으로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지연되고 시설이 점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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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화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약 63%의 기관이 예산 부족을 가장 큰 애로로 지목하였다. 실제로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실무자는 유지관리 예산이 요구한 만큼 확보되지 못하고 매년 신청액 대비 
10~20% 삭감되어 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청사를 관리하는 소속기관 현장에서의 
채감은 이보다 더 심각하게 느꼈는데 예산 신청 금액의 20%정도만 진행된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예산
이 제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필요한 시기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후속 보수에 더 많은 비
용이 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상의 이러한 문제는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와 경직된 재정 운용 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예산 항목이 시설유지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경비 전용이 어렵고, 노후 건축물이
되고 난 후에는 큰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 편인데 이에 대한 인지 및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때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긴급 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예산집행 절차와 계약제도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정책과제로는 우선 유지관리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배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노후 청사에 대한 예
산 증액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각 부처별로 분산된 예
산은 청사의 상태에 대한 점검 자료를 확보하여 이에 근거한 전략적 조정이 우선이고 이에 따른 우선
순위에 맞게 배분이 필요하고 다년간의 유지보수 계획에 연동한 예산 편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예산 집행 절차의 개선을 통해 긴급 보수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달·계약 제도를 유연화하고, 

소규모 긴급보수에 대한 별도 예산 또는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n 유지관리 전문인력 확충 및 조직 역량 강화

다수의 기관들이 유지관리 업무를 “시설 관리 전담부서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겸직으로 수행하거
나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속기관의 경우 시설주사로 전문
적인 지식이 있는 인력을 고용하기도 하지만, 일부 기관은 일반 행정직이 시설관리직을 겸직하기도 
했고, 공무직선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전문인력을 확
보하지 못한 청사의 경우 전문적인 업무가 대부분 위탁기관 등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
고, 업무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지속적이지 못해서 건축물의 관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체계적 관
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 및 조직상의 한계는 인사단계에서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인력 양성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정책과제로는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사별 시설관련 인력 고용형태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
정안전부 직제 개선 사항에 청사별 시설주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고,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
력을 각 지방합동청사에 지역 청사의 총괄하는 유지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역정부청사관리본부의 역할은 전문 인력을 운영하면서 각 기관을 지
원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전문기업과의 협력 또는 위탁 시에도 기관 내부에 관리·감독할 전
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 인력 충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 
직렬 또는 전문직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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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리체계 표준화 

현재 많은 정부청사에서 예방보다는 고장 발생 후 수선하는 사후대응 위주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사별로 개별 대응하기 때문에 전략적 자산관리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운영이 미흡하다. 이
러한 운영상 한계는 유지관리 표준과 지침의 미비, 그리고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현재 노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수·교체를 계획할 수 있는 진단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
지 않고, G-FMS와 같은 시설관리 정보시스템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
다. 더불어 청사 유지보수 공사의 발주·관리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유지관리 의사결정 체계가 부족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다. 

개선 과제로는 모든 정부청사의 업무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실무 내용을 뒷받침할 표준지침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노후 청사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지표와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중장기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실무내용에 대한 매뉴얼, 유지관리계획 수립, 

예산 요구와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면 사전 예방적 보전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수 사례 
공유와 컨설팅을 통해 기관들이 예방·예측 유지관리 기법을 도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정보화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를 실현하고, 이를 중앙에서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부청사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분 문제점 주요 원인 정책 방향 및 과제

법·제도 - 유지관리 기준 및 규정 부재 - 유지관리 기준 미비
- 부처 간 역할 불명확

- 정부청사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 정비
- 유지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 노후도 평가 기준 마련

예산 - 예산 부족 및 유지관리 관련 필요성 
인식 저하

- 근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우
선순위에서 밀림 
- 복잡한 집행 절차

- 노후도, 긴급도 등 데이터 기반 예산 우선
순위화
-  부처간의 예산 배분 체계 개선

조직 - 전담조직·전문인력 미흡
- 인식 부족에 따른 인력 비배치
- 겸직 및 외주 의존

- 시설관리 전담조직 신설 또는 기능 강화
- 직제 개선을 통한 시설 전문직 채용 확대
- 역량강화 교육 확대

운영 방식 - 예방보다 사후 대응 위주 - 실무내요에 대한 매뉴얼 없음
- 정보시스템 활용 부족

- 정기진단 및 계획 수립 의무화
- 유지관리 정보시스템(G-FMS 등) 전면 

활용
- 표준 지침 보급

[표 3-18] 정부청사 유지관리 정책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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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기반시설 및 청사 유지관리 사례

2. 해외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계

정부청사 유지관리 
국내외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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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기반시설 및 청사 유지관리 사례

1)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례

n 추진배경 및 정책화 과정

1990년대 중반 대형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994년 성수대교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이듬해인 1995년에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명 시설물안전법 또는 시특법)을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중요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었
다(한홍수, 2014)47). 시특법은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1종, 2종 시설물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
였고,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현 국토안전관리원)을 1995년 설립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이현호 2023)48).  이를 통해 초기에는 교량, 터널, 댐, 대형 건축물 등 국가 주요 시
설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진단 제도가 정착되었고, 안전 관련 자료 축적과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시설물안전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며 유지관리 범위와 기준을 보완하였다. 

2010년대에는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관리 대상이 늘어나면서, 기존 시특법과 개별 시
설별 법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교량 등은 
재정 부족으로 유지보수가 미흡한 경우가 나타났고,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부재, 관리주체간 역할 중
복 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여, 2018

년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였
다. 이 법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상하수도 등 15종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물
의 선제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시특법과 도로법·항만법 등 개별 법령
에서 다루던 유지관리 규정을 통합하여, 관리주체·감독기관의 책무와 정부 지원방안을 일원화하였다
(국토연구원 2022)49). 기반시설관리법 제정 시 주요 쟁점은 관리계획 수립 체계의 구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분담, 노후시설의 성능향상 투자 등이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조
율이 이뤄졌으며, 결국 “국민 안전과 재정 효율을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라는 정책 기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이 통과되었다(국토연구원 2022). 

47) 한홍수.(2014). 건축구조 입장에서 안전사고 해결방안 및 업역 확장. 한국강구조학회지, 26(4), 94-95.
48) 이현호.(2023). 시설물 유지관리?. 콘크리트학회지, 35(3), 18-19.
49) 국토연구원. (2022).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 –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워킹페이퍼 WP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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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법령별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도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기반시설(도로, 철도, 항만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포
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규정된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의 핵
심 요소로서 기능하며, 법 제2조 4호에서는 기반시설을 포함한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을 도시관리계획
의 주요 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설물안전법(시특법)과 기반시설관리법은 모두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핵심 요소로 규정하지만, 범위
와 체계에 차이가 있다. 시설물안전법은 개별 시설마다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개별 시설 단위 계획”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이를 취합·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기반시설관리법은 “국가 전략 - 부문별·지역
별 계획 - 시설 개별 실행”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계획체계를 가진다.

구분 법령명 조문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조.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
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
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
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종류) 1. 제1종 시설물, 2.제2종시설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
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
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표 4-1] 기반시설물 관리 관련 법적 근거

Ÿ 시설물안전법상의 유지관리계획

법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1종 및 2종 시설물마다 5년 주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연도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매년 2월 15일까지 
감독 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공공부문의 관리주체는 소관 부처 장관에게, 민간 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획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까지 단계적으로 보고
되도록 계층적 보고체계가 구축되었다.  유지관리계획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 조직, 인력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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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계획,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일정, 유지보수 예산확보 방안, 긴급상황 대응체계, 설계도서 
등 기술자료 보존, 그리고 전년도 유지관리 실적 등의 세부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
관은 한편으로 국가 차원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유지관리의 기본방
향, 기술개발, 인력양성, 정보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특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
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감독하여 시설물 개
별 단위까지 관리가 미치도록 한 것이다.

Ÿ 기반시설관리법상의 유지관리계획

기반시설관리법에서는 “관리계획”이라는 용어로 유지관리계획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국토교
통부 장관은 법에 따라 5년 주기의 국가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도로·철
도·수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중장기 유지관리 정책 방향, 투자 우선순위, 기술 개발 및 재원 조달 전략 
등을 담는 최상위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맞추어, 각 관리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 등)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국토연구원 2022). 

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는 관리주체별로 상이한데,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은 국가관리 도로·철도 등에 
대한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방도로·교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식으로 역할이 나뉜
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가 먼저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 15개 시·도도 
2021년에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4-1] 계획 위계 
출처: 내부자료

관리계획에는 해당 지역·시설의 시설물 현황과 노후도, 안전등급 분포, 향후 유지보수 및 교체 필요시
설 목록,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반시설관리법이 새로 도입
한 성능평가 결과와 최소 유지관리 기준 충족 여부, 성능개선 목표 등이 반영된다(박창호 외, 2023)50).

 이러한 개별 관리계획들은 국가 기본계획의 체계 내에서 수직적·수평적으로 조정되며, 국토부는 관
리계획 이행을 지원·감독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연례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 평가가 뒤따른다. 실제로 
2020년 말 열린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17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2025년까
지 약 57조 원을 투자하여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국토교통부 2020)51). 

50) 박창호 외. (2023). 『교량 유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구조연구 및 실무(Journal of Structural Research and Practice), 32(1), 3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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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 종합계획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체계 아래 전국 단위의 유지관
리 투자계획이 처음 수립된 사례이다.

구분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계획명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기반시설 관리계획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8조

계획 수립 주체 관리주체(공공․민간 시설 관리자) 관리감독기관의 장(국토부, 시․도지사 등)

계획 수립 주기 5년 주기(연도별 시행계획 별도 수립) 5년 주기(국가기본계획 + 지역․시설별 계획)

계획의 계층 구조 개별 시설 단위 계획 →기관별 보고→중앙 집계 국가 기본계획→부문별 계획→시설별 실행계획

계획 포함 항목 안전관리 조직, 정기점검 일정, 예산 확보, 대응체계 등 노후도, 안전등급, 재원계획, 성능평가 결과 등

계획 이행 감독체계 소관 부처 장관 및 국토부장관 단계적 보고 국토부 및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주요 적용 대상 시설 1, 2종 지정 시설물(교량, 댐, 고층건물 등) 15종 기반시설(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성능평가 반영 여부 미반영 반영

[표 4-2] 시설물안전법과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 체계

n 기반시설 관리 조직 및 운영 체계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은 위계 구조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로 국가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반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은 이에 따라 소관 시설
에 대한 5년 주기의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해당 계획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연도별 실행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된다.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리주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의거하여 15종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
태조사 및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개선 및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현황, 노후도, 안전등급 분포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자료 수집 과정이며, 최소유지관리기준은 해당 시설이 공공성과 기능
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성능 수준을 의미한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 외에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기준 
설정 및 계획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제도 운영의 총괄적 역할을 담당
하며, 기반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공통기준 수립, 성능평가 항목 설정, 관리계획 사전검토 등의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51) 국토교통부. (2020). ‘제2차 기반시설 관리위... 선제적 기반시설 관리 구체화, 2020.12.28.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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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기반시설관리법 업무 프로세스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n.d.) 국가기반시설 통합관리, https://www.kalis.or.kr/wpge/m_681/business/gate1

5.do.(검색일: 2025.5.14.)

n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및 동향

Ÿ 정보관리체계 구축

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과거 종이서류로 분산 관리되
던 시설 정보는 이제 정부 차원의 통합 DB로 전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노후 시설 증
가에 대비하여 2019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였고, 2020년에는 교량·터널·건축물 
등 전국 시설물의 안전점검 자료를 디지털 DB화하는 사업을 착수하였다. 이 사업에는 토목·건축 전공 대학
생 2,300여 명이 참여하여 방대한 자료를 전산 입력하였고, 총 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52)

그 결과 축적된 시설물 안전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손상부위나 열화 진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보수·보
강 우선순위 결정 및 성능 저하 예측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설계기준을 갱신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
다. 최근에는 특정 유형 교량에서 반복되는 결함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보수 시점이나 방법을 최적화하
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53). 

또한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접목한 공간기반 시설관리도 확산되어, 지자체들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하고 유지보수 공정을 지리정보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관리체계의 고도화는 결국 유
지관리 계획 수립과 집행의 근거자료를 탄탄히 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한다.

52) 엔지니어링데일리 조항일 기자, ‘국토부, 시설물 안전정보 DB화 착수’, 2020.08.12. 일자.
53) HelloDD.com 김지영 기자, ‘교량 손상․노후화 DNA 기술로 예측한다’, 2022.07.05.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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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성능평가 제도 운영

성능평가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도입된 새로운 유지관리 절차로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
라 내구성능(노후화 정도)과 사용성능(기능·편의)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
에 따라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능평가는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관리계획 및 성능개선 사업 계획 수립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성능개선 공통기준은 관리 대상 
시설의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수, 이용 효율성, 향후 수요 변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항목
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기반시설 성능개선공통기준 수립 연구 용역. p.72

구분 항목

기술적판단
1 시설 관련 기술기준 변동성(설계기준, 공사시방 등)
2 시설용량, 규모 적정성
3 시설 노후도(준공이후 경과연수), 점검진단등 결과

경
제
성

수요
4 시설 사용(활용) 수요(교통, 용수 수요 등)
5 기타 수요(지역방문객수 등)

비용

6 기존시설여비(최초건설시)
7 성능개선공사비

8 부대비(조사 및 측량비,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비, 설계비(기본, 실시), 설계감리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보험료 등)

9 보상비(용지매입비, 용지보상비, 어업권보상비, 영업권보상비, 소음피해보상비, 지장물보상비, 지하매설물
보상비, 기타보상비 등) (필요시)

10 운영비(시설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11 장비/차량구입비(운영설비비)
12 기타환경비용

편익

13 시설 사용자 부담비용 절감(예. 차량운행비, 운송비, 사용료 등)
14 시설 사용자 관리성 증대(예. 통행시간 절감, 용수공급 등)
15 안전사고 감소
16 환경비용(예. 공해, 소음) 절감
17 주민 불편성(예. 공사중 교통혼잡성, 공간 침해 영향) (※(-)편익)
18 시설구조 고도화(예. 건널목 개선 등 시설 고도화)
19 시설사용 활성화/피해방지(예. 교통운영 영향성 등)
20 재해복구 용이성
21 재해피해 경감(예. 홍수 등)
22 제공 서비스품질 향상(예. 수질개선 약화 등 보건위생 향상 등)
23 시설 사용자 서비스 확대(예. 경관, 레저제공 등)

정책성
(자역균형발전 
포함)

24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25 지역문제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26 일자리 효과
27 삶의질 영향
28 환경성 평가
29 안전성 평가
30 재원조달 위험성
31 기타 추가 평가항목
32 지역적 파급효과

[표 4-3] 성능개선 공통기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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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에 주기적으로 성능등급
을 부여하고 있다. 교량의 경우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을 각각 평가하여 통합 성능등급을 결정
하도록 하고, 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수나 성능개선 조치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성능평가에서는 기
존의 정밀안전진단과 대부분 동일한 방법(외관조사, 비파괴시험 등)을 활용하나, 결과 분석체계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정밀진단은 현재 상태를 등급으로 평가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성능평가는 설계 수명 
대비 잔여 성능이나 기능수준을 판단하여 향후 관리전략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성능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8년 관련 지침을 제정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안전점검·정밀
안전진단·성능평가 세부지침을 개정·발간하여 일선 기관이 참조하도록 하였다. 현재 도로, 철도, 항만 
등 분야별로 성능평가 결과를 시설물관리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유
지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을 조기에 식별하고 예산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Ÿ 사전검토 및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체계

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계획 심의 이전에 관리계획의 사전검토
를 수행한다. 이 검토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관리계획의 타
당성을 평가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토 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에 상정한다. 만약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성능개선 기준은 기반시설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설정되며, 

국토안전관리원은 이 기준의 공통항목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기반시설에 일관된 성
능기준을 적용하여 성능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데 기여하며, 기술적·경제적·정
책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선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4-3] 관리계획 사전검토와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업무흐름도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n.d.)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및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https://www.kalis.or.kr/wpge/m_6

86/business/busi3109_2.do (검색일: 202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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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시사점 

현행 기반시설 유지관리 제도의 분석을 통해 노후 정부청사(공공청사 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개
선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Ÿ 유지관리계획의 의무 수립 및 실행

기반시설관리법처럼 노후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
다. 현재 건축물관리법 등에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강화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은 5년 단위의 장기수선계획이나 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계
획에는 구조안전, 설비성능, 에너지효율, 이용자 편의 개선 등의 목표와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Ÿ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정부청사 관리주체(관리본부 등)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노후도, 보수 이력, 점검 결과 등을 한
데 모은 통합 시설물 DB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앞서 기반시설 분야의 사례처럼 공공건축물의 유지관
리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보수 우선순위 선정이나 예산 산정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국토안
전관리원의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정부청사 자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
앙부처 청사부터 지자체 청사까지 정보를 표준화해 입력·관리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Ÿ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 제도의 도입

노후 청사의 구조적 안전과 건축설비 성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으
나, 정부청사의 재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상 범위를 넓히고,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선제적 진단
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반시설 분야의 성능평가 개념을 도입해, 정부청사의 구조안전성능, 에너지성능, 방재성능 등
을 종합 평가하고 등급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법적 안전성 확보를 
넘어, 청사의 쾌적성·효율성까지 포함한 종합적 성능개선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Ÿ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지원 및 사전검토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청사 관리를 자체 수행하기에는 전문인력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이 정밀진단 보고서에 대한 제3자 평가를 수행하고, 노후 청사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전
문가 사전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리모델링이나 증축과 같
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유지관리 비용 및 수명연장 효과를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면, 사전에 내실
있는 유지관리 대책을 확보할 수 있다. 

Ÿ 법령 및 기준 정비

정부청사의 유지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
축물관리법 및 하위규정에 공공건축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추가하거나, 공공청사 관리 운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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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에 유지관리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지침에 
노후 청사 유지보수 기준이 일부 있으나, 이를 법제화하고 재정 확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유지관리 사례

n 추진배경 및 사업 개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62년 국내 부실채권 정리 기구로 시작한 조직이고,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
로부터 국유일반재산54)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2012년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설치되
면서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변상금 등을 수익으로 조성되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특히 건축물에 대한 자산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유재산 중 국유건물만 살펴보면,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2024)55)에 따라 국유건물
의 연면적으로 보면 행정재산이 97.6%이고, 일반재산은 2,4%에 해당한다. 이 국유건축물 중에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위탁으로 자산관리 전반을 맡고 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불용재산
에 대한 처분과 기금개발에 관한 업무도 하고 있다. 

 

용도별 국유건물 연면적 비율

구분 건수 연면적(천㎡) 금액(억원)

행정재산 145,901 92,224 718.054

일반재산 2,680 2,290 21,602

합계 148,581 94,514 739,656

[표 4-4] 국유 건물 현황

 

출처: 국유재산포털(2024). 국유재산통계정보, 국유건물 현황, https://www.k-pis.go.kr/selectMainStats.do,(검색일: 2025. 08.13) 

국유재산의 개발단계에서의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추진구조에는 위탁개발과 기금개발이 있다. 위탁
개발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발비용을 조달해 시설물을 만들고 국가
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하면서 국가를 대행해 분양
사업을 수행한다. 기금개발의 경우 국유재산법 26조의 6에 의거해 기획재정부가 기금운용계획에 의
거해 청·관사 등 공공성이 높은 일반재산에 대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획재
정부를 대리하여 개발업무를 수행한다.56) 

54) 국유재산은 총괄청니 기회재정부이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행정재산은 중앙관서와 지자체가 맡게 되고, 일반 재산
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한다.

55) 국유재산포털(2024). 국유재산통계정보, 국유건물 현황, https://www.k-pis.go.kr/selectMainStats.do,(검색일: 20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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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 추진구조

기금개발 추진구조

[표 4-5] 국유재산 개발 추진 구조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402040000 (검색일: 2025.8.13) 

캠코에서는 위의 내용외에도 공공사업 분야로 공유재산관리 개발 담당하고 있지만, 청사와 관련있는 
국유재산관련 역할을 요약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은 국유재산 개발과 국유재산 일반재산의 
관리 및 운영으로 볼 수 있다. 건축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부부처에서 유지관리하는 청사와는 다른
측면은 민간건축물과 같이 임대비용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비슷한 
측면은 건축물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조직이라는 측면이 있다. 

n 유지·관리 조직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공유 재산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을 위한 1개의 본부(총144명)와 6개의 부처
를 운영하고 있고 기획·건축·관리·계약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57) 이중에서 공공개발본부, 공공개발 
기획처, 공공개발지원처가 총괄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남부개발처, 중부개발처, 수도권 동부와 수
도권 서부 개발처가 지역의 일반재산의 임대시설 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청사에 시설관리직으로 

56)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402040000 (검색일: 2025.8.13) 
57)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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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캠코에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 ㈜캠코FMC에서 관리한다. 정부청사의 
조직과 비교하면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역할을 총괄본부가 담당하고 있고 각 청의 시설관리 실무자의 
역할 중 일상 관리에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캠코FMC의 파견 근무자들이 하고 있고, 시설관리 실
무자의 공사관리 예산, 계획 등의 업무를 지역개발처(남부,중부,수도권 동부 및 서부)에서 하고 있다.

구분 역할

공공개발본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수탁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업무 총괄

공공개발기획처 •공공개발업무(국유, 공유, 공공기관, 공용재산 등)의 조정·총괄 및 위탁개발 기획
•제도개선 및 규정관리

공공개발지원처
• 설계, 시공 등 용역 발주 및 계약관리
•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계약심사 수행

남부개발처 • (부산/대구/경상/제주)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설계·시공 관리 및 임대·시설관리

중부개발처 • (대전/충청/광주/전라/강원)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설계·시공관리 및 임대 시설관리

수도권 동부개발처
• (수도권 동부/경기)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설계·시공관리 및 임대 시설관리
• 토지개발 및 민간참여개발 사업대상지 발굴, 인허가 및 사업관리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관리·개발·처분(임대 포함)

수도권 서부개발처 • (수도권 서부/인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설계·시공관리 및 임대 시설관리

공공개발자문위원 • 부동산 개발기획, 건축, 임대,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인지도 높고 실적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자문
단으로 구성하여 활용

공공개발협의회 • 부동산 개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사전 점검을 위한 협의회 운영

안전관리부 •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총괄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자금 회계실 • 송사채 발행 등 사업비 조달 
• 사업지 상환처리 및 여유자금 운용 등

정보시스템실
•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개발 및 체계적인 DB 구축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연계

[표 4-6] 부서별 역할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 중 관련내용 연구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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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단계 전담부서 지원부서 수행업무

계획 
수립

1. 사업제안서 작성

공공개발기획처

공공개발자문위원
기술자문위원회
리스트관리부
공공개발협의회

• 사업 타당성 분석
• 사업 추진 내부 의사결정

2. 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의 •  사업추진 세부조건 협의

3. 사업계획서 작성 수도권동부개발처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승인업무 지원

개발
업무
수행

4. 설계 공모

수도권동부개발처
(건설사업관리2팀)

안전관리부
공공개발지원처
자금회계실
정보시스템실

• 설계용역 입찰관리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설계 및 인허가
• 설계용역 감독
•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6. CM용역 및 시설공사 입찰 • 공사 및 감리용역 입찰관리

7. 시설공사 관리 및 준공 • 시공 관리감독, 공정관리 등 건
축업무 수행

개발
재산
관리

8. 준공보고서 작성

수도권동부개발처
(부동산관리2팀)

• 준공규모, 확정 총사업비 등 반
영한 타당성 재검토

9. 임대 및 시설관리
• 임대마케팅 계획 수립, 임차인 

발굴 및 계약 관리

10. 워탁관리 결산 및 정산 • 시설관리 요역업체 관리, 건물
자산가치 보전관리, 관리비 지출

[표 4-7] 전담부서 및 수행업무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 중 관련내용 연구진 편집

n 업무 체계 및 인력 양성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건축물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내규 중 
하나인 「공공개발업무세칙」58)에 의해서 이런 계획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임대 관리를 
위해서는 임대추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
다. 그리고 관리지침의 경우 건축물의 특성으로 인해서 각 사업장마다 따로 지침을 수립하게 된다. 임
대차 기본계획은 해마다 건축물을 처음 임대를 하기 위해서 세워지고, 시설물 기본계획은 해마다 각 
지역개발처에서 세우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1년 치 예산계획이 세워지게 된다. 시설물 기본계획의 내
용에는 1년동안 필요한 건축물 공사(보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현재 정부청사 소관
기관에서는 1년 예산 계획은 세우지만 내용은 예산을 위한 내용만 포함되고 연속성이나 중장기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각 건축물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의 자세한 사항은 수기로 
기록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캠코에서 계획에 관련된 내규와 내용 정리 부분은 정부청사의 건축물 계획
체계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다. 

58)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2025), 현행내규, https://www.kamco.or.kr/portal/bbs/list.do?ptIdx=270&mId=0601070100 
(검색일 :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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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내용(내규 참고) 수립주체

임대추진 기본계획

• 해당 건물 준공 후 효율적 임대관리를 위하여 매년 “임대추진 기본계
획”수립 (부동산 매입· 개발 및 매각 업무요강 제 49조)

1. 임대시장 동향 분석
2. 주변지역 임대시서 조사를 통한 기준 임대료 산정
3. 관리비, 보증금비율 및 전월세 환원률 등 기타 임대료 산정

지역개발처

시설기본계획 수립

•시설물 관리를 위한 주요 지출내역 및 보수사항 등을 포함하여 매년 2
월 말까지 시설기본계획 수립

1. 관리시설물 개요, 용역계약 현황
2. 건물관리비용 증감 내역, 전년도 지출내역 분석 및 해당연도 지출계획
3. 주요 자본적 지출 집행계획, 하자보수 및 법정점검 계획, 관리건물별 

점정관리자 선임 현황 

지역개발처

관리지침 수립
• 소관부점장은 인계받은 시설물에 대한 건물관리, 청소, 보안, 주차관

리 및 조경 등을 포함하는 관리지침을 인수일로부터 1개원 내에 수립
하여야 함

위탁관리처

[표 4-8] 전담부서 및 수행업무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 및 내규 중 관련내용 연구진 편집 

한국자산관리 공사는 실무에 대한 업무 향상을 위해서 교육기관인 캠코 인재개발원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개발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내부직원 교육을 토애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다. 특히 실무교육 무
터 고급단계 전문교육, 전문자격 취득과정에 대한 단계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캠코 인트라넷
(K-Wings)를 통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등을 직원이 공유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해 두고 있다. 

n 관련 추진 사업

Ÿ 공공개발사업 임대시설관리 시스템 개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공유, 인수재산에 대한 임대관리, 시설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애서 
사업장의 계약, 청수, 수납, 환급처리, 시설물 관리 등 전반적인 임대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임대시설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이 지어질 시기에 입력한 건설정보부터 시작
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동안 데이터가 계속해서 축적되어 건축물에 관계된 다양한 실무자가 필요한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직접기입해야 하는 각 건축물의 관리자는 시스템 
활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고, 현재는 모든 건축물의 관리자가 동일하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향후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시설관리 시스템인 G-FMS을 소속기관의 관계자까지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이용 교육과 시스템의 확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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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한국자산관리공상의 임대시설 시스템 업무 상세 흐름도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 자료

Ÿ 노후 국유 일반재산 관리체계 정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건축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규모는 약 
1,700동으로 신규 유입은 200여개 정도 추정된다. 관리방식은 매각·해체·대부(임대)·유지 네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용도폐지된 건축물의 20~30%만이 해체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
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용도폐지한 건축물의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서 ‘21년에 ‘노후 국유 일반재산 리
모델링 개발사업’을 통해서 3개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일반 임대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한국자
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재산관리 조직에서 건축물관리팀을 최근(2년 안쪽)에 신설한 내용이 있다. 이
는 그동안 건축물을 다른 국유재산인 시설이나 대지와 같이 육안 점검, 수기 등을 통해서 관리한 것과 
다르게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 및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59)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노후청사에 대한 인식이 단순 처분 중심이었지만 전담조직을 통한 관리 전문
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활용 활성화 등의 관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광화문 KT 빌딩 대전 선화동 빌딩 대구 동인동 빌딩

[그림 4-5] 노후 국유 일반재산 리모델링 개발사업 대상지 
출처: (왼쪽 사진) 코어비트 홈페이지(2025). KT 리모델링한 광화문웨스트빌딩, 사옥으로 쓴다. https://www.corebeat.co.kr/artic

le/625 (검색일: 2025.9.19.) 
(가운데, 오른쪽 사진) 한국자산관리공사 블로그 (2023). 정보를 캠.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b
logkamco (검색일: 2025.9.19.) 

59)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과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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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후 사옥 실태조사 사례

n 조사배경 및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개발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증대되는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다수의 노후 청사에 대한 전략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설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본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공간연구소 올림, 2024)60).

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단이 관리하는 총 146개 노후 사
옥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현황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향후 신축 또는 이전과 같은 주
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간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다. 셋째, 개별 사옥의 특성과 여건에 가장 적합한 관리 및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넷째, 신규 시설 투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섯째, 향후 수립될 중장기 사옥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공간연구소 올림, 2024). 이러한 목적 설정은 단순히 노후
된 시설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공단 전체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n 조사 대상 및 범위

본 실태조사의 대상은 공단이 현재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 소재 전체 
240개 사옥(본부, 지사, 출장소 포함) 중에서, 준공(또는 임차 시작)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사옥 
146개소로 한정되었다(공간연구소 올림, 2024).

여기서 공단이 '10년 이상' 경과된 사옥을 '노후'의 기준으로 설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내용연수나 주요 보수 시점을 고려할 때 '노후 건축물'은 통상적으로 20년 또는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1  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은, 공단이 국민에게 직
접 건강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서, 시설의 기능성, 업무 환경의 쾌적성, 그리
고 이용자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잠재적인 문제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10년 정도 경과한 건물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노후 단계에 이르렀다
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주요 설비의 노후화가 시작되고 에너지 효율이 점차 저하되며, 최초 건축 
당시와는 달라진 현재의 공간 기능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단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시에 개선하거나, 특히 임차
사옥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의 재검토 또는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의 이전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
림으로써 장기적인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유지를 도모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차사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한 것은 단순히 소유 자산뿐만 

60) 공간연구소 올림.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관리 실태조사 용역.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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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운영 자산 전체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화하려는 포괄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부
분이다.

[그림 4-6] 실태조사 대상 위치 및 관할지역 
출처: 공간연구소 올림(2024, p.3)

n 조직 및 예산 확보 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축물 관련 신규 사업, 예를 들어 사옥의 신축, 이전, 또는 대규모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 및 소요 예산 요구는 공단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경유하
여 국가 예산 편성 및 심의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배정되는 
구조를 따른다(공간연구소 올림, 2024).

이러한 다단계의 예산 확보 과정은 본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그 분석 내용의 설득력이 매우 중요
함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반하여 정량화된 데이터와 명확한 근거를 통해 도출된 
사옥별 개선 우선순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필요한 재원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전체의 한정
된 예산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각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요구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
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에서와 같이 146개에 달하는 노후 사옥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평
가 지표와 절차에 따라 면밀히 조사하고, 각 건물의 현재 상태와 개선의 시급성을 객관적인 점수로 계
량화하여 제시한다면, 예산 담당자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근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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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공단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공단이 사용하는 청사의 관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 

실태조사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중장기 사옥운영계획'의 핵심적인 일
환으로, 과거 2019년과 가장 최근인 2024년에 각각 시행되었다. 그러나 사용자 제공 자료에서는 이 
실태조사에 대해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공간연구소 올림, 

2024). 이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같이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과된 '의무
' 점검과는 그 성격이 다소 다름을 시사한다. 즉, 공단의 실태조사는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넘어서, 기관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자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라는 '자체적인 전략적 필요
성'에 의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된 사례라고 하겠다. 

공단이 이처럼 명확한 법적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
하여 5년마다 대규모 실태조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방대한 규모의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그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선 선진적이고 능동적인 자산관리 행태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전국적으
로 유사한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는 다른 공공기관들에게도 중요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n 실태조사 수행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후 사옥 실태조사는 크게 다섯 단계의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 
순서는 ▲1단계: 정보 수집 및 기준 정립, ▲2단계: 자산상태 기초평가, ▲3단계: 설문조사 및 의견수
렴, ▲4단계: 현장점검 및 실태진단, ▲5단계: 진단결과 종합 및 개선방안 도출로 구성되었다(공간연
구소 올림, 2024).

정보 수집 및 기준 
정립 ⇨ 자산상태 기초평가 ⇨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 현장점검 및 
실태진단 ⇨ 진단결과 종합 및 

개선방안

 ·자료 수집
 ·계량적 기준 설정 

및 전문가 자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자산 
상태 분석

 ·운영자, 근무자 
설문조사

 ·사전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 비교 분석

 ·시급성 도출

[그림 4-7]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실태조사 수행 주요 절차
출처: 공간연구소 올림(2024)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재구성

n 사옥별 자산상태 기초 평가

사옥 간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실태조사 대상을 체계적으로 선별하기 위하여 기초평가를 사전
에 실시하였다. 평가는 물리적 안정성, 규모의 적정성, 이용수요 지속성, 운영관리 효율성 등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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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은 계량화 가능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Ÿ 물리적 안정성 (Physical Stability)

건축물의 구조(예: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 주된 용도(예: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지리적 위
치(예: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경과 연수(노후도), 그리고 기타 시설의 고유한 특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물리적 측면에서의 현재 상태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세
법상 시가표준액 산출방식을 일부 차용하여,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 잔가
율 × 면적’의 산식을 활용하여 지수화하였다.

Ÿ 규모의 적정성 (Adequacy of Scale)

각 사옥별로 배정된 정원(실제 근무 인원인 현원 기준) 대비 현재 사용 가능한 사무 공간의 규모(전용
면적 또는 연면적 기준, 단위: ㎡/인)를 비교 분석하여, 공간 활용의 과부족 상태를 판단하였다.

Ÿ 이용수요 지속성 (Sustainability of Usage Demand)

해당 사옥이 관할하는 지역 내의 최근 인구 증감 수준(통계청 인구 데이터 활용, 단위: %)을 비교함으
로써, 향후 해당 사옥의 기능 유지 필요성 및 규모 확대 또는 축소 여부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Ÿ 운영관리 효율성 (Efficiency of Operational Management)

단위면적(㎡)당 연간 소요되는 운영관리비(단위: 원/㎡)를 통해 각 사옥의 관리 수준 및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때, 자체사옥과 임차사옥을 구분하여 각각 월평균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과 월평균 관리용역비(청소, 경비, 시설관리 위탁 비용 등)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평가 부문 도출 배경 및 평가 산식

물리적 안정성
- 구조, 용도, 위치, 노후도, 시설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리적 측면에서의 상태 수준을 비교(시가표준액 
산출방식 차용)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년수별 잔가율 x 면적

규모의 적정성
- 사옥별 주어진 정원 대비 이용가능한 공간의 규모를 비교(㎡/인) (이때의 정원은 현원을 의미) 

(산출식)  현원
실사용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이용수요 지속성
- 관할 지역 내 인구의 증감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사옥 유지 여부 및 확대·축소의 우선순위를 판단(%)

산출식 현원
실사용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 ×

운영관리 효율성

-단위면적당 소요되는 운영관리비를 통해 사옥의 관리 수준 및 운영효율 비교(원/㎡)

자체사옥 월평균 공공
요금 산출식

[표 4-9]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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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기초평가 부문(물리적 안정성, 규모의 적정성, 이용수요 지속성, 운영관리 효율성)의 결과를 
종합하여 각 사옥의 상대적인 자산상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 부문이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 즉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해당 실태
조사에서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부문 간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46

개 사옥을 1순위부터 146순위까지 점수화하였다.

순위 사옥명 주요항목별 자산상태 기초평가 및 가중치 적용 후 합산 결과

물리적 안전성 규모 적정성 이용수요 지속성 운영관리 효율성

1 용산지사 1 0.22 0.885 0.311

2 울진출장소 0.01 1 0.853 0.853 

⁝ ⁝ ⁝ ⁝ ⁝ ⁝

71 부여청양지사 0.009 0.227 0.925 0.761

⁝ ⁝ ⁝ ⁝ ⁝ ⁝

145 영암장흥지사 0.001 0.0 0.825 0.433

146 인천남부지사 0.007 0.011 0.751 0.426
출처: 공간연구소 올림(2024, pp.23-25)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재구성

[표 4-10] 주요항목별 자산상태 기초평가 결과

n 현장점검 및 실태진단 

자산상태 기초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량적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현황 파악과 문제점 
진단을 위해 주요 사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실태진단이 수행되었다. 

평가 부문 도출 배경 및 평가 산식

실사용면적
개월
최근년간연간공공요금최대값× 안분보정값

월평균
관리용역비
산출식실사용면적
개월
최근년간 유지보수비번째 큰값  관리용역비최대값  ×  안분보정값 

임차사옥

월평균 공공
요금 산출식 실사용면적별도고지되는공용요금연간평균액

월평균
관리용역비 
산출식
실사용면적연간관리비평균값

출처: 공간연구소 올림(2024,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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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건축, 설비, 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해당 사옥의 관리자 및 근무자
와의 인터뷰, 주요 공간(사무공간, 민원공간, 회의실, 설비실 등)에 대한 현장 관찰, 그리고 전문가적 식
견에 기반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옥이 실제로抱하고 있는 주요 공간별 특징과 
구체적인 문제점(예: 누수, 결로, 균열, 설비 노후, 공간 협소, 동선 불편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기록하
였다 (공간연구소 올림, 2024). 이러한 현장 조사는 기초평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질적인 문제점들
을 발견하고, 정량적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사용자의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를 구체
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 4-8] 민원실 공간 협소 사옥 
출처: 공간연구소 올림(2024, p.60)

n 종합평가

최종적으로, 앞서 수행된 자산상태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정량적 평가 점수와 현장 조사를 통해 얻어
진 정성적 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146개 노후 사옥에 대한 개선 및 관리의 '시급성' 

수준이 도출되었다. 시급성 수준은 A등급(시급성 낮음)부터 E등급(시급성 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분
류되었으며, 이는 각 사옥의 현재 상태와 향후 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되었
다 (공간연구소 올림, 2024, pp.51-52).

사옥별 시급성 결과는 자체사옥과 임차사옥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으며, 향후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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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성 수준 자체사옥 임차사옥

A
(시급성 낮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강남
서부지사 등 11개소

서대문지사, 광명지사, 의령출장소, 단양출장소 등 4개소

B 서울강원지역본부, 구로지사, 송파지사 등 18개소 광진지사, 서초북부지사, 부산중부지사 등 13개소

C
대구경북지역본부, 영등포남부지사, 울산남부지사, 등 
14개소

합천출장소, 함양출장소, 고령출장소, 강북지사 등 
14개소

D 인천경기지역본부, 노원지사, 양천지사 등 8개소 보은출장소, 부천북부지사, 양구출장소 등 7개소

E
(시급성 높음) 용인동부지사, 경산청도지사 봉화출장소, 화천출장소

[표 4-11] 시급성 평가 결과

출처: 공간연구소 올림(2024, pp.51-52)에서 재구성

4) 시사점

국내 사례 분석 결과,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사례는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성능평
가 기반의 선제적 관리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청사 유지관리 계획
의 법제화 방향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다. 

둘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관리 사례는 중앙 기관이 통합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자산 정보
를 관리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며, G-FMS 고도화 및 데이터 표준화 논의에 기여할 수 있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후 사옥 실태조사 사례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노후도 진단 및 평가 기준' 

마련에 있어 가장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사례로 보여진다. 이 사례는 단순히 노후도뿐만 아니라 
시설 규모의 적정성, 실제 이용수요의 변화, 운영 관리의 효율성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객관적으로 계
량화하여 체계적인 상태 진단 및 개선 우선순위(시급성)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러한 데
이터 기반의 접근은 주관적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를 최소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토
대를 마련하며, 단기적 문제 해결을 넘어 공단 전체 사옥에 대한 중장기 관리 계획 수립과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개선 
사업 실행으로 원활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사 결과의 효과적인 공유 및 상위 기관과의 긴밀한 협
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최종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도출된 시급성 평가 외에도 각 사옥의 기능
적 중요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정책적 목표와의 연계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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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계

n 조사 개요 및 목적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는 안전 문제,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유지관리 비용 급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대응이나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관리 방
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전후로 신축 공공건축물이 급증하면서 건축연한 기준에 따라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는 대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 및 예방적 유지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필수가 되었다. 이러
한 변화의 필요성은 국내 노후 정부청사 현장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민원과 직결되는 냉난방, 

공조, 화재 예방 등 주요 시설 장비에 대한 예산은 우선 배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반면, 건물의 구조적 
안전과 관련이 있는 누수, 사용자 편의를 위한 후생 공간 개선 등 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고, 각 청사에 할당되는 소액의 시설정비 비용으로 최소한의 관리만 이루어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의 부재로 건물의 성능 개선이 일선 실무
자의 개인 역량과 경험에 따라 편차가 있어 관리 품질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
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조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부청사 유지관리 시스템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노후 청사 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관련 법령과 제도,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총괄하는 중앙 조직의 역할과 
거버넌스,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유지관리 지침과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n 조사 범위

Ÿ 조사 대상 국가

- 미국, 일본, 영국

Ÿ 조사의 내용적 범위

- 법제도, 정책 거버넌스, 세부 유지관리 지침 사례

Ÿ 조사 방법

- 사례조사, 문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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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연방정부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구조와 운영

① 조사 개요

n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청사 유지관리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유지관리 사례를 
통해 미국의 예방정비 체계, 운영주체 구조, 자산관리 기준, 법제도 체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 미국의 
공공청사 유지관리 법령, 지침, 실제 적용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청사 유지관리 정
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공공청사 관리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n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본 조사의 주요 대상은 미국 연방총무청(GSA)이 발행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법령, 행정명령, 연방
관리규정(FMR), 정책 문서, 그리고 공공시설국(PBS)의 예방정비 지침서(PMG) 등 공식 문헌 자료이다.

세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정부청사 유지관리의 법적 기반으로서 FPASA, Public 

Buildings Act 등 주요 연방법령과 GSA 시행규정(FMR), 예방정비 가이드(PMG) 등을 분석한다. 둘째, 

행정조직 구조 및 역할 분담 체계로서 GSA, PBS, 관리예산실(OMB), 연방부동산협의회(FRPC), 각 부
처 수석부동산책임자(SRPO) 등 주요 주체들의 역할을 검토한다. 셋째, CMMS 기반의 NCMMS 시스
템, 실제 유지 관리 범위 및 주요 내용(FMG)의 내용을 공식적인 문헌을 통해 확인하다. 이러한 문헌 중
심 조사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② 미국 연방정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구조 및 법적 위계

n 미국의 법 체계

미국의 법 체계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삼는다. 모든 법률, 명령, 규정은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그 

아래에는 전 연방에 적용되는 강제력 있는 연방법이 있으며,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행정부 각 기관은 법률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인 연방규정을 제정하며, 이는 법 집행을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령을 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규제를 시행한다 .이러한 법적 위계 속에서 미국연방건축물의 유지관리 법령 체계의 위

계는 다음과 같다. 헌법-법률-행정명령-연방규정-내부지침으로 이어지는 계층적 법령 구조 속에서, 

연방정부 건축물 유지관리는 상위 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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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미국 연방정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프레임워크

Ÿ 연방재산 및 행정 서비스법61)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재산 및 행정 서비스법(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FPASA, 1949)」을 기반으로 연방정부의 시설 및 자산관리 기본 틀을 설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연방

총무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및 공공시설국(PBS, Public Buildings Service)이 

설립되어 연방건축물의 소유·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구조이다.

기관 역할

수석 부동산 
책임자(SRPO)

· 연방 부동산 협의회가 정한 형식, 내용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자산 관리 계획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시행
· 해당 기관이 소유, 임차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관리하는 모든 부동산을 식별 및 분류하고, 기관의 부동산 목록에 대
한 운영 및 재정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함

· 우선순위가 부여된 조치와 관련된 생애주기 비용 추산 및 우선순위 해결을 위한 필요한 입법 권한 식별

연방 부동산 협의회 

(FRPC)

· 행정 예산관리국(OMB) 내에 설치되어 각 기관 자산 관리 계획의 지침 개발 및 성공을 촉진하고, 연방 부동
산 관리의 효율성을 결정하기 위한 성과 측정 기준을 수립

· 부동산 개선 이행의 실제 진행 상황 평가를 위한 모범 사례 정보 교환

총무청 (GSA)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부동산 협의회와 협의하여 연방 부동산 관리에 대한 정책 감독 및 지침을 제공
· 요청 시 기관의 특정 자산을 관리하며, 필요한 부동산 관리 정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를 선도
· 모든 행정부처 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단일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유지 관리하며, 균일한 보고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 및 IT 표준을 설정

관리예산실 (OMB)

· 관리 및 예산 검토 과정을 통해 부처 및 기관의 자산 관리 계획 이행 노력과 이 행정명령에 따라 수립된 정부 
차원의 부동산 관리 정책 달성 상황을 검토

· 토지 보유 기관과 협의하여 연방 부동산 관리 개선을 위한 입법안 발굴

[표 4-12] 연방 부동산 자산 관리 행정명령에 따른 주요 기관 역할

출처: Executive Orders 13327을 참고하여 작성((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04/02/06/04-2773/federal-real-property-as
set-management, 검색일: 2025.05.12.)

Ÿ 행정명령62)

행정명령 13327호(Executive Order 13327)는 연방 정부 소유 부동산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강조하
며, 이는 효과적인 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 유지를 위한 기반이 된다. 이 명령에 따라 각 연방기관에는 
수석 부동산 책임자(SRPO)가 지정되고, 관리예산실(OMB) 내에 연방 부동산 협의회(FRPC)가 설치되
어 정부 차원의 자산관리, 유지관리 관련 성과 지표 개발 및 이행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개별 시
설의 유지관리가 상위의 자산 관리 목표와 연계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61)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40 U.S.C. § 101 et seq. (2011).
62) Executive Orders 13327-Federal Real Property Asset Management, 2004년 

(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04/02/06/04-2773/federal-real-property-asset-management, 검색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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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연방관리규정63)

연방법의 위임에 따라 GSA가 제정한 연방 차원의 시행규칙이다. 이 규정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제41권 102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연방 자산 및 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최신 정
책을 담고 있는데, 연방 행정기관들은 이 FMR을 따라 청사 시설의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에
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PBS가 제정한 시설기준(PBS 

Facilities Standards, P100)과 예방 유지보수 가이드(Preventive Maintenance Guide, PMG)는 연
방 청사 유지관리 업무의 상세 지침을 제공한다.

Ÿ PBS 예방정비 지침서 202264)

GSA 산하 공공시설국(PBS)은 구체적인 내부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절차와 기준
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예로 PBS에서 발행한 ‘예방적 관리 지침서(Preventive Maintenance Guide, 

PMG)’가 있다. 최신판인 ‘PBS Preventive Maintenance Guide 2022(이하 PMG 2022)’는 GSA가 소유
하거나 임차·관리하는 모든 연방 청사에 적용되는 예방정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시설 관리자와 유지
보수 계약자가 현장에서 따라야 할 상세 지침을 담고 있다. PMG 2022의 주요 목적은 건물 내 각종 장비
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입주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구조 시스템부터 전기, 소방, 난방, 환기, 공조(HVAC), 수직 이동 장치
(VTRN, Vertical Transportation)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건물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수백 가
지의 세부 점검 항목(Job Plan)과 각 항목에 대한 정기 점검 절차 및 권장 주기를 규정한다. 또한 양호한 
유지보수 관행(Good Maintenance Practices)을 제시하여, 설비 청소 및 부식 방지를 위한 도색, 적합
한 교체 부품 사용, 작업 기록 및 이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유지보수 기록은 GSA의 유지보
수 관리 시스템(National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NCMMS)을 통해 문서
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지원한다.

[그림 4-9] 미국 노후 정부청사 효율적 유지 및 자산관리 관련 법체계

63) Federal Management Regulation, 41 CFR 102(www.ecfr.gov/current/title-41/subtitle-C/chapter-102, 검색일: 
2025.05.18.)

64) GSA(2022), Public buildings maintenanc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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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주체별 역할과 위계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는 다수의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되며, 명확한 역할
과 위계질서를 갖는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는 정책 수립, 집행, 감독 기능을 분담하여 방대한 연방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Ÿ 정책 수립 및 감독 주체

(OMB) 연방 부동산 관리의 최상위 정책 방향과 전략적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예: EO 13327)을 통해 모든 연방기관이 준수해야 할 부동산 관리의 대원칙과 지침을 제시한
다.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한 정책 구체화, 예산 편성, 관리 감도 및 성과 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은 관리
예산실(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다. 

특히 OMB의 관리 담당 부국장은 FRPC 의장을 겸임하며, 각 부처의 부동산 관리 계획 수립 및 그 이행 
과정을 감독한다. 그리고 매년 기관별 성과관리표(scorecard)를 발행하여 각 기관의 부동산 활용도, 

에너지 효율성, 유지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RPC) OMB 내에 설치된 FRPC는 연방정부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인 범정부 협의체로 기능한다.  FRPC의 주요 기능은 정부 차원의 부동산 관리 정책 가이드라인을 개발
하고 성과지표와 표준을 수립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의 부동산 현황을 취합·검증하고, 연방 자산 
데이터베이스인 연방 부동산 프로파일 관리 시스템(Federal Real Property Profile Management 

System, FRPP MS)65)의 데이터 사전 및 항목을 정비하며, 기관들이 일관된 기준으로 자산 정보를 보고
하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 기관의 건축물 및 부동산 자산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정책 개선 
사항을 도출하며 자산 처분·재배치 등의 전략을 수립한다.

(PBS) GSA 산하 PBS는 연방 법령에 의해 연방 청사의 임대, 건설, 관리, 유지보수를 총괄한다. PBS는 ｢연방
재산 및 행정 서비스법｣에 따라 청사의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각 청사의 시설관리 전략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Ÿ 운영 및 집행

(PBS) PBS는 연방건물기금(Federal Buildings Fund, FBF)을 통해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한다. 연방 기
관들이 GSA에 지불하는 임대료를 기금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토대로 연간 건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
하며, 노후도 및 중요도에 따라 설비 교체나 대규모 개보수(Repairs and Alterations) 사업을 계획한
다. PBS는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NCMMS)을 운영
하며, 이를 통해 전국 연방 건물의 설비 자산 정보, 작업 지시 내역, 예방정비 이력 등을 표준화된 데이

65) 기존 FRPP를 대체하는 연방정부 부동산 자산 현황 관리시스템으로, 행정명령 13327호 및 2016년 연방 자산 매각 및 이전법
(FASTA)에 따라 모든 행정부처 기관의 부동산 데이터를 자산 단위로 취합하여 관리한다. 이 시스템은 연방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성
과 관리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 https://www.gsa.gov/policy-regulations/policy/real-property-policy-division-overview/asset-management/federal-real 
-property-profile-frpp, 검색일: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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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로 관리한다.66) 또한 상술하였듯이 PBS는 예방정비 지침서(Preventive Maintenance 

Guide, PMG)와 같은 상세 매뉴얼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예방정비 절차와 기준을 제
공함으로써 유지관리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전략적 소싱을 통한 민간 계약) 한편 GSA 및 PBS는 건물의 청소, 설비 유지보수, 냉난방공조설비
(HVAC) 운전과 같은 대부분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를 민간 전문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관
리한다. 최근 GSA는 건물 유지관리 및 운영(Building Maintenance and Operations, BMO) 통합 계
약과 같은 전략적 소싱(strategic sourcing) 계약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건
물에 대한 포괄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O&M) 업무를 단일 또는 복수의 계약자에게 장기간(기본 5년, 최
대 10년) 위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산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67). BMO 계약을 
포함한 이러한 O&M 계약을 체결한 민간 전문업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예방정비 활동의 수행, 고장 발
생 시 신속한 수리 대응, 그리고 일상적인 시설 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68) 

④ 유지관리 지침 사례(Preventive Maintenance Guide, 2022)

n 지침서의 개요

PBS에서 발행한 예방정비 지침서(Preventive Maintenance Guide, 이하 PMG)는 연방 청사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무 매뉴얼이다. 2022년 발효된 PMG는 GSA가 직
접 소유하거나 임차, 또는 관리하는 모든 연방 청사의 건물, 부지, 설비 등 광범위한 자산에 적용된다
(GSA, Public Buildings Service, 2022, p.2). 이 지침서는 GSA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실제 유지보
수 업무를 수행하는 O&M 계약업체, 그리고 신축 또는 개보수 프로젝트 시 유지관리 요구조건을 반영
해야 하는 설계 및 시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서명 Preventive Maintenance Guide (PMG) 

작성·관리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 Public Buildings Service(GSA PBS)

적용 범위 GSA가 소유·임차·관리하는 연방청사 전 자산 (건물·부지·설비) 

사용 주체 GSA Facility Managers, 
O&M 계약사 설계/시공사(신축·리노베이션 시 유지관리 요구조건 포함) 

목적 장비·시스템 수명 연장 & 입주자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예방, 에측적 관리

[표 4-13] 지침서 개요

66) GSA, PBS,  Office of Facilities Management(2019). PBS National CMMS Desk Guide Revision 1(June 19)을 참고하여 작성
67) 참고: https://www.gsa.gov/buy-through-us/purchasing-programs/federal-strategic-sourcing-initiative/building-maintenance-operations
68) 이용 가능한 서비스 예시: 건축 및 구조물 유지보수 서비스 (Architectural and Framework Building Maintenance Services), 건

물 관리 서비스 (Building Management Services), 묘지 관리 (Cemetery Maintenance), 커미셔닝 서비스 (Commissioning 
Services), 전기 유지보수 (Electrical Maintenance), 엘리베이터 검사 서비스 (Elevator Inspection Services),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Elevator Maintenance), 화재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수리 (Fire Alarm System Maintenance and Repair), 소화 시스템 
예방 유지보수 및 수리 (Fire Suppression System Preventative Maintenance and Repair), HVAC(냉난방공조) 유지보수 
(HVAC Maintenance), 청소 (Janitorial), 조경 및 부지 관리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해충 방제 (Pest 
Control), 배관 및 파이프 피팅 (Plumbing and Pipefitting), 지붕 공사 서비스 (Roofing Services),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서비스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Services), 기타 시설 관련 지원 서비스 (Other Facility Related Support 
Services)(https://www.gsa.gov/buy-through-us/purchasing-programs/federal-strategic-sourcing-initiative/buildin
g-maintenance-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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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지침서의 목적

Ÿ 예방적 관리와 예측적 관리

PMG의 목적은 장비 및 시스템의 수명 연장과 입주자 서비스 품질 확보에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예
방적 유지보수(Preventive Maintenance)와 예측적 유지보수(Predictive Maintenance) 절차를 구체적
인 작업 계획(Job Plan) 또는 카드(Card) 단위로 상세히 제시한다. 예방적 유지보수는 정기적인 점검과 
부품 교체 등을 통해 고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예: 윤활 작업, 반기별 지붕 점검)을 포함하며, 예측적 
유지보수는 빌딩자동화시스템(BAS)의 트렌드 데이터 분석이나 센서 값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되는 고장
을 선제적으로 보수하는 활동(예: BAS 트렌드 데이터를 활용한 밸브 편차 경보)을 포함한다. PMG는 각 
작업 계획 내에서 해당 작업이 예방적 방식인지 예측적 방식인지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Ÿ NCMMS를 통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유지관리 활동의 체계적인 수행과 이력 관리를 위해 PMG는 NCMMS와의 연계를 강조한다. NCMMS

는 GSA 연방 청사의 설비, 공사, 계약, 에너지, 재고 관련 데이터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
스템으로 모든 예방, 예측, 수리 작업 지시(Work Order)의 전체 수명주기를 관리하고, 자산 등록 정
보, 교체 주기, 부품 재고 현황, 계약 성과지표(KPI), 에너지 계량 데이터 등을 집계한다. 시설 관리자, 

계약담당관(COR), O&M 계약업체, 건물 입주기관도 NCMMS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하
는 주체가 된다.

n 지침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Ÿ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코드화 체계(Maintenance Code)

PMG 유지관리 항목은 고유한 4단계 유지보수 코드(4-Tier Maintenance Code) 체계를 
통해 표준화되어 관리된다. 모든 유지보수 항목은 코드화되어 있는데, 이 코드는 
'SYSTEM-COMPONENT-일련번호-주기(FREQUENCY)'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HVAC-CLR-03-01Y), 이를 통해 체계적 관리를 도모한다.

단계 구분 예시

TIER 1 건물 시스템 그룹(12개 그룹)
· ARCS(건축 및 구조), CHLD(보육 시설), CLNG(청소장비), CTRL(제어시
스템), ELEC(전기), FLSF(소방 및 생명 안전 장비) 등 

TIER 2 세부 설비 유형 · DOR(문), MHL(맨홀), LND(조경 및 부지 관련 시설물), FPL(벽난로), CLR(냉동
기), TRN(변압기)

TIER 3 
동일 설비 유형 내 세부 구분 번호
 - ARCS-DOR-01-06M
 - ARCS-DOR-02-03M

· 01: 동력 작동식 문(Power Operated)
· 02: 유압식, 공압식 문(Hydraulic, Electric or Pneumatic Operated)

TIER 4 주기(일, 주, 월, 년)

· D(Daily): 일(예시: 01D – 매일)
· W(Weely): 주단위(예시: 1W – 매주)
· M(Monthly): 월단위(예시: 01M – 매월, 03M – 분기별)
· Y(Yearly): 년단위(예시: 03Y – 3년)

[표 4-14] 유지관리 코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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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지관리 이행을 위한 작업 카드(Job Plan) 및 체계

PMG는 현장에서 실제 유지보수 작업을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카드
(Job Plan)라는 구체적인 실행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 카드는 각 설비나 시스템
별 유지보수 활동의 목적, 절차, 필요 자원 등을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품질을 확보하고, 작
업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개별 작업 카드는 일반적으로 4단계의 표준화된 구조를 통해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제
공한다.  세부적으로는, 대상 설비를 특정하는 적용 대상(Application), 안전 및 사전 조치사항을 안내
하는 특별 지시사항(Special Instructions), 구체적인 점검 및 조치 리스트인 점검 항목
(Checkpoints), 그리고 필요한 공구와 자재를 명시하는 권장 공구, 자재 및 장비(Recommended 

Tool, Materials, and Equipment)의 4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통
해 작업자는 명확한 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다 추가적
인 점검이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인 4단계 구조에 더하여 더 상세한 점검 목록
(Checklist), 작업명세서(Worksheet) 형태의 추가적인 양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립식 지
붕 검사(ARCS-RFS-01-06M - Roof Inspection - Built Up Type) 에서는 지붕의 상태, 누수 원인, 수
리 필요 부위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별도의 점검표(Checklists)와 상세 그리드(Roof Detail 

Grid), 의견 기록용 카드(Roof Inspection Worksheet - Comments) 등이 첨부되어 작업의 정확성과 
기록의 완전성을 높인다.

구성 요소 주요 내용 예시(ARCS-RFS-02-06M: 싱글형 지붕 검사 - Shingle Type)

적용 대상
(Applications)

작업이 적용되는 특정 설비, 시
스템, 또는 건물 부위를 명확히 
정의

· 방수 멤브레인(역청재) 위에 싱글 형태의 외부 보호 코팅이 있고, 처마 끝
에 금속 플래싱(비막이) 또는 코핑이 있는 싱글형 지붕 시스템

특별 지시사항
(Special 
Instructions)

작업 전 안전 수칙, 사전 조치, 관
련 매뉴얼 검토 등 중요한 안내 
사항을 포함

· 제조사 또는 설치업자 지침 검토 및 보증 상태 확인
· 안전 난간 없는 지붕 가장자리 작업 시 추락 방지 장비 사용
· 지붕이 가장 건조하고 접근 용이한 봄/가을 연 2회 검사 수행
· 심한 바람이나 폭풍 후 추가 검사 수행
· 점검 목록과 지붕 평면도를 사용하여 문제 부위 명확히 표시

점검 항목
(Checkpoints)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점검 및 
조치 사항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 
기준으로 상세히 나열

· 천장 및 지붕 데크 하부 누수 징후(얼룩진 천장 타일, 목재 데크의 건부식 
등) 확인

· 건물 외곽 벽체 균열 및 누수 확인
· 외부 배수 부속품(홈통, 배수관 등) 점검
· 물리적 손상(천공, 패치 상태) 및 이물질 축적(특히 배수구 근처) 확인
· 노출된 가장자리 점검,  플래싱 고정쇠 느슨함 및 노후화 점검
· 조인트(특히 지붕-벽 조인트), 코핑 상태 점검
· 지붕 위 설치된 장비(안테나, HVAC, 국기 게양대 등)의 적절한 설치 및 

방수 처리 확인

권장 공구, 자재 및 장비
(Recommended 
Tool, Materials, and 
Equipment )

작업에 필요한 표준 공구 그룹, 
특정 장비, 소모품, 개인보호장
비(PPE) 등을 명시

· 기본 공구 세트(Tool Basic)
· OSHA/ANSI 기준에 부합하는 사다리(결함 있는 사다리 사용 금지)
· 필요시 안전줄 및 하네스

[표 4-15] 작업 카드(Job Plan)의 세부 구성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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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PMG의 주요 유지관리 범주 및 활동

PMG는 미국 연방 소유의 다양한 건물 유형과 그 안에 포함된 수많은 설비 및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
여 표준화된 유지관리 활동 내용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지침이다. 따라서 건축 및 구조(ARCS), 전기 설
비(ELEC), 난방·환기·공조 설비(HVAC), 소방 및 생명안전(FLSF), 보육 시설 장비(CHLD), 청소장비
(CLNG), 제어 시스템(CTRL), 주방 설비(KTCH), 자재 운반 설비(MHDL), 배관 설비(PLMB), 탱크류
(TANK), 수직 이동 설비(VTRN) 등 총 12개 부문(Tier 1)으로 구분되고, 각 부문은 세부 설비 유형 및 
개별 작업으로 구분되어 총 433개의 작업 카드를 제시한다. 부문별 세부 점검 개수는 대상 설비의 복
잡성과 중요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HVAC 는 70개, ELEC는 117개의 작업 카드가 제
시되는 반면, CHLD은 3개, CLNG는 6개 작업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PMG는 건물 운영과 관
련된 매우 방대한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 중 주요 유지관리 범주와 활동은 다음과 같다.

건축 및 구조 (Architectural and Structural, ARCS): 건물의 외벽, 지붕, 창호, 내부 마감, 구조체 등의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붕의 경우 정기적으로(예: 반기별 또는 필요시) 손상된 방수층이
나 마감재(싱글, 조립식 패널 등)를 점검하고 보수하며, 배수로 청소, 플래싱(비막이) 상태 확인 등을 
수행한다. 건물 외벽의 균열이나 누수 점검, 창호의 기밀성 및 잠금장치 확인, 내부 마감재 손상 관리 
등도 포함된다. 역사적 건물의 경우, 문화재 보존 원칙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기 설비(Electrical, ELEC): 전기 안전 확보 및 화재 예방을 목표로 하는 항목으로, 건물의 전력 공급, 

분배 설비, 조명, 예비 전력 시스템(비상 발전기, UPS 등)의 점검 및 관리를 다룬다. 정기적으로 수배전
반의 계전기 및 차단기 테스트,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발열 검사, 비상 발전기 및 UPS 시운전, 조명 
설비(램프, 안정기) 교체, 피뢰 설비 점검 등이 수행된다.

난방, 환기 및 공조 설비(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건물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 설비들로, 난방 보일러, 냉동기, 공기조화기(AHU), 펌프, 냉각탑 등이 포
함된다. 계절별 점검(보일러 튜닝, 냉동기 냉매 관리 등), 공조기 필터 및 벨트 교체, 코일 청소 등을 주
기적으로 실시하여 열효율 유지 및 설비 수명 연장을 도모한다.

소방 및 생명 안전 설비 (Fire Life Safety, FLSF):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 점검으로, 화재 감지
기, 경보 설비, 자동 소화 설비(스프링클러 등), 소화기, 비상 조명, 피난 유도 설비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테스트를 다룬다.

수직 운송 설비 (Vertical Transportation, VTRN):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의 안
전하고 원활한 작동을 위해 월간 점검, 윤활, 비상 정지 장치 테스트 등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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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reventive Maintenance Guide
Public Buildings Service                                          Effective Date:January 01, 2022

작업 계획 세부 정보 (Job Plan Details)

작업 계획              설명                        년도   유효 시작일

CTRL-PNU-01-06M - Control Air System         2018R   11/3/21

적용 대상 (Applications)

이 표준은 HVAC 시스템의 제어 공기 분배 시스템에 적용됨

특별 지침 (Special Instructions)

순번/작업 설명

①본 표준에 명시된 절차 외에도 장비 제조사의 권장 유지관리 절차 및/또는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장비나 시스템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제조사 지침을 읽고 이해할 것. 조정이 전체 시스템과 감읍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이해할 것.

②필수 시 운영 인력과 협의하여 시스템 종료 일정을 잡을 것.

③제어 시스템 도면을 확보하고 내용을 이해할 것.

④장비 시스템의 경우, 제조사 사양에 따른 적절한 또는 제한 압력을 확  인할 것.

⑤항상 Lockout/Tagout(잠금/표시) 절차를 따를 것. 작업 시작 전에는 모든 유압, 전기, 기계, 열 에너지를 차단하거나 방전할 것.

세부 항목 (Children)

①수신기 제어기, 밸브 장치들

점검 항목 (Checkpoints)

순번/작업 설명

①다음 절차들과 동시에 수행:

  a. HVAC-AIR-01-06M: 냉각기 또는 재생건조식 에어 드라이어

  b. HVAC-AIR-02-06M: 에어 컴프레서

②주 배관 공기 조절기에서 나오는 메인 라인의 압력이 정확한지 확인. 압력이 부정확할 경우 조절기 조정 또는 수리

③모든 메인 라인 필터에서 막힘, 누출, 오염(기름, 물)의 징후를 점검:

  a. 필터 표시기, 기름 오염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 해결.

  b. 물 오염이 있을 경우 장치를 배수하고, 에어 드라이어가 우회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

  c. 장치에 누출이 있으면 제조사 지침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

  d. 장치가 막혔으면 제조사 지침에 따라 막힘 해소 또는 교체.

④모든 공압 튜브의 조임 상태와 손상 여부 점검. 필요 시 수리 또는 교체.

추천 도구 및 자재

교체용 필터 카트리지

기본 공구류

[그림 4-10] PMG 유지관리 항목 및 세부 내용 사례
출처: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ublic Buildings Service(2022, p.129) 번역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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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결

Ÿ 체계적인 유지관리 법제 및 국가 시스템을 통한 기록 관리

미국은 연방 소유 청사에 대해 연방재산 및 행정 서비스법(FPASA), 대통령령의 행정명령(EO 13327 

등), 연방관리규정(FMR)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법적 위계 속에서 GSA/PBS, OMB, FRPC, 각 부
처 SRPO 등 주요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정책 수립부터 현장 집행까지 일관
성 있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지관리 업무는 데이터 기반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
해 기록 및 관리되고 있다. GSA는 NCMMS를 통해 연방 건물의 설비 자산 정보, 작업지시, 예방정비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며, FRPP MS를 통해 정부 전체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자산관리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에서
도 노후 청사의 현황(노후도, 에너지 효율, 수선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예방정비 계획 수립, 예산 배분 우선순위 결정, 성과 평가 등
을 과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Ÿ 표준 정비 지침 및 현장 적용 강화

PMG는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거의 모든 건물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해 표준화된 점검 내용을 작업 
카드로 상세히 제공한다. 이는 각각 다른 건물과 유지관리 담당자에게 유지관리 업무의 품질을 일관
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만, 미국 사례
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구체적인 실무 지침이나 상세 가이드는 미흡하다. 개별 청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점검 항목이나 안전 기준, 작업 절차 등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관리를 
통해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향후 국가 차원의 표준
화된 정부청사 유지관리 지침 및 작업 절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Ÿ 예방, 예측적 관점에서의 유지관리

PMG는 단순히 고장 발생 후 수리하는 대응적 유지보수를 넘어, 시설물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
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Preventive) 및 예측적(Predictive) 유지관리를 강조한다. 이는 
정기적인 점검, 부품 교체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수명 연장, 성능 유지를 고려한 접근방식이다. 국내 유
지관리 예산 편성 현황에서도 보았듯이, 유지관리 예산 편성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노후 청
사 관리 역시 이러한 예방·예측적 관점을 적극 도입하여 단순 노후화 대응을 넘어 시설물의 잔존 수명
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예산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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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관청시설 유지관리 관련 법령 및 정책

일본 국토교통성은  관청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법령과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계획 수립, 사
업 추진 등 다각도로 관청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성 내에서 관청
시설을 총괄관리하는 관청영선부에서 이러한 법령 운영과 정책 추진을 주도한다. 

일본에서 관청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하거나 추진하는 법령 및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세부 내용

관청시설 유지관리 관련
법령 및 기준

법령 - 관공청사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령
- 관계 법령: 건축기준법, 소방법, 건축물위생법

기준
- 국가기관의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보전에 관한 기준
- 건축보전업무 공통사양서
- 관청시설의 기본적 성능 기준

관청시설 유지관리 관련 정책계획 -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 개별시설계획

관청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 관청시설 보전실태조사
- 시설카드 작성 및 관청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표 4-16] 일본 국토교통성의 관청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 및 정책

출처: 国土交通省(2014)의 내용을 요약하여 연구진 작성

① 관청시설 유지관리 관련 법령 및 기준

n 관청시설 유지관리 관련 법령
Ÿ 관공청사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령

1951년에 제정된 ｢관공청사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령(이하 관청시설법)｣은 국가기관의 건축물의 
위치, 규모, 구조, 영선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관청시설법｣ 제11조에서 각 성청의 장이 소
관하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적정하게 보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69) 여기서 ‘보전(保全)’은 “건
축물의 최초 성능 등을 유지·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70) 

관청시설은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시설이거나 재해 시 활동 거점이 되는 시설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유지관리 부족으로 긴급 상황에서 재해 대책용 장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필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입주한 각 관서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청시설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일본도 최근 노후화된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들을 오랫동안 활용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보
전을 중요하게 여긴다.71) 

69) 国土交通省(2022)의 ｢官公庁施設の建設等に関する法律｣ 昭和二十六年法律第百八十一号, 第十一条(国家機関の建築物等の保全)
70) 国土交通省(2025, https://www.mlit.go.jp/gobuild/gobuild_tk6_000046.html, 검색일: 2025.05.01.)
71) 国土交通省(2025, https://www.mlit.go.jp/gobuild/gobuild_tk6_000046.html, 검색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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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그림 4-11] 일본의 관청시설 보전을 통한 유지관리
출처: 国土交通省(2025, https://www.mlit.go.jp/gobuild/gobuild_tk6_000046.html, 검색일: 2025.05.01.)

그 외에서 ｢관청시설법｣ 제12조에서는 국가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부지 및 구조, 승강기, 건축설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일급건축사 등)가 손상, 부식, 

기타 열화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72)

법령상 규율한 사항 외에도 ｢관청시설법｣ 제13조에 의거해 국토교통대신이 국가기관의 건축물 및 그 부
대시설의 위치, 규모, 구조 및 보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련 국가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의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보전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다.73)

Ÿ 관계 법령

｢관청시설법｣을 2005년 개정하여 정기점검 제도가 의무화되었는데, 이는 ｢건축기준법｣의 정기보고 
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소방법｣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을, ｢건축물위생법(建築物における衛⽣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에서는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 
확보를 위한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데 관청시설 역시 법령 적용대상이 된다. 

72) 国土交通省(2022)의 ｢官公庁施設の建設等に関する法律｣ 昭和二十六年法律第百八十一号, 第十二条(国家機関の建築物の点検)
73) 国土交通省(2022)의 ｢官公庁施設の建設等に関する法律｣ 昭和二十六年法律第百八十三号, 第十二条(国家機関の建築物に関す

る勧告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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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관청시설 유지관리 관련 기준

Ÿ 국가기관의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보전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성은 ｢관청시설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의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보전에 관한 
기준(国家機関の建築物及びその附帯施設の保全に関する基準)｣을 고시하였다. 이 기준은 2005년 
5월에 국토교통성 고시 제551호로 공표되었으며, 국가기관의 건축물 보전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74)

이 기준에 따르면, 각 성청의 장은 건축물의 영선 또는 부대시설의 건설 시의 성능에 맞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열화, 마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각 부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정기적 또는 임시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
리하여 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75)

이 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건축물 유형(A)별로 건축물 성능에 문제가 
있을 시(B)에는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74) 国土交通省(2024a, p.1) 내용을 토대로 작성
75) 国土交通省(2024a, p.1) 내용을 토대로 작성

건축물(B) 상태(B)

건축물의 부지 및 지반면 현저한 균열, 불평탄, 경사 또는 배수 불량

구조내력상 주요한 기초 부분
(건축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조 제3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 침하, 균열 그 외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목조
1) 토대의 내부에 미치는 부패
2) 기둥, 보 등에 경사를 발생시키는 목부의 부패 또는 체결금물의 

녹 그 외의 부식

조적조 
(보강콘크리트 블록조 제외)

1) 벽돌, 석재 기타 조적재료 간의 줄눈 및 다른 재료와의 접합부에
서의 현저한 균열 또는 이동을 동반한 느슨함

2) 건축물의 경사 또는 명백한 부등침하에 의한 변형
3) 이 및 로에 정하는 것 외에, 구조내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균

열 그 외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보강콘크리트블록조

1) 철근의 녹이 흘러나온 균열 그 외의 현저한 손상 또는 변형
2) 건축물의 경사 또는 명백한 부등침하에 의한 변형
3) 이 및 로에 정하는 것 외에, 구조내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균

열 그 외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건축비구조부재

지붕 마감재, 내장재, 외장재, 
칸막이벽, 파라펫 및 건구

낙하의 우려가 있는 균열 그 외의 손상, 변형, 부풀음 또는 부식 또
는 접합부에서의 느슨함

고가수조, 냉각탑, 난간, 굴뚝 그 
외 건축물의 옥외에 부착하는 것

낙하의 우려가 있는 균열 그 외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또는 구조내
력상 주요한 부분 그 외의 부분과의 접합부에서의 느슨함

바닥 및 계단 공통 사람의 통행 및 물품의 적재 또는 운반에 지장을 미치는 균열 그 외
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표 4-17]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에 관한 보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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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B) 상태(B)

거실의 바닥 용상의 지장이 되는 진동이 발생하는 균열 그 외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모르타르, 타일, 석재, 비닐제 
바닥재 그 외의 건축재료를 
사용하는 바닥

건축재료의 박리 또는 부풀음

이중바닥 현저한 흔들림

계단 그 외에 사용하는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균열 그 외의 손상, 변형 또
는 부식 또는 흔들림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 등
시각장애인의 유도 그 외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재료의 박
리, 부풀음 또는 변퇴색

바닥 점검구 현저한 흔들림 또는 개폐 불량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각 부분
(방화문 그 외의 방화설비를 
포함) 및 그 외 방화상 주요한 
부분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바닥, 벽, 
기둥 및 보

미리 설정된 방화성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균열 그 외의 손상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댐퍼
미리 설정된 방화성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작동 불량 또는 균열 
그 외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지붕, 외벽 그 외의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분

1) 건축물 또는 그 내부로의 빗물의 침입에 의해 해당 건축물의 내
구성을 손상시키거나, 해당 건축물 및 물품의 손괴 또는 오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균열 그 외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2) 콘크리트, 모르타르, 타일, 석재, 기와, 금속제 커튼월 그 외의 건
축재료의 박리 또는 이들의 접합부에서의 느슨함

3) 루프드레인 및 홈통의 배수 불량

건축설비

공통
건축물의 용도, 규모 그 외의 특성에 따라, 미리 설정된 기능의 현저
한 저하 

설비기기

1)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손상시키는 균열 그 외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또는 접합부에서의 느슨함

2)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후, 해당 설비기기의 이동, 전도, 낙하 또
는 파손에 의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구조내
력상 주요한 부분 그 외의 부분으로의 고정의 불비

배선, 배관 및 풍도 그 외의 덕트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손상시키는 균열 그 외의 손상, 변형 또는 부
식 또는 접합부에서의 느슨함

승강기 1) 안전장치의 작동 불량
2) 가이드레일, 권상기 등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배연설비
배연기, 배연구 및 비상전원의 작동 불량, 배연구로부터의 통기 불
량 또는 배연풍도의 현저한 균열 그 외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

(이하 생략) 

출처: 国土交通省(2024a,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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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건축보전업무 공통사양서

국토교통성은 2023년  관청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건축보전업무 공통사양서(建
築保全業務共通仕様書)｣를 제정하였다. 이 사양서는 각 성청의 시설관리자가 보전 업무의 위탁 계약
을 체결할 때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 등의 보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76) 

건축보전업무 공통사양서는 제1편 일반사항, 제2편 정기점검등 및 보수, 제3편 운전・감시 및 일상점
검ㆍ보수, 제4편 청소, 제5편 환경위생관리, 제6편 보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에서는 해당 업무
의 범위, 실시 방법, 주기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양서는 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전기 설비, 기계 설비 등 각 부분에 대한 점검 항목, 방법, 주
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관청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Ÿ 관청시설의 기본적 성능 기준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는 2013년 관청시설의 품질 확보를 위해 ｢관청시설의 기본적 성능 기준(官庁
施設の基本的性能基準)｣을 제정하였다. 이 기준은 관청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주요 성능을 규정하고, 
그 항목 및 관청시설 또는 그 실 등의 분류에 따른 성능 수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사회적 요소(지역성, 경관성), 환경보전성, 안전성(방재성), 기능 유지성, 사용성, 실내 환경
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능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능 기준은 관청시설의 기획단계에서 
적용되는데, 이후 계획, 설계,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76) 国土交通省(2023)의 ｢建築保全業務共通仕様書｣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구분 세부 구성 주요 내용

제1편 총칙

제1장 목적
제2장 용어의 정의 -

제3장 기본적 사고방식
1. 기본적 성능
2. 기술적 사항
3. 검증방법

제2편 
관청시설의 기본적 
성능의 항목

(별표: 관청시설의 기본적 성
능의 항목) 

- 제3편의 지침 항목에 대한 종합표 제시

제3편 
관청시설의 기본적 
성능, 기술적 사항 및 
검증방법

제1장 사회성에 관한 성능 1-1. 사회성에 관한 성능
1-2. 경관성에 관한 성능

제2장 환경보전성에 관한 성능 -

제3장 안전성에 관한 성능

3-1. 방재성에 관한 성능 
       (내진, 대화재, 대침수, 대쓰나미, 내풍, 내설ㆍ내한, 대낙뢰, 상시하중)
3-2. 기능유지성에 관한 성능

(기본적 사항, 기술적 사항)
3-3. 방법에 관한 성능

[표 4-18] 일본 관청영선부의 ｢관청시설의 기본적 성능기준｣의 주요 구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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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청시설 유지관리 관련 정책계획

n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일본 정부는 2013년 11월 ‘인프라 장기수명화 기본계획(インフラ⾧寿命化基本計画)’을 수립하여 인
프라의 노후화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2014년 5월 ‘국
토교통성 인프라 장기수명화 계획(국토교통성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는 관청시설의 
장기수명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77)

[그림 4-12] 관청시설분야 인프라 장수명화계획의 추진체계
출처: 国土交通省(2025, https://www.mlit.go.jp/gobuild/gobuild_tk6_000046.html, 검색일: 2025.05.01.)

77) 국토교통성(2025, https://www.mlit.go.jp/gobuild/gobuild_tk2_000008.html, 검색일: 2025.05.01.)

구분 세부 구성 주요 내용

제4장 기능성에 관한 성능

4-1. 편의성에 관한 성능 (이동, 조작)
4-2. 유니버셜 디자인
4-3. 실내 환경성(음 환경, 빛 환경, 열 환경, 공기환경, 위생환경, 진동)
4-4. 정보화대응성에 관한 성능

제5장 경제성에 관한 성능 5-1. 내용성에 관한 성능(내구성, 유연성)
5-2. 보전성에 관한 성능(작업성, 갱신성)

출처: 国土交通省(2024b)의 ｢官庁施設の基本的性能基準｣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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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은 이 계획을 통해 관청시설의 장기수명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보전의 개념에 기반한 계획적인 유지관리ㆍ갱신, 유지관리ㆍ갱신에 
관한 비용 평준화,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n 개별시설계획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관청시설의 관리자는 ‘개별시설계획(個別施設計画)’을 수립해야 
한다. 개별시설계획은 각 시설의 장기수명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으며, 보전대장(保全台
帳)과 중장기보전계획(中⾧期保全計画)으로 구성된다.

구분 항목 세부 내용

계획의 범위 대상시설 / 계획기간 -

대상시설의 현황과 과제

점검ㆍ진단 / 수선ㆍ갱신등

- 지방공공단체 등의 관리자 기술력 확보
-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한 예산 관련 조치
- 인력 확보를 위한 입찰 계약 제도 등의 재검토 
- 기타

기준류의 정비
- 체계적인 정비 
- 지역 실정에 맞춘 기준류 정비
-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기준에 반영

정보기반의 정비와 활용
- 부족한 정보의 수집
- 정보의 축적 및 지방공공단체 등을 포함한 일원적 집약
- 정보의 활용과 발신·공유

대상시설의 현황과 과제

개별시설계획의 책정ㆍ추진
- 계획 수립의 추진 
- 계획 내용의 충실화

신기술의 개발ㆍ도입 - 기술 연구개발의 촉진
- 원활한 현장 적용

예산관리 - 총비용의 절감 및 평준화
- 수익자 부담 원칙의 재검토

체제의 구축

- 유지관리·갱신 등에 관련된 기술자의 확보·육성
- 관리자 간 상호 연계 체제 구축
-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 국민 등 이용자의 이해와 협력 촉진

법령 등의 정비
- 책임의 명확화
-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제도 구축

중장기적 유지관리ㆍ갱신 등의 예산 전망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별 시설 계획을 수립하며, 중장기적인 
유지관리·갱신 비용의 전망을 보다 확실하게 추정)

(이하 생략)

출처: 国土交通省(2014)의 내용을 요약하여 연구진 작성

[표 4-19] 국토교통성 인프라장수명화계획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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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세부 내용

보전대장의 작성과 활용

점검 및 확인 기록

1) 개요
   - 점검 등의 종류
2) 기록 양식
   - 기록양식의 예(보전대장 양식2)
   - 보전대장 양식2의 기입에 관한 고려사항
3) 점검 및 확인기록의 보관과 활용

보수 등의 이력

1) 개요
2) 기록 양식
   - 기록양식의 예(보전대장 양식3)
   - 보전대장 양식3의 기입에 관한 고려사항
3) 보수 등 이력의 보관과 활용

중장기보전계획의 작성과 활용

중장기보전계획의 작성 -

중장기보전계획의 검토

1) 검토의 절차 및 체제
2) 보전대장의 확인ㆍ정리와 분석
   - 점검 및 확인기록의 확인・정리
   - 점검 및 확인기록의 분석
   - 보수 등 이력의 확인・정리
   - 보수 등 이력의 분석
3) 중장기보전계획의 검토
   - 보전대장에 기초한 열화상황의 반영 
   - 보전대장에 기초한 보수 등 실적의 반영 
   - 수량ㆍ사양의 검토(시설정보의 정밀도에 대한 대응) 
   - 시설특성의 고려 
   - 목표사용연수의 설정 
   - 계획기간의 설정 
   - 검토 경과의 기록 

중장기보전계획의 활용

1) 복수의 중장기보전계획의 집계 
   - 시설 내 복수 동의 집계 
   - 소관하는 복수시설의 집계 
   -  집계결과에 따른 계획의 검토 
2) 실시계획 
   - 평준화의 검토 
   - 5년간의 실시계획의 작성 
   - 10년간의 실시계획의 작성 
3) 중장기보전계획에서의 목표 설정 

출처: 国土交通省(2020)의 내용을 요약하여 연구진 작성

[표 4-20] 관청시설에 대한 개별시설계획

③ 관청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n 관청시설 보전실태조사

국토교통성은 매년 모든 국가기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전실태조사(保全実態調査)’를 실시하고 있
다. 이 조사는 관청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여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및 개별시설계획, 국가기관의 건축물 보전 관
련 법령 등을 실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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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국토교통성의 보전실태조사 추진체계
출처: 国土交通省(2025, https://www.mlit.go.jp/gobuild/gobuild_tk6_000046.html, 검색일: 2025.05.01.)

보전실태조사는 보전의 체제ㆍ계획, 점검 등의 실시 상황, 시설의 상태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들 항목의 평균을 ‘총평점’으로 하여 관청시설 전체의 보전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
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의 보전의 현황(国家機関の建築物等の保全の現況)’

이라는 보고서로 매년 발표된다.

구분 세부 구성 배점 청사 등 숙소

① 보전 체제, 계획 및 
기록 등

시설보전책임자의 유무 100 100 100

연도보전계획서의 작성 100 99 99

중장기보전계획서의 작성 100 98 99

점검 및 확인 결과의 기록 작성 및 갱신 100 99 100

수리 이력 작성ㆍ갱신 100 99 100

①의 평점 100.0 99.2 99.4

② 점검 등 실시현황

건축물 부지 및 구조의 점검 200 199 199

승강기 점검 200 200 200

건축물 승강기 이외의 건축 설비 점검 200 199 199

지장이 없는 상태 확인 200 199 198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 100 100 99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등의 점검 100 100 -

[표 4-21] 관청시설 보전실태조사의 항목 및 2024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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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国土交通省(2024c, p.48)

구분 세부 구성 배점 청사 등 숙소

사업용 전기 공작물의 보안 규정에 의한 자주 점검 100 100 -

기계 환기 설비 점검 100 99 -

보일러의 성능 검사, 정기 검사 100 100 -

정화조의 수질 검사, 보수 점검, 청소 100 100 98

간이 전용 수도 수조 청소 100 100 99

배수 설비 청소 100 98 -

청소 등 및 쥐 등의 방제 100 99 -

공기 환경 측정 100 97 -

냉각탑·가습 장치 등의 청소 등 100 99 -

급수 설비의 음료수·잡용수의 유리 잔류 염소 등의 검사 100 100 -

연기 발생시설의 연기량 또는 연기 농도의 측정 100 99 -

②의 평점 100.0 99.2 99.1

③ 시설현황

공기환경 100 98 -

조명환경 100 99 -

열환경(냉난방 상황) 100 94 -

위생환경 100 98 -

청소 100 99 -

소방ㆍ방재 100 95 98

건축ㆍ부대시설 외벽 상황 100 78 79

건축ㆍ부대시설 누수 상황 100 87 95

설비기구 100 86 86

가구의 전도 방지 대책 100 88 -

피난 경로 등에 장애물 유무 100 99 -

시설 사용 조건 적합 여부 (건축) 100 82 -

시설 사용 조건 적합 여부 (설비) 100 85 -

③의 평점 100.0 91.3 89.5

총 평점 100.0 96.6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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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시설카드 작성 및 관청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국토교통성은 관청시설의 유지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카드(施設カルテ)’를 도
입하였다. 시설카드는 건축물의 기본 정보, 점검 결과, 수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시
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시설카드는 정기적
으로 업데이트되어 시설의 상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유지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
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시설카드의 정보는 관청시설정보관리시스템
(BIMMS-N)에 입력되어 전산화된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관청시설정보관리시스템(BIMMS-N)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시설을 관
리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으로, 국가기관의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적절한 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보전실태조사 관리활용 기능, 기본정보 관리기능, 시설관리 
기능, 보전계획 관리기능, 복수시설 종합평가・분석 기능, 보전기술정보 등 제공 기능 등을 갖추고 있
어, 시설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4-14] 관청시설정보관리시스템(BIMMS-N) 홈페이지
출처: 国土交通省大臣官房 官庁営繕部 計画課 保全指導室(2025, https://bimms-n2023.mlit.go.jp/, 검색일: 2025.05.01.)



165

제
4
장

정
부
청
사
 유

지
관
리
 국

내
외
 사

례
 분

석

3) 영국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구조와 운영

① 조사 개요

n 조사 목적

영국의 정부자산 유지보수 규모는 한화 약 92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점차 노후 정부청사의 예방 및 
예측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78) 2025년 기준 국내 정부청사 신축 및 유지보수 규모는 약 1.76조이
며,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점차 노후화되는 청사의 예방적 유지관
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사는 영국 중앙정부의 청사 건물 유지관리 시스템의 구조
와 운영 방식을 상세히 분석하며 국내 공공청사 관리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n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Ÿ 영국 정부청사 유지관리 관련 제도적 위계 및 법적 프레임 워크

Ÿ 정부청사 유지관리 세부 지침 및 주요 항목

② 영국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적 프레임 워크

n 영국 국유재산 관리 체계의 변천 및 배경: GPA 설립 및 국유재산 관리의 통합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는 1972년 국유재산 전담 관리기구인 재산관리청(Property Services 

Agency, 이하 PSA)의 설립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PSA는 기존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주요 
국유재산 관리 기능을 이어받아 국방, 의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통제권·운영권
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대처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PSA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었
고, 최종적으로 1993년 민간 부문에 매각됨으로써 공식 해체되었다. 이후 영국 정부는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민간자금주도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이하 PFI)을 도입하여 국유재
산의 건설 및 운영·관리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형태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였지만, PFI는 공공자산 관
리의 품질보다는 비용 절감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여 장기적으로 자산 상태의 악화 문제를 야기했다. 

PFI 방식의 한계를 인식한 영국 정부는 2018년 신규 PFI 사업 중단을 발표하고, 다시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적 자산관리 체계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8년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산하에 정부자
산청(Government Property Agency, 이하 GPA)을 설립하여, 중앙정부 일반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분산된 관리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시설관리 표준
화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김고은, 정민기, 2022, pp.99-101). 

n 영국 정부청사 유지관리 제도 관련 기구 및 주요 역할

Ÿ 영국 정부청사 유지관리 관련 부처의 위계 및 체계

78) National Audit Office(2024). Maintenance public service facilities(HC 544, Session 2024–25),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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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청사 유지관리는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을 중심으로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으
며, 재무부(HM Treasury)는 재정적인 지원 및 주요 사업의 계획 승인을 담당한다. 정부자산처(Office 

of Government Property, OGP)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자산 기능(Government 

Property Function)을 총괄하고, 정부자산청(Government Property Agency, GPA)은 구체적인 자
산관리의 실행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이다. 개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Arm’s Length Bodies, ALBs)은 
자체적인 자산의 일상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크라운 상업 서비스(Crown Commercial Service, CCS)

는 유지보수와 관련한 계약 및 조달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은 독립적인 감사 기관으로 정부청사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Cabinet Office, 2022).

Ÿ 각 기구별 역할

(Cabinet Office) 국무조정실은 정부 자산 관리에 관한 전체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며, GPA와 
OGP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부자산 전략(Government Property Strategy), 정부자산 기능 
표준(Government Property Functional Standard), 그리고 정부자산 전문직 경력 프레임워크
(Government Property Profession career framework)을 통해 정부 자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틀을 수립한다. 이러한 정책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GPA는 중앙정부의 일반 자산에 대한 전략을 수립
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책임을 지닌다(Cabinet Office, 2022). 

(OGP) 내각실 소속으로서 정부 자산관리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며, 범정부적 유지관리 체계의 표준
화를 추진하는 핵심 기관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지관리의 표준화 및 방법론 개발, 자산 데이터 시스템
(InSite)의 도입79), 자산관리 전문직 역량 강화, 위험기반 유지관리 지원 도구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2022년에는 ‘더 나은 건물 프로그램(Better Buildings Programme)’을 통해 건물 유지관리와 
위험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론을 개발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NAO, 2025).

(GPA) GPA는 2018년 설립된 내각실 산하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으로, 중앙정부의 일반 목
적 자산(general purpose estate)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그리고 공간 임대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주 업
무로 한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직접 소유·관리하며, 부처와의 계약을 통해 공간 임대 및 유지보수 서
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GPA는 ‘상업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부 부동산의 가치 극대화’를 사명으로 
전략적 자산관리와 스마트 워킹 등 공간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GPA, 2024).

(HMT) 재무부는 정부 부처의 예산을 책정하는 기관으로, 건물 유지보수 예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NAO, 2025)

(Individual Departments & ALBs, 각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GPA가 관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ALB)이 직접 자산을 소유·운영하고, 자체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한
다. 모든 중앙정부 및 ALB는 정부 기능표준 GovS 004: Property에 따라 ‘전략적 자산관리계획
(SAMPs)’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건축물의 상태 점검 및 규정 준수를 담당한다(NAO, 2025).

79) InSite는 전체 자산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2025년 3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NAO, 202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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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 정부 유지보수 예산과 정책을 감시하는 감사기관으로, 유지보수 적체 문제, 정부 간 비효율성, 

자산 상태 불균형 등을 정기적으로 지적한다. 최근 2025년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유지보수 적체
(backlog) 규모가 490억 파운드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이에 정부가 자산 유지
보수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며, 데이터의 품질과 일관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NAO, 2025).

주체 및 기관명 역할 관련 정책 및 문서

국무조정실
(Cabinet Office)

· 정부 자산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 설정 및 총괄 · 정부자산전략, 정부 기능 표준 GovS 004

국유재산관리위원회(OGP)
(Office of Government 
Property)

· 정부 자산관리 전략 수립
· 유지관리 방법론 및 기준 표준화

· 정부자산전략, 정부 기능 표준 GovS 004, 더 
나은 건물 프로그램

재무부(HMT)
(HM Treasury)

· 정부 부처 예산 할당(유지보수 예산에 영향)
· 공공 자금 관리(MPM) 지침 발행 

· 공공 자금 관리(MPM)

정부자산청(GPA) 
(Government Property 
Agency)

· 중앙정부 일반 목적 자산 소유 및 임대·유지관리 서
비스 제공

· GPA 전략, GPA 사업 계획, GPA 프레임워크 
문서

각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ALBs)

· GPA 비관리 자산의 일상적 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 
SAMPs 수립 · 부처별 SAMPs

[표 4-22] 영국 정부청사 유지관리 관련 주체 및 역할

③ 정부 자산 유지관리 지침 및 사례

영국 정부는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의 자산을 효율적이고 지속적 관리를 위해 공통의 지침과 실행 표준
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는 단순 지침을 넘어 부처별 의무 사항과 평가 기준까지 포괄
하며, 공공자산 유지관리의 거버넌스 확립과 자산 성능 개선을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2022년 이
후 발간된 ‘Government Functional Standard GovS 004: Property(이하GovS 004)’와 그 하위 실행
기준인 ‘Facilities Management Standards (FM001, FM002)’는 정부 전반에 걸쳐 자산 관리 및 유지
보수의 범정부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문서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15]  영국 정부청사 유지관리 관련 제도 및 주체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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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GovS 004: Property

- 중앙정부 기관 및 산하기관이 따라야할 자산 관리 표준

Ÿ Facilities Management Standard 001: Management and Services

- 공공자산에 대한 시설 관리의 최소 기준 표준

- 예방 유지보수, 상태 기반 유지보수, 예측적 유지보수 등 유지보수의 전략적 방향 설정

Ÿ Facilities Management Standard 002: Asset Data

- FM 자산 데이터의 품질, 일관성, 상호운용성 및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은 FM 
자산에 대한 상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자산 등록부를 생성

n GovS 004: Property80)

Ÿ 지침의 개요 및 목적

‘GovS 004: Property’는 영국 정부의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이 자산을 관리할 때 따라야 하는 기대를 
설정하는 최상위 기능 표준(Functional Standard)이다. 이 표준의 목적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
는 모든 자산(토지, 건물, 기반 시설 등)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납세자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자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이고, 보안이 유지되며, 지속가능하고, 비용 대
비 가치가 높도록 관리하기 위한 일관되고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표준은 개별 기관의 자
산관리 전략이 범정부 차원의 더 큰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한다(Cabinet Office, Office of 

Government Property, 2021, p.2)

Ÿ 핵심 원칙

지침에서는 정부 자산의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10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 원칙
들은 자산 관련 의사결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 정부 정책 및 조직의 목표와 자산 목표의 일치

- 공공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조치

- 부동산 자산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비용 대비 효율성 및 가치 극대화

- 책임소재 및 관리 체계의 비례적 거버넌스

- 문화유산 및 환경보호

- 지속가능한 자산의 건설, 개조, 운영 및 처분

- 공공서비스와 업무 공간,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

- 역량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 및 종합적인 팀을 구성한 작업 수행

- 지속적인 개선 촉진

- 공공서비스 및 전문성과 관련된 행동강령과 직업윤리 준수

80) Cabinet Office, Office of Government Property. (2021). GovS 004: Property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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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거버넌스 및 전략

GovS 004는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정부 차원과 개별 기관 차원의 두 가지 수준에서 정의하고 있다.

거버넌스 및 관리 프레임워크 (Governance and Management Frameworks)

거버넌스 체계는 이원적으로 운영된다. 첫째, 정부 부동산 차원(The Government estate)에서는 정
부 부동산 총괄 기구(예: OGP)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여기에서는 모든 기관이 준수해야 할 
관리 지침과 프로세스를 담은 상위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이 지침에는 부동산 관리를 위한 전문 인
력 운용을 포함한 역량 계획(capability planning)과 부동산 생애주기(취득, 설계, 건설, 운영, 유지보
수 및 처분)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 부동산의 규모, 비용, 효
율성 등을 종합한 부동산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각 개별 기관(Governance of 

property in an organisation)에서는 범정부 전략 및 프레임워크를 준수하여 기관의 고유 사업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자체적인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부동산 
자산을 총괄하는 고위 책임관을 지정하고, 기관의 부동산 계획은 ‘광범위한 정부 정책 및 전략의 변경’, 

‘기회 및 혁신’, ‘새로운 수요 패턴’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전략 (Strategy)

정부 부동산 전략은 국익을 위한 최상위 범정부 부동산 전략(Cross-government property strategy)

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개별 기관의 부동산 전략(Property strategy in an organisation)으로 구성된
다. 범정부 부동산 전략은 기관 간 시너지 극대화, 주요 사업에 대한 기대치 설정, 부동산 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 등의 목표를 설정하며, 정부청사 재배치와 같은 입지 전략, 자산 효율성, 지속가능성, 유지
보수 필요성 및 건물, 시설, 환경의 품질(maintenance needs, quality of buildings, facilities and 

environment)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개별 기관의 부동산 전략은 모든 기관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실행계획으로서 범정부 부동산 전략과 일치해야 하는 동시에 기관의 고유성을 반영함으로써 정
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실행계획 (Delivery Plans)

정부 부동산 실행계획은 조직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전략적 자산관리계획(SAMP), 이벤
트 파이프라인, 유지보수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인력 계획, 조직 전략과 연계되며, 향후 매각·취득·

개조 등 자산 변화 흐름을 관리한다. SAMP는 조직 내 자산 활용 방향성과 공공이익 기여도를 명확히 
하고, 공개 버전으로 발간될 수 있다. 본 계획은 정부 전체 전략과의 정합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
반이다.

조직은 부동산 프로젝트 시기와 자원 배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재무, 사고 대응 등 리
스크를 반영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의사결정은 전략, 생애주기, 비용 효율 등을 고려해 전문가
와 협의 후 결정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서를 통해 각 부동산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모든 지출은 사전승인을 받고 정부 기준(GovS 002, 006, 010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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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할 및 책임 (Roles and Accountabilities)

정부 자산관리는 계층적인 역할 체계를 따른다. 정부 전반의 자산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는  각 
부처가 일관된 방향으로 자산을 관리하도록 조정하고,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는 수석 회계 책임자로
서 자산 사용과 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개별 부서나 산하기관에는 회계 책임자가 있으며, 조직 자산
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총괄한다.

지능형 클라이언트는 조직의 비즈니스 니즈를 자산 전략으로 해석하고 실무를 조정하는 중간 관리자
이며, 회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때로는 조직 내 자산관리 고위자가 이 역할을 겸임하기도 한다. 이 
고위자는 자산 운영 전반의 리더로서, 전략 수립, 인력 배치, 실행 체계 마련 등을 주도한다. 마지막으
로 자산 관리자는 시설 운영, 사용자 응대, 유지관리 등 현장 운영을 담당하며, 내부 인력 또는 외부 위
탁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전략부터 현장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역할 간 보고 체계를 통
해 공공 자산의 효과적 관리와 책임성이 확보된다.

자산 취득 (Asset Acquisition)

정부가 자산을 신규로 획득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직의 자산 전략과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기존 자산의 활용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타당성 검토서에는 사회·경제·환
경적 영향과 에너지 효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일정 조정과 예산 통제를 통해 불필요한 이중 지출을 
방지해야 한다. 조달은 국가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투자 옵션은 생애주기 비용, 장소성, 접근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신축 건물은 정부의 기준과 성능 평가 체계를 충족하고, 운영 전
환 계획까지 포함해야 한다.

자산의 사용, 개조, 유지보수 및 운영 (Asset Use, Adapta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비용 절감과 함께 정부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사용
자 의견 제시의 용이와 접근성 확보는 자산의 적정 활용에 중요하며, 시설 관리자는 접근성과 안전성
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지관리는 탄소사용 절감과 비용 대비 효율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예산에 반
영되어야 한다. 계약 및 유지관리 주기는 법적 의무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략적 자산관리 계
획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시설의 상태 및 에너지 조사는 최소 5년마다 실시하며, 수리·교체·

보수 예산 수립에 활용된다. 오염된 토지는 복원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기준 미달 자산을 유지할 경우
에는 개선 또는 대체 계획을 자산관리 전략에 포함해야 한다.

자산 처분 (Asset Disposals)

정부 자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처분을 검토해야 하며, 정부 우선순위에 맞는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자유소유권 자산은 매각 전 다른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고, 공개시장
은 접근 가능한 포털을 통해 매물로 등록한다. 처분은 사업타당성 검토서를 기반으로 진행하며, 공공
성과 비용 효율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처분 전략에는 승인 절차, 계약 관리, 기록 보관, 지방정부 우
선 입찰권 부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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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정부 자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략적·비전
략적 자산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전략적 자산은 중앙정부 데이터베이스(InSite)에 등록하고, 비전략
적 자산은 조직 자체 시스템에 관리한다. 모든 자산 정보는 표준화된 메트릭 단위로 기록하며, BIM(건
물정보모델)은 가능할 경우 구축해야 한다.

자산 상태 조사는 유지보수, 공간 활용, 생애주기 비용 산정 등에 활용되며, 법적 준수,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등도 포함한다. 보건·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프로젝트 종료 시 관련 파일
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정보는 보안·접근성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성과 보고 시 정부 기준에 맞춰 벤치마킹과 데이터 제출이 
요구된다. BIM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협업, 정보 공유, 비용 절감,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
한 디지털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정부 자산 관리는 환경 정책에 따라 탄소중립(Net Zero) 달성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목표로 계획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Future Buildings Standard와 Net Zero Estates Playbook이 활용된다. 조직은 에
너지·물 소비,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을 건물 단위 이상으로 정기 보고해야 하며, 효율성 분석을 
위해 구역별, 인당 기준도 포함해야 한다. 물 사용량 목표 설정과 보고도 요구된다.

시설 관리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하며, 필요 시 폐수 처리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건물은 최소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인증서(DEC, EPC 등)를 보유해야 하며, 에
너지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사용과 정부 부지 내 청정 에너지 
생산 기회도 전략적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보건, 안전, 보안 및 웰빙 (Health, Safety, Security and Wellbeing)

정부 자산 사용자(직원, 공급업체, 대중)는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웰빙 관련 기록도 유
지해야 한다. 건물 설계와 관리 시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최소 보안 기준 준수 여부를 정부 보안 
정책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화재 위험 평가는 책임자가 수행하고, 대피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유지보수 시 사용자의 웰빙을 보호해야 하며, 온도, 조명, 공기질 등 환경 요소는 안전 기준과 쾌
적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전기 등 장비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업무공간 및 시설관리 (Workplace and Facilities Management)

업무공간 및 시설관리는 자산의 품질과 기능을 유지하고, 사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해 생산성과 만
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직은 내부 수행과 외부 위탁을 구분해 서비스 기준과 조달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청소, 보안, 유지관리, 환경관리, 건강·안전 등 폭넓은 항목이 포함된다. 회의실과 작업
공간은 유연하게 설계돼야 하고, 음향·조명·공기질 등 물리적 환경도 용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시설관리는 핵심 데이터 관리, 상태조사, 생애주기 기반 유지보수, 서비스 영향 평가, 수리·재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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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문화 정착을 포함해야 한다. 위탁 시 에너지 효율, 공급망 통합, 성과지표,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이
러한 내용은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 공통 출입증, 자동 센
서 기반 정보 수집도 활용할 수 있다.

n Facilities Management Standards 00181)

Ÿ 개요 및 목적

FMS 001은 정부의 부동산·시설관리(Facilities Management, FM) 서비스의 품질·일관성·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이 지침은 단순히 시설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제시를 넘어 시설관리 중요성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 전략을 보여준다. 과거의 시설 관리가 수동
적이고 단순한 지원 부서 형태로 인식되었다면, 본 지침에서는 전략적 조력자로서 생산성 향상, 탄소배출 
감소, 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같은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상위 전략과 연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 지침에서는 건물의 시설관리를 ‘하드 서비스 표준’과 ‘소프트 서비스 표준’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통합된 시설관리라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중앙정부 기관은 본 지침의 의무 적용 대상이며, 다른 공공기관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GovS 004의 하위 문서로 기존 법률이나 조직 내 상위 기준을 대체하지 않고 법→상위표준→본 표준 
순으로 우선 적용된다. 정부 부동산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FM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은 공공가치 
창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관리로 자산 성과를 높이고, 안전·지속가능성·비용적 효율을 확보
하며, 조직 간 일관성과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Ÿ 정의 및 적용 원칙

시설관리(Facilities Management, FM)는 사람·장소·프로세스를 통합해 생활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서 하드서비스(Hard Services)와 소프트 서비스(Soft Services)로 구분된다. 본 표준은 
ISO·BSI 등 국제·국가·업계 기준을 토대로 하며, 필요시 업계 표준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외주·혼합·민간투자 모델 등 전달모델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중앙정부 기관은 적용이 의무이며, 상
업 수익만을 위한 자산은 제외된다. 다만 임상·군사·연구 등 특수 자산은 일반 표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을 기본 틀로 삼되, 자체 표준이 있으면 적용이 가능하다. 

Ÿ FM 서비스 구조와 표준 체계

FM 코어 서비스 표준은 시설관리를 관리(Management), 하드(Hard), 소프트(Soft) 세 영역으로 구분
하고, 각 영역별 최소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각각의 내용은 시설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 보다는 FM 전
략 수립, 준수해야할 법규 및 규칙, 성과측정, 위험·자원 관리, 서비스 수준 협약(SLA) 등을 포함해 조
직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드 서비스 표준은 건물 구조·외피, 기계·전기·배관 등 설비
의 예방·상태·리스크 기반 유지관리와 장기수선계획을 다루고, 소프트 서비스 표준은 청소, 보안, 조
경, 폐기물, 우편 등 이용자 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 운영 기준을 명시한다. 표준 참조 체계는 

81)  HM Government. (2022a). Facilities Management Standard FMS 001: Management and Services (FMS 001, Version 
1.0). Office of Government Property, Cabinet Office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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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BSI 등 국제·국가 표준, 정부 기능표준(GovS), 업계 지침(IWFM·RICS·CIBSE 등)을 기반으로 하
여 운영의 일관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총괄 표준은 ISO 41001(시설관리 경영시스템) 채택을 
권고하며, 계획·운영·평가·개선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법적 준수, 품질·효율성, 지
속가능성, 자산 성과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한다.

Ÿ 관리 표준

관리 표준은 공공부문 시설관리(FM)가 조직의 전략과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준 방향을 설정한
다. ‘관리 표준’은 총 2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는 ‘시설 관리 전략 및 품질 관리’, ‘거버넌
스와 전문성’, ‘기술 및 데이터’,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FM이 공공부
문 조직의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일관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관리를 분절적이고 사후 대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경영 시스
템을 도입하여 FM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7.2~7.5). 그리고 FM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거버넌스 속에서 시설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7.7~7.12). 또한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며(7.16~7.20), 마지막으로 시설 관리가 단순히 
건물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사회적‧국가적 가치에 기여해야함을 명시한다(7.21-7.23)

구분 항목 주요 내용

전략·체계·품질

7.2 시설관리 전략 조직 목표에 맞는 FM 전략 수립
7.3 시설관리 시스템 계획·운영·개선 포함 관리체계
7.4 품질경영시스템(QMS) 일관된 품질·법규 충족 체계
7.5 환경경영시스템(EMS) 환경보호·자원관리 체계
7.6 FM의 조직 내 역할 이해 핵심업무 지원하는 FM 가치

사람·조직·거버넌스

7.7 조직 및 인적 목표 사용자 행동·가치 창출 계획
7.8 협력(Collaboration) 조직·공급망 협력 관리
7.9 산업안전보건 직원·협력자 안전 보장 체계
7.10 사용자 복지 근로자 복지·쾌적 환경 제공
7.11 프로젝트 관리 정책·목표 부합 프로젝트 수행
7.12 거버넌스 리더십·의사결정 관리체계 구축
7.13 관리 구조 FM 책임 분담 조직구조 확립
7.14 지능형 클라이언트(ICF) 전문성 갖춘 클라이언트 기능
7.15 계약관리 계약 전 과정 관리·역량 인증

기술·운영 시스템

7.16 CAFM/IWMS 전산화·통합 FM 관리 시스템
7.17 FM 서비스 접근 사용자 단일 접점 서비스 제공
7.18 BIM 자산 전주기 디지털 정보 활용
7.19 BMS 빌딩 운영·보안 위한 관리시스템
7.20 PropTech·IoT 신기술 도입·활용 및 보안 관리

지속가능성·사회적 
가치

7.21 지속가능성 에너지·자원 지속가능 관리
7.22 탄소중립(Net Zero) 넷제로 전략·이행계획 수립
7.23 사회적 가치 고용·지역사회 기여 창출

[표 4-23] FMS 001 관리 표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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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하드 서비스 표준

하드 서비스 표준은 건물의 구조, 기계, 전기 설비 등 물리적 자산의 안전성, 기능성,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규정한다. 이 표준의 핵심은 사후 대응적 수리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계획
에 기반한 선제적·예방적 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계획적 예산 배분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하도록 한다. 하드 서비스 표준은 ‘법정 준수’, ‘기계·전기 유지보수’, ‘건물 구조·외장 유지보수’, ‘휴대용 
전기기기 검사’, ‘선행 유지보수 계획(FMR)’, ‘가구·비품·장비 관리(FF&E)’ 여섯 요소로 구성된다.

번호 핵심 요소 주요 내용

1 법정 준수
모든 자산을 포괄하는 강력한(robust) 법규 준수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석면, 화재, 전기 등 고위험 
분야는 정기적인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법적 의무 담당자(duty holder)'를 지정하여 조직의 안전과 합법성을 확보한다.

2 기계·전기 
유지보수

자산의 위험도와 중요도에 비례하여 예방, 상태 기반, 위험 기반 유지보수 등 다양한 관리 기법을 조
합한 최적의 유지보수 체계를 적용한다. 이는 설비의 안정적 가동과 수명 연장을 도모하며, 전 생애주
기 자산관리(whole life asset management)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건물 구조·외장 
유지보수

외장재, 단열재, 창호 등 건물 구조·마감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성과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사용자 경험 저하와 구조적 손상을 예방한다.

4 휴대용 전기기기 
검사

조직이 직원에게 제공한 모든 휴대용 전기기기(IT 전원선, 충전기 포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 
및 테스트 체계를 수립하고, 외부 방문객 등이 반입하는 제3자 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관리 정
책을 수립하여 잠재적 위험을 관리한다.

5
선행 유지보수 
계획(FMR)

중장기 유지보수 계획이라고도 하며, FMS 002 의 데이터를 근거로, 자산별 기대수명, 교체 비용 등
을 종합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가 담긴 ‘선행 유지보수 등록부’를 수립·관리한다. 
이는 계획적 예산 배분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6
가구·비품·장비 
관리(FF&E)

이동 가능한 장기 유형자산을 표준 카탈로그와 정기 점검 체계로 관리하며, 주요 항목 등록부를 유지
해 자산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표 4-24] FMS 001 하드 서비스 표준

Ÿ 소프트 서비스 표준

소프트 서비스 표준은 건물 이용자의 위생, 안전, 편의, 생산성 등 사용자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의 품질 기준을 명시한다. 이 표준은 ‘청소’, ‘해충 방제’, ‘조경 및 원예’, ‘시청각 서비스’ 등 
총 12개 요소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번호 핵심 요소 주요 내용

1 청소
조직의 운영 요구에 맞는 계획적·반응형 청소 체계를 수립하여 이는 자산 가치와 조직의 평판을 보호
한다. 공인된 표준(BICS, NHS 등)에 기반하여 필요에 따른 체계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2 창문 청소
창문 청소 주기에 따라 건물 전·내부 창문 청결을 유지한다.
고층 작업, 화학물질 사용 등을 포함하여 이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적 의무(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를 준수한다.

3 해충 방제
해충·병원성 생물로 인한 위생 위협을 예방적으로 관리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해충 발생 보고 시 신속하 조치한다.

[표 4-25] FMS 001 소프트 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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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Facilities Management Standards 00282)

Ÿ 개요 및 목적

영국의 공공 부문 부동산은 중앙부처 및 그 산하 공공기관(ALBs)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30만 개 이상
의 자산을 포함하며, 이러한 관리를 위해 방대한 시설 관리(FM) 비용이 지출된다. 정부 FM 태스크포
스에서는 기관별 자산 데이터(형식, 소유권, 거버넌스 등)가 다르게 관리됨에 따라 자산 유지보수 계
약, 투자 우선순위 식별 등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관리 자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품
질, 일관성, 상호운용성, 활용성을 높이고자 데이터 표준(FMS 002: Asset Data)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기관은 자산등록부를 구축해 각 자산의 상태와 유지보수 요구를 파악해야 하며, 표준은 자
산등록부 구조와 검증 체계, 데이터 소유권·접근성·보안,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절차를 최소 요건으로 
제시한다. 83)

이 표준은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에는 의무 적용되며, 지방정부나 보건의료기관 등은 참고용으로 활용

82) HM Government. (2022b). Facilities Management Standard FMS 002: Asset Data (FMS 002, Version 1.0). Office of 
Government Property, Cabinet Office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83) 이 표준의 목표는 ‘정부 전반의 일관된 보고’, ‘조직 내 보고 개선’, ‘조달 지원을 위한 데이터 개선’, ‘규정 준수 및 안전’, ‘지속 가능한 
데이터 확보’, ‘증거기반 투자 의사 결정(유지보수 등)’, ‘조직 간 협업 및 지식 공유’, ‘조직과 공급업체 간 신뢰 강화’, ‘사용자 경험 
향상’ 등  정부 자산 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번호 핵심 요소 주요 내용

4 조경·원예
부동산 공공 영역의 유지관리를 통해 재산 가치를 보존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기관은 지속가능성, 생태친화성, 에너지 효율(물 절약)적인 작업 방식을 모색하고, 도시의 녹지로 기
능(공간적 기능, 여가 기능, 관상적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 제설 보행자 구역, 진입로, 주차장 및 도로에 대한 제설  및 결빙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6 폐기물 관리
폐기물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여 위생 환경을 유지한다. 
재활용률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 절감을 목표로 한다. 또한, 특수 폐기물을 관리한다.

7 우편 우편물을 적절히 수발신하고, 디지털·하이브리드 문서 수발실 도입으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8 실내 조경 생산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바이오필릭 디자인(biophilic design) 도입을 고려한다.
실내 조경을 도입한 경우 지침(BRE-Biophilic Office)을 참고하여 유지관리 한다.

9 식음료 및 자판기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식음료 및 자동판매 시설
을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수요를 포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보안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직에서는 GovS 007을 준수하여 보안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적절한 조치(출입통제, CCTV, 경
비 등)를 보장한다.

11 리셉션 다양한 유형의 방문객을 고려하여 각 건물에 맞는 안내 서비스를 설계 및 구현하고, 보안 서비스와 원
활하게 연계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시청각 

서비스·장비 IT·FM·운영팀과 협력하여 시청각 서비스 및 관련 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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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여기서 자산은 건물이나 토지가 아닌 건물 내 시스템과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데이터 구조, 

품질 보증, 소유권·접근권, 시스템 보안, 데이터 활용, 그리고 담당 조직의 역량까지 포함한다.

Ÿ 정의 및 적용 원칙

FMS 002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은 자산, 자산 데이터 범위, 자산 등록부 등으로 구분된다.

번호 용어 정의 비고

1 자산 (Asset) 건물의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비전략적 자산 (예: 건
물 외피, 보일러, 화재경보기)

전략적 자산(토지·건물)과 구분

2 자산 데이터 범위 건축물 구조, 기계·전기 설비 등 인공 환경 포함 자연환경 제외

3
자산 등록부 
(Asset Register) 표준이 규정한 데이터 필드를 모두 포함한 자산 목록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역할

4 공간 유형 
(Space types)

모든 정부 공간에 적용되며, 일부 특수 공간은 별도 
요구사항 존재

-

5 전달 모델 중립성 아웃소싱, 내부 관리, 혼합 방식 모두 적용 가능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음

6
시스템 간 전환 가
능성 여러 데이터 시스템 간 이전·호환 가능해야 함 자산등록부는 핵심 데이터 필드 포함 필수

[표 4-26] FMS 002 표준 주요 개념

 

Ÿ 자산 데이터 구조 (Data Structure)

데이터 구조는 크게 핵심 자산 데이터 필드 (Core Asset Data Fields)와 비핵심 자산 데이터 필드 
(Non-Core Asset Data Fields)로 구분된다. 

핵심 자산 데이터 필드는 자산 분류(Classification), 자산의 위치(Location), 자산의 상태
(Condition), 유지보수 활동(Maintenance Activity), 자산 수량(Asset Count) 등 총 5개 유형 27개 데
이터 필드로 구성된다. ‘자산 분류’에서는 자산의 이름, 고유 id, 관리상의 중요도, 유지보수 책임자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치정보’는 자산이 어느 기관의 부지, 건물, 층수에 있는지 세부 위치 기록까
지 명시한다. 자산의 ‘상태정보’는 현재 자산의 물리적 상태, 경제적 수리 한계의 초과 여부, 현재 운영 
여부, 자산의 기대 수명 등으로 구성되며, 자산의 ‘유지보수 활동’은 마지막 점검일, 점검 예정일 등 유
지 보수 이력을 관리하고 법적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비핵심 자산 데이터 필드는 필수는 아니지만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기록 가능한 필드이
다. 여기에서는 자산의 상세 특성(시리얼 번호, 모델 등), 비용(구매 가격, 교체 비용 등), 지속가능성 요
소(에너지 용량, 등급 등)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를 통해 정부는 자산 관리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
인 유지보수 및 투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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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필드 설명 데이터 값 예시 주석 및 관련 설명 근거

자산 상태 자산의 현재 상태. B (Serviceable) “상태 (A에서 FX까지, BS 8544 
정의에 따름)”. 부록5 참조

유지보수 및 투자 결정을 알리기 위
해 자산 상태를 일관되게 포착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 여부

자산이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했는지 
여부

Yes/No 계약 조항에 따라 결정됨 투자 의사결정 및 FM 서비스 계약 
지원

자산 운영 상태 자산이 현재 운영 중
인지 여부

Operational/
Not in use

부서 건물별 특정 보유 전략에 따
라 다름 필요한 유지보수 수준 알림

최종 상태 조사일
자산의 상태가 마지
막으로 평가된 날짜 23/06/2020 DD/MM/YYYY

상태 및 기대수명 관련 데이터가 얼
마나 최신인지 알리기 위해 작성

잔여 기대수명(년) 자산의 기대수명 길
이(년)

10 CIBSE 잔여 수명 참조 서비스 교체 비용 관련 유지보수 및 투자 
결정을 알리기 위해 작성

출처: Cabinet Office(2022b, pp.13-14) 번역 및 재구성

[표 4-27] FMS 002 자산 데이터 구조 예시(자산 상태 분야)

 

Ÿ 데이터 품질 관리와 소유 및 활용

데이터 보증과 품질은 시설관리(FM) 자산 데이터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자산 데이터는 유지관리, 투자 결정, 법적·안전 준수 판단의 기반이 되므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보증 전략과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자산 대장을 생성하기 위한 실사, 정기적인 검
증 및 샘플링, 자산의 추가, 제거 등 변경에 대한 관리, 데이터 품질 검사 및 검증, 문서화를 통해 데이터
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림 4-16] FMS002 데이터 품질 보증 및 검증 체계

이렇게 생성되거나 관리되는 데이터는 그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자산 데이터
가 내부 관리되든, 외부 공급업체에 의해 관리되든 주체와 상관없이 데이터의 최종 소유권은 반드시 
해당 기관이 법적으로 소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데이터 시스템’은 기술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시스템은 정부 표준에 맞춰 데이터 필드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과, 계약 
변경 시 새로운 공급업체로 데이터를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는 조직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자산의 
상태, 중요도와 같은 정보는 증거 기반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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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사례 종합 소결 및 국내 시사점

미국, 일본, 영국의 정부청사 및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 세부 내용에는 차이는 있지
만 세 국가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노후화에 대응하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
략적 계획’, ‘데이터 기반 관리’, ‘표준화’라는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단기
적 대응과 문제 발생 후 사후 대응이라는 수동적인 유지보수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예방 및 예
측적 유지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노후 정부청사 관리 체
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항목 미국 영국 일본 국내

중앙 거버넌스
OMB–FRPC(정책/지표)
–GSA/PBS(집행) 

Cabinet 
Office–OGP(정책)–GP
A(집행), HM 
Treasury(재정), 
NAO(감사)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가 
법·기준·실태조사·정보시
스템 
총괄(장수명화계획·시설
카드·정보시스템) 

부처·지자체별 분절 
운영(시설·일반행정 
분리), 표준화된 통합 모델 
적용 곤란 

법·기준
연방법·연방규정·지침(P
MG) 체계 정부자산 기능표준·전략

관청시설법·보전 
기준·공통사양서

법·지침 분산, 적용·집행의 
이질성 존재(표준 미흡) 

재원 구조 FBF(임대료 
적립→R&A·PM 집행) 

중앙 전략·조달 
프레임·재정 통제 연계 

국가계획(장수명화)·개별
시설계획과 예산 연동

단년도·응급 중심, 
중장기·예방투자 
제약(현장 인터뷰) 

데이터/
시스템

FRPP-MS(국가 DB) + 
NCMMS(전국 CMMS) 중앙 표준·조달·평가 연동 시설카드·정보시스템 

기반 실태조사 상시화 

G-FMS 일부 도입이나 타 
부처·청은 
수기·점검일지(국토지방
관리청 등) 

유지관리 방식 예방정비 중심, 전국 표준 
프로세스

전략·표준 기반 계획형 
유지관리

법정 보전의무 + 장수명화 
정책

응급·민원·법정의무 우선, 
예방·계획형 
미흡(지방조달청·국토관
리청 현장) 

인력·전문성 전문조직·표준 교육·역량 
프레임

Government Property 
Profession 등 직능 
프레임

전담조직(관청영선부) 
중심 운영

1인 겸임·인수인계 
비표준·공무직 
경력인정·교육 
부재(국토지방관리청·지
방조달청) 

조달·계약 중앙 CMMS·표준 
사양·R&A 프로그램

CCS 조달 
프레임워크(표준 
계약·규모의 경제) 

공통사양서 기반 부처별 상이·현장 단위 
의존(표준 프레임 부족) 

성과·감사 FRPC 지표·보고 일원화 NAO 독립감사 체계 확립 법정 실태조사 주기 운영
통합 성과·감사 프레임 
부재(분절 보고) 

역사적 변화 일관된 중앙 데이터·표준 
강화

PSA→PFI→GPA(중앙 
통합 회귀)로 정책학습

법·기준의 지속적 
정비·장수명화 정책

[표 4-28] 4개국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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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정부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필요

미국의 GSA/PBS, 일본의 국토교통성, 영국의 내각실(Cabinet Office) 산하 OGP/GPA와 같이, 세 국
가 모두 국가 자산관리의 전략과 표준을 수립하는 총괄 조직이 존재한다. 이러한 총괄 조직은 개별 부
처의 이해관계, 혹은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청사 관리를 위한 공통된 유
지관리 방향을 유도한다. 미국의 경우 ‘PBS 예방정비 지침서 2022’, 일본은 ‘개별시설계획(個別施設計
画)’, 영국은 ‘GovS 004 및 FMS 001/002’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의 경우 청사 유지관리가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지침의 부재는 물론이
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노후 정부청사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n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 도입

미국, 일본, 영국은 모두 청사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 단
위의 전산 시스템(미국 NCMMS, 일본 BIMMS-N, 영국 InSite)을 운영하거나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특히 미국은 모든 유지보수 기록은 GSA의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NCMMS)을 통해 문서화하도록 
지침서(PMG 2022)에서 규정하고, 영국은 민간 위탁으로 관리되는 특성으로 유지관리 업체 변경 시 데
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구조 자체를 표준화(FMS 002)했다. 

국내의 경우 청사 유지관리 업무에 정보시스템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는 현장 민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현재 정보시스템이 ‘일일 점검’, ‘연가 신청’ 등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청사 규모 및 실정에 맞지 않은 시스템’, ‘PC보급 미흡 및 직원의 시스템 활용 능력 부족’, ‘대면 소통의 
효율성’ 등이 언급되었다.

성공적인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선진적인 해외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을 넘
어, 국내 현장의 특성과 사용자 인식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청사 규모 및 
실정에 맞지 않는다’ 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시스템이 업무의 효율성 개선보다는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
킴을 의미한다. 영국이 FMS 002라는 데이터 표준을 먼저 확립했듯이 우리도 데이터 표준을 먼저 정립
하되, 시스템 개발 시에는 현장 친화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해당 데이터가 실제 유
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n 생애주기를 고려한 예방 및 예측적 유지관리로의 전환

해외 선진 사례는 시설 관리를 취득부터 폐기까지 아우르는 자산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 관점에서 
접근한다. 미국의 PMG, 일본의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 등은 모두 데이터에 기반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
지하는 예방(Preventive) 및 예측(Predictive) 유지관리를 강조한다. 이는 수리 비용을 절감하고 건물
의 수명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영국은 FMS 002 표준에서 ‘자산 상태’, ‘경제적 수리한
계 초과 여부’, ‘잔여 기대수명’ 등 총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분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핵심 항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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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이 존재하나, 실제 예산 반영이 저조하여 장기적 개선이 어렵다
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데이터 표준에 LCC 분석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객
관적이고 정량화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n 분절된 관리에서 ‘통합된 시설관리’로의 전환

해외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는 설비, 건축, 통신과 같은 물리적 자산 관리(하드 서비스)와, 청소, 보안, 

미화, 안내와 같이 운영 서비스(소프트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 시설관리’ 개념으로 접
근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리 편의 차원을 넘어, 건축물 운영의 효율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
이기 위한 전략적 관리 방식이다. 미국 GSA는 PBS 산하에서 연방 청사 운영에 필요한 하드·소프트 서
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계약·관리하며, 영국 또한 GPA(Government Property Agency)가 공공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적 시설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국내의 경우 청사 유지관리 업무는 시설과와 일반행정(청소, 보안, 안내 등)으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
어, 관리 효율성은 물론 비용 투명성 확보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부처·지자체별 관리 체계가 상이
하여 표준화된 통합 관리 모델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동일한 청사 내에
서도 부서별 관리 주체가 달라 이용자 불편과 비용 중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
서 국내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체계 또한 하드 서비스와 소프트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프레임워
크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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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1. 정책 방향 

2. 정책 실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노후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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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방향

1) 기본방향: 사후 대응에서 예방적 유지관리로 전환

오랫동안 정부청사 자산관리의 초점은 새로운 청사의 건설에 맞춰져 왔고, 기존 청사의 유지관리는 
문제 발생 후에야 대응하는 사후 보수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간 신축 정부청사 건립에 
집중된 사이 기 구축된 청사의 관리는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공백이 있어왔
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결함이나 불편이 나타나도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채 문제 발생 후에야 
보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많은 노후 정부청사에 대해 보수 수요가 누적됨에 따
라 30년이 경과한 정부청사의 시설 성능 저하와 안전 위험, 에너지 비효율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
다. 또한 청사 준공 후 체계적인 성능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건축물 생애주기 비용이 증가하는 문
제도 지적된다. 요컨대 사후 대응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로는 노후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 같은 비효율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 미비에서 비롯된다. 현
재 노후 정부청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조차 없어 각 부처와 기관마다 자체 기준으로 노후도를 판
단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도 체계적·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단편적·단기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집중적으로 건립된 청사들이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대거 노후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유지관리 수요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 기준 정부청사 유지관리 예산이 약 8,886억 원에 이르지만 해당 예산이 전략적으
로 배분되지 못하고 부처별로 단기 결정되며, 반면 신축·증축 사업은 법정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
진되는 등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법·제도적 형평성 부족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부처별 개
별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공통된 진단 기준이나 표준화된 유지관리 계획 모델이 부재하
여 어떤 청사는 적기에 보수가 이뤄지는 반면 다른 청사는 결함이 상당히 누적될 때까지 방치되는 등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다수 기관에서는 정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정 점검 위주의 수동적 관리에 머물러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시설관리 시스템 활용도 부족으로 
청사 상태에 대한 객관적 파악과 사전 예방적 대응이 미흡한 실태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재 체계의 
한계로 인해 필요한 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자산의 성능 저하와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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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유지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더 이상 노후 청사를 새롭게 신축하는 방식에만 의
존할 수 없으며, 문제 발생 후 사후 단편적 조치로 대응하는 유지관리로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정부청사 관리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예방적 관리로 전환하고, 기 구축된 
정부청사의 생애 수명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각 부처 개별 청사 단위의 분산된 관
리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물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예방적 
유지 및 자산관리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
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생태계를 마련
해야 한다.

2) 정부청사 유지관리 정책목표 

n 정부청사의 안전성 확보

노후 정부청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구조적 결함, 설비 고장 등의 물리적 위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최우선 목표이다. 이러한 위험은 단순히 건물의 손상을 넘어, 정부 기능의 마비와 국민의 안
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의 근간으로서 공공자산의 물리적 안
전과 보안을 확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부 기능이 중단되지 않는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n 재정 효율성 극대화 

사후 대응 모델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목표이다. 생애주기비용 분석에 따르면, 고비
용의 긴급 복구 예산을 저비용의 계획적 예방정비 투자로 전환할 때 장기적인 총비용을 획기적으로 절
감할 수 있다. 누적된 유지보수 수요라는 잠재적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정된 국가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정 건전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84).   

n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노후 청사의 기능적 노후화가 초래하는 내·외부적 문제에 대응하는 목표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은 공
무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낡고 불편한 시설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스마트 오피스, 개방형 민원 공간 등 새로운 업무 패러다임과 변화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
록 공간을 현대화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행정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4) 이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시설관리(FM) 관점에서 건물의 생애주기비용(LCC) , 연간 운영비용 등 비용 수준과 건물의 
기능성, 안전성, 사용자 만족도 등 효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원 투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 비용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비용 유지-효용 유지), 적정 비용을 투입하여 효용을 극대화(비용 증가-효용 향상)하는 등 다양한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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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1. 유지관리 표준화 및 계획체계 확립

n 노후 정부청사의 법적 정의 및 성능 기반 진단기준 마련

Ÿ (현행) ‘노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경과년수 위주로 관리

Ÿ (개선) 경과년수(30년) + 성능(구조안전, 설비, 에너지 등)을 종합한 객관적 노후도 판정 기준 마련

우선 ‘노후 정부청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에는 노후 청사에 대한 명확
한 정의나 기준이 없어, 어떤 시점에 건물을 ‘노후’로 간주하여 중점 관리하거나 개량할지에 대한 원칙
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경과년수 기준(예: 준공 후 30년 경과)을 기본 지표로 삼되, 여기에 성능 기반
의 진단 기준을 결합한 종합적인 노후도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조 안전성(정기 안전진단 결과 등), 설비 노후도(기계·전기설비의 성능 저하 정도), 에
너지 효율 수준(건물 에너지사용량 혹은 에너지성능지표) 등 주요 성능평가 요소들을 진단하여, 단순 
건립된 사용연한뿐만 아니라 실질적 건물 성능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노후 정부청사에 대한 판정 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능평가에 기반한 노후도 진단은 시설물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
여 유지보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필수적이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시설물상태지수(FCI) 등을 활용해 
자산 성능을 정량평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건물 연한기준에 더해 자체적
인 성능평가(구조·설비·에너지 등 종합진단)를 통해 청사의 노후도를 판정85)하고 있는 만큼 정부청사
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노후 정부청사’의 정의 및 진단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n 정부청사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Ÿ (현행) 신축/증축 위주의 ‘청사수급관리계획’만 존재

Ÿ (개선) 기존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유지관리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법제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은 신축과 증축 중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축 시
설의 유지관리에 대응하는 계획체계는 부재하여 정책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계획 부재로 인
해 예산 확보와 유지보수 실행이 담당자 재량이나 임기응변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 제3장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5년 단위의 중·장기 유지관리계획과 연간 유지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모든 정부청사 소관 
부처에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각 기관은 소관 청사의 종합노후도 평가결과(앞서 제시한 성능진단 
결과)와 향후 활용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주요 보수·개선 소요와 예산계획을 담은 중장기 유지

8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례를 살펴보면, 성능 기반 평가를 결합한 종합적인 노후도 판정 기준 도입을 제안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옥을 잠재적 관리 대상으로 보고, ①물리적 안정성(구조, 노후도 등), ②규모의 적정성(1인당 면적), ③
이용수요 지속성(관할 지역 인구 증감), ④운영관리 효율성(단위면적당 관리비)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의 시급성
을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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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연도별로 구체화한 연간 유지관리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함으
로써, 단년도 예산 편성에 유지보수 사업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법·제도적으로는 현재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 또는 관련 건축물관리법 등에 유지관리계획 수
립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모두에 일정 주기로 계획을 수립·제출하
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 
대비 실적을 정부청사관리본부 등이 정기적으로 평가·지원하는 거버넌스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n 표준 유지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Ÿ (현행) 표준 매뉴얼 부재로 관리자 주관에 따른 업무 편차 발생

Ÿ (개선) 현장 적용성을 높인 표준 점검항목, 보수공법, 안전수칙 등을 담은 지침 개발 및 보급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의 인터뷰 조사에서
도 유지관리 표준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이러한 표준화된 지
침을 통해 개별 기관이나 담당자에 따라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실정을 개선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표준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발하여 각 청
사 관리부서에 보급하도록 한다. 

지침서에는 건축·구조, 기계·전기설비, 에너지·환경, 안전관리 등 분야별로 표준화된 점검항목과 점검
주기, 예방보수 및 보수공법 방법, 안전수칙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미국 연방정
부 일반서비스청(GSA)이 운영 중인 예방정비 가이드(PMG, Preventive Maintenance Guide)에는 
공용건물 주요 설비별 권장 유지보수 항목과 주기, 절차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실제 유지관리 현장
에서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표준을 통해 시설관리의 일관성과 품질
을 담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발주기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공통사양서를 
마련하여, 점검·정비 작업시 준수해야 할 세부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
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부청사 유지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법정 의무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기관에 권고되는 표준으로서 배포하고, 정부청사관
리본부 주도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에 활용함으로써 현장 적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정부
청사 시설물관리시스템(G-FMS)과 연계하여, 지침에 따른 점검항목들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되고 이
행 여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표준 지침의 개발은 관리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관리 품질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경험이 부족한 신규 담당자도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관
리 공백 최소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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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 2.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혁신 추진

표준과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정보 시스템이 없으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
문에 노후 청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청
사 실무자 대상 설문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정부청사시설관리시스템(G-FMS)

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부청사관리본부 외 관계부처에서는 활용도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미활용 주요 원인은 예산시스템인 D-brain 시스템과 연계되지 못해 중복 입력해야 하는 비효율과 함
께 내용이 복잡하여 교육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기관들이 여전히 자체 점검일지를 
두고 수기 기록에 의존하고 있어 유지보수 이력이 전산화 및 자산화되지 못하고, 실무담당자 교체 시 
유지관리 이력 및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한편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미국, 영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데이터 표준화와 통합 
시스템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미국의 연방총무청(GSA)은 NCMMS(National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라는 전국 단위의 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건물의 보수 이
력을 일원화하여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데이터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MS 002로 명
명된 시설자산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여 전 기관에 공통 적용하여 기관 간 일관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n 정부청사시설관리시스템(G-FMS) 기능 고도화 및 활용 의무화

Ÿ (현행) 복잡한 UI, 현장 접근성 부족으로 G-FMS 활용도 저조

Ÿ (개선) 모바일 기반 현장 점검 기능 추가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활용 의무화

먼저 G-FMS의 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경험(UX)을 전면 개선할 필요
가 있다. 일선 관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빠른 응답 속도를 구현하고, 유지관
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쓸 수 있도록 가이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기반 현장 점검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담당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점검 결과를 
즉시 입력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설문 및 인터뷰 결과, G-FMS는 13개 정부청사에 한정되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스템 활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청사와 산하기관까지 모든 공공청사에서 G-FMS

를 활용하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의무화 초기에는 기관별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정기적
인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직원도 시스템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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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일원화

Ÿ (현행) 예산(d-Brain)과 시설(G-FMS) 시스템이 분리되어 이중 입력 등 행정 비효율 발생

Ÿ (개선) API 연동을 통해 예산·집행 데이터를 통합하여 데이터의 일관성 및 정합성 확보

G-FMS와 다른 행정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복 입력과 정보 단절 문제를 해결한다. 현
재 G-FMS는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예산·회계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유
지보수 예산 신청이나 집행 내역을 이중으로 입력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API 연계를 통한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G-FMS에서 예산 편성 요구
를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d-Brain으로 자동 전송되도록 하거나, d-Brain상의 집행 실적 데이터를 
G-FMS에서 불러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G-FMS에 축적된 시설 자산 정보가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 등과도 공유되어 자산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도 일원화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일원화를 통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각 기관
의 유지관리 활동과 예산 집행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n 데이터 표준 수립 및 품질 관리 체계 구축

Ÿ (현행) 자산 분류, 상태 등급 등에 대한 표준 부재로 기관 간 데이터 비교·활용 불가

Ÿ (개선) 자산, 상태, 보수 유형 등에 대한 데이터 표준 코드를 마련하여 과학적 자산관리 기반 구축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기관별 분산된 유지관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우선 자산 분류, 상태 등급, 보수 유형 등에 대한 표준 코드를 마련하여 모든 기관이 동일한 분류
체계 아래에서 데이터를 입력·관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건축물 구성 요소를 구조·마감·설비·전기 등 공통 범주로 구분하고, 시설 상태에 대해 A~E 

등급으로 일원화, 보수 작업에 대해서도 경미보수·중대보수·리모델링 등으로 분류체계를 정한다. 기
관마다 청사 시설 상태에 대해 상이하게 관리하고 있는 현상을 방지하고, 모든 부처 및 청의 청사정보
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시설관리 데이터의 품질, 일관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시설자산 데이터 표준
(FMS 002)을 제정하고 중앙정부 산하 모든 기관에 적용하도록 하여 각 관계부처 기관이 보유한 청사 
자산 등록부(asset register)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시설 현황과 유지보수 요구사항을 파악하도록 의무
화하였다. 

또한, 데이터 표준에 따른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 정확도와 최신성을 점검하
고 오류를 시정하는 검증 프로세스를 운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 업무가 민간 위탁
될 경우에도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과 절차를 사용하게 하고, 우수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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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관리로 의사결정 지원에 기여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국 청사의 설비 노후도와 고장 빈도, 수선 주기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어떤 유형의 시설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예산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5) 추진전략 3. 유지관리 실행주체 개편 및 전문성 강화

새로운 기준과 시스템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실행할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설문 및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전문인력 부족’과 ‘기관 간 관리 역
량 격차’는 예방적 유지 및 자산관리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장애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개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n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유지관리 총괄·지원' 기능 강화

Ÿ (현행)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직할 청사 위주로 관리하여 기관별 역량 격차 발생

Ÿ (개선) 본부의 역할을 모든 청사를 대상으로 기술자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지원센터’로 확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설관리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세종청
사, 서울청사 등 전국 13개 정부청사의 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축적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
로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청사 이외에 모든 부처 청사의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총괄하는 
‘전문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청사의 중장기 유지관리계획 수립 컨설팅, 주요 보수·개선 사업에 대한 기술 자
문, 전산 시스템(G-FMS)에 입력되는 유지관리 데이터 품질 검증 등의 지원 업무를 정부청사관리본부
가 맡도록 한다. 

실제 사례에서도 전담조직이 없는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전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춘천청사 사례에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산하에 시설관리 전문지원기관을 설립하
거나 기관 간 광역 단위로 전문인력을 공유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거버넌스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정부청사관리본
부의 유지관리 총괄·지원 기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편차가 
큰 유지관리 역량을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로 노후 청사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다.

n 시설관리 전문직 도입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Ÿ (현행) 잦은 순환보직으로 시설관리 전문성 축적 한계

Ÿ (개선) 시설관리 전문직을 도입하고, 전문 교육 이수와 장기근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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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관에서 시설관리 담당자가 잦은 순환보직 대상이 되고 있어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일부 기
관은 겸임 인력에 의존하여 전문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의 시설관리직에 
대해 전문분야 담당직(전문관)로 지정하여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관리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해당 분야에 연속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설비·건축 등에 대한 전문성을 심
화시키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최신 기술과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그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
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은 기관의 미경험 직원을 대상으
로 상위 기관 파견 연수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추진전략 정책과제 주요 내용 기대효과

[전략 1]
유지관리 표준화 
및 계획체계 확립

[과제 1.1] 
노후 정부청사 법적 정의 및 성능 기반 
진단 기준 마련

경과연수(30년) + 
성능평가(구조·설비·에너지 등) 종합 
진단 기준 도입

객관적·일관된 노후도 
판정 가능

[과제 1.2]
정부청사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5년 단위 중장기계획 + 연간 실행계획 
법제화

장기적·체계적 유지관리 
확보

[과제 1.3]
표준 유지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발

점검항목·보수공법·안전수칙 포함 
표준 매뉴얼 제시

현장 적용성 제고 및 관리 
편차 해소

[전략 2]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혁신 추진

[과제 2.1]
G-FMS 기능 고도화 및 활용 의무화

UI/UX 개선, 모바일 현장 점검 기능 
강화

현장 활용도 및 관리 
효율성 제고

[과제 2.2]
유관 시스템 연계 통한 데이터 일원화

G-FMS와 d-Brain 등 예산·회계 
시스템 연동

이중 입력 해소 및 데이터 
통합

[과제 2.3]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자산 분류·상태 등급·보수 유형 등 
표준 코드 도입

기관 간 비교·활용 가능성 
확대

[전략 3]
유지관리 
실행주체 개편 및 
전문성 강화

[과제 3.1]
정부청사관리본부 기능 강화

유지관리 컨설팅·기술 자문·데이터 
품질 검증 수행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지원 기능 확보

[과제 3.2]
시설관리 전문직 도입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순환보직 한계 개선, 전문직 신설
직무 전문교육 의무화

전문성 축적 및 책임성 
강화

[표 5-1] 정부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6)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계 및 단계별 추진전략

n 관리주체별 역할 및 유지관리 프로세스

현재 정부청사 유지관리 업무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각 중앙부처 및 산하 소
속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청사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각 부처의 유지관리계획이 예산 및 재정투자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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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소속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중앙조직으로서 유지관리 정책을 총괄하
고, 각 부처 청사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및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 진단 기준, 유지관리 절차, 성능평가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G-FMS를 고도
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각 청사의 유지관리 이력과 실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있도록 한다. 

또한 중앙청사 및 지방합동청사 등 직접 관리 대상 청사는 정기점검·성능평가·보수계획 수립까지 일
괄 수행하며, 개별 부처 청사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자문과 교육 지원을 제공한다.

각 중앙부처는 이러한 상위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 청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실태조사 결
과를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보고한다. 부처별 청사관리조직은 해당 부처 소속기관(지방청, 산하기관 
등)의 세부시설계획을 통합 조정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진단 결과는 G-FMS를 통해 통합 축적·공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는 정부청사 유지관리 DB로서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은 단계별 관리체계는 ‘기획재정부–정부청사관리본부–각 부처–소속기관’으로 이어지는 상하 
연계형 관리체계와 정보의 순환적 환류 구조를 통해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될 
것이다. 

[그림 5-1] 정부청사 관리주체별 역할 및 유지관리 체계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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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단계별 추진전략

정부청사의 유지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기반 정비에
서부터 시범사업, 그리고 전국 확산에 이르는 3단계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Ÿ 1단계 법·제도 및 기반기획 확립 단계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청사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의무, 정기 실태조사, 데이터 
관리 절차 등을 명문화한다. 동시에 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 연차계획 
수립 절차를 제도화한다. 이 단계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유지관리 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
반을 조성하는 시기이다.

Ÿ 2단계 정부청사 적용 시범사업 단계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 및 지방합동청사(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청사별 상태진단,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성과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실제 적용 결과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이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제도 보
완 및 표준지침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Ÿ 3단계 부·청 소속 정부청사로 확대 적용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를 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청사로 확산시켜, 모든 정부청사가 동일
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편차를 해소하고, 중앙정
부 차원의 예방적 유지관리체계가 완성된다. 나아가 청사별 관리조직과 G-FMS의 연계 확장을 통해 
부·청 단위에서도 실시간 성능관리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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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실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1) 「정부청사관리규정」의 한계와 전부개정의 필요성

n 공급 중심의 규정 및 유지관리의 제도적 근거 부족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현행 규정’)은 국가의 핵심 자산인 정부청사를 관리하는 기본 규정임
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구성은 과거 개발 시대의 ‘공급’ 중심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2000년대 전후 
양적으로 팽창한 청사들이 점차 노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의 초점은 신규 취득에서 기존 건축물
의 가치를 보존하고 경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생애주기 자산관리’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현행 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현행 규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의 개념을 청사의 신축, 증축, 매입, 임차 등 물리적 확보와 공
급을 의미하는 ‘수급’에 국한하여 정의한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서 청사의 관리에 관한 조문은 ‘전자
적 시스템 구축’과 ‘무단 개조 금지’에 대한 내용에 그치고 있다(영 제9조의 2). 이 외에는 전반적인 내
용이 청사의 취득과 처분, 배정, 합동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한다. 그러다 보니 준공 이
후 수행되어야 할 유지보수, 시설물의 기능유지, 설비등의 성능 개선, 나아가 공간환경의 개선 등 시설
의 전 생애에 걸친 관리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

n ‘노후 청사’의 법적 정의 부재 및 관리 사각지대 형성

효과적인 유지관리는 한정된 자원을 시급하고 중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러나 현행 법체계와 규정에는 ‘노후 정부청사’에 대해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 
청사’를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을 차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일반적인 내
용연수 기준일 뿐이며 실제 시설의 다양한 물리적 상태를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도로, 철도 등 사
회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존재하지만, 이 법의 
실제 적용을 위한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공청사를 포함한 ‘건축물’을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
외하여 정부청사는 완전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관리법｣에서도 소규모 노
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때의 대상은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역 내 건축물(정비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방재지구 구역 등)만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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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청사’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심각한 관리 사각지대를 유발할 수 있다.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든 40년이 경과하든 동일한 관리 대상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노후 청사’의 정
의는 단순히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것을 넘어 건축물의 ‘안전 등급’, ‘성능 평가’, ‘내용연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다. 

n 「정부청사관리규정」 전부개정의 당위성

현행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계의 문제는 개별 규정의 미흡으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공급 중심의 낡은 
규정은 ‘유지관리 계획의 법적 근거 부재’, ‘노후 청사 정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
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형성한다. 즉, 기존 자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
게 만들거나 개별 관리인의 역량에 의존하게 되고, 관리 계획이 없으니 관리 대상을 식별하고 우선순
위를 정할 객관적 기준도 부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하에서 현행 규정의 몇 개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청사의 ‘취득과 공급’에서 ‘유지관리’로 규정의 패러다임 자
체를 전환하거나, 최소한 두 가치가 동등한 위치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청
사관리규정」 전부개정을 통해, 청사를 일회성 공급의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가치를 보존
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법적 위상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관리 우선순위 결정 체계를 도입하며, 모든 이력을 데이터로 관리
하여 예방적 보수 활동을 지원하는 선진적 관리 시스템의 제도의 도입까지 이 모든 항목들이 유기적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본 전부 개정안에서 제언한다.



194

노
후
 정

부
청
사
의
 효

율
적
 유

지
관
리
를
 위

한
 정

책
방
향
 연

구

2)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 방향

①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 방향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은 청사의 신축·증축 등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

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이로 인해 노후 청사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주먹
구구식 사후 대응 관리가 반복되어 국가 자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잠재적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전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관리의 패러다임을 ‘공급’에
서 ‘생애주기 관리’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본 개정(안)에서는 규정의 체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보강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구체
적으로 기존의 ‘청사 수급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2장 청사의 수급’으로 분리하고, 청사 유지관리 내용
을 ‘제3장 청사의 유지관리’로 신설하여 각 단계의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아래 표). 이를 통해 
정부청사를 단순한 공간 확보의 대상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국가 핵심자산으
로 다루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개  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  정)

제2조의2(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조 번호 이동(현행 제2조의2)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제4조(청사관리의 기본원칙) (개  정)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제2장 청사의 수급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 (개  정)

제6조(청사의 배정 요청) 제6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개  정)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제7조(청사의 배정 요청) (개  정)

제8조(청사의 합동화) 제8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개  정)

제8조의2(청사의 시설관리) 제9조(청사의 합동화) 조 번호 이동(현행 제8조)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제3장 청사의 유지관리

제9조(실태조사 등) 제10조(청사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신  규)

제9조의2(방호진단) 제11조(시설 진단 및 성능평가) (신  규)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조(청사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신  규)

제13조(청사의 시설관리) 조 번호 이동(현행 제8조의2)

제14조(청사의 출입관리) 조 번호 이동(현행 제8조의3)

제13조(청사의 방호진단) 조 번호 이동(현행 제9조의2)

제4장 보칙

제14조(실태조사 등) 조 번호 이동(현행 제9조)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 번호 이동(현행 제10조)

[표 5-2]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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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안) 세부 내용

n 제1장 총칙

현행 규정의 목적은 청사의 ‘수급’과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서 ‘관리’는 건축물의 일반적인 유
지관리 개념이 아니라 청사의 배정, 소유, 처분, 임차, 합동화, 방호, 출입 등 행정재산의 운영에 대한 
것으로서, 건물의 물리적 상태나 기능적 성능 관리까지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정안에
서는 ‘유지관리’, ‘성능개선’과 관련된 개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청사 관리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
심에서 보전과 생애주기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행 규정에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핵심 용어의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정책 해석과 집행에 혼선
이 있었다. 예컨대 ‘노후청사’, ‘유지관리’, ‘성능평가’ 등은 ｢건축법｣이나 ｢건축물관리법｣ 등 타 법령에
서도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는 그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개정
안에서는 제2조(정의)에 해당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해석의 일관성과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규정 제3조는 청사의 수급 및 관리를 규정하는데, 그 범위는 행정재산의 운영 측면에 치우
쳐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물 관리에서 강조되는 안전점검, 보수, 성능개선, 시설 관리 등 물리적 
행위의 유지관리 개념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관리의 기본원칙이
라는 확장된 개념을 통해 기본적인 행정재산의 수급과 운영 외에도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중심으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체계적
인 수급,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노후청사”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였거나 구조적 안
정성 등 성능저하 정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청사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청사의 기능과 성능을 적정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점검, 정비, 보수, 교체, 청소 및 그 밖의 관리 행
위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축법」, 「건축물
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①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ㆍ총괄한다. 
②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청사관리의 기본원칙) ① ~ ② (현  행 제3조 제1항‧제2
호 이동)
③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의 기능과 성능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보수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표 5-3] 제1장 총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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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시설물안전법] 제2조(정의) 12.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n 제2장 청사의 수급

개정안의 제2장 청사의 수급은 현행 규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문을 준용하여 구성하였다. 현행 
규정에서 청사의 수급은 청사수급관리계획(제4조),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제5조), 청사의 배정 요
청(제6조), 청사의 취득 및 처분(제7조), 청사의 합동화(제8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정부청사의 공급 
및 처분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규율한다. 건축물의 생애주기는 설계-시공-운영 및 유지관리-폐기라
는 과정을 거치는데, 설계-시공 단계는 청사의 수급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청사의 수급에 대해
서는 현행 규정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제3장 청사의 유지관리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수급계획 단계에
서부터 미래에 발생할 유지관리 비용, 성능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의 공급과 유지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 규정은 불필요한 신축, 과도한 리모델링을 예방하고 장기
적으로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청사의 기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비고

  1. 합동청사, 청사의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사 기타 행정
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2. 제1호 외의 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 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
이 자체 예산으로 얻은 임차청사, 지방행정기관, 그 밖에 행정
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
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
(이하 “청사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
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
할 수 있다.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청사의 유지관리는 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⑤ ~ ⑥ (현  행 제3조 제3항·제4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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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①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
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
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
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
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
재정부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 ①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
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
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청사수급관리계획에는 청사의 취득·배정, 장래 유지관리 
비용과 성능 개선 등 생애주기비용(LCC)과 관련된 제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청
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청사를 취
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제5조제4항의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유지관리계획과의 연계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사의 배정요청) ①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또는 정
원의 증원등 청사의 추가수요를 가져올 직제를 제정하거나 개
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때 청사의 추가배정을 동시에 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따
라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배정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청
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청사의 배정요청) ①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또는 정
원의 증원등 청사의 추가수요를 가져올 직제를 제정하거나 개
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때 청사의 추가배정을 동시에 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따
라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배정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청
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사의 추가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 청사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요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신  설)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①청사의 취득은 신축ㆍ매입 또
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①청사의 취득은 신축·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 청사
의 생애주기 비용(LCC), 유지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③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 시 청사의 유지관
리 이력 및 성능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청사의 합동화) ①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
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관기관
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청사의 합동화) ①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
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관기관
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5-4] 제2장 청사의 수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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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제3장 청사의 유지관리

현행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행정적 관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 단계에서 중요한 유지관
리 활동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청사는 준공 이후 오랜 기간 사용되는 공공자산으로
서, 업무공간이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 확보가 필요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물이나 설비의 기능과 성능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방, 예측적 관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청사의 유지관리 또는 노후청사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건물의 보수, 

기능 개선 등이 사후 대응적이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제도적 공백
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
안에 제3장 청사의 유지관리 신설을 제안한다. 먼저 제10조(청사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에서는 모든 
청사에 대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적 관행을 예방적·체계적 관리로 
전환한다. 이어 제10조의2(노후청사의 유지관리)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후청사에 대해서는 일반 
유지관리와 구분하여 별도의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단순 보수 차원
을 넘어 리모델링, 재건축, 기능개선 등 생애주기 관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제11조(시설 진단 및 성능평가)에서는 청사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과 각종 시설장비의 성능
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규정에는 청사 관리와 관련해 ‘점검’이나 
‘성능평가’에 대한 직접적 근거 규정이 없으며, 이러한 평가는 청사의 노후화 수준, 안전성, 에너지 효
율 등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다만, 시설 진단 및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방
법’, ‘항목’, ‘주기’ 등은 건축 기술의 발전, 다양한 청사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본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기본적인 평가 원칙과 대상(구조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에너지 성능 
등)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이나 관련 고시로 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
합할 것이다. 

제12조(청사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는 앞의 유지관리 행위의 결과물인 데이터, 즉 ‘유지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된다. 이는 현재 개별 청사 단위로 관리되고, 분절된 정보 형태를 
국가 차원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 증거 기반의 예산 분배 등 예측가
능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현행 규
정인 시설관리, 출입관리, 방호 규정을 유지관리 장으로 편성한 것이며, 이를 통해 관리·방호·안전이 
통합된 시스템에서 작동되도록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청사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청사와 지방행정기관청사와의 합동청사를 취득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현  행 제8조 제2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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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정은 청사 관리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보전·성능 개선·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나
아가 노후청사에 대한 장기적 투자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
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청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비고

(신  설) 제10조(청사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의 안전성, 기능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청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청사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사의 정기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성능 개선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청사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청사의 이용자 편의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사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관리기관이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의 집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
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노후청사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노후청사에 대하여 
별도의 노후청사 유지관리계획(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노후청사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청사의 현황, 시설 상태 및 안전등급
 2. 노후청사의 개·보수, 리모델링, 재건축 등 관리대상 선별 및 우선순위 설정
 3. 노후청사 유지관리 소요 예산 추계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③제1항의 계획에 따라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시설 진단 및 성능평가) ①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청사에 대하여 정기적으
로 시설 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설 진단 및 성능평가에는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에너지 성능 및 환경 성
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청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청사 유지관리계획 및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설 진단 및 성능평가의 대상,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청사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유지관리 관
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청사 시설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
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시설 진단 및 성능평
가 결과, 보수·개보수 실적, 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표 5-5] 제3장 청사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개정(안)

입법례(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단)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
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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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
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
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시설물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
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입법례(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유재산법]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
ㆍ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2. 건축물관리계획
3.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6.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7.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8.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시설물안전법]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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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상위 법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 방향에 맞춰 정부청사 관리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유
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은 청사취득 및 면적 기준, 계약, 수급관리계획서 서식 등 주로 청사의 운영과 공급에 
관한 행정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는 유지관리 제도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
으로는 ‘노후 정부청사’ 판정 기준 신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절차 표준화, 시설 진단 및 성능평
가 기준 등으로, 이를 통해 유지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Ÿ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 생애주기비용 도입(제2조 개정)

상위 법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안)의 제4조(청사관리의 기본원칙)는 현행 규정(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청사의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추진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에서는 관련 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비용 및 유지관리
계획과의 연계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현행 규칙 제2조(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도 상위 법령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청사 신축 및 취득 계획 단계부터 유지관리 및 해체까지의 총비용을 고려하는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의무화하였다(제2조 제3항 신설). 이는 초기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유지보수 비
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만 소규모 청사나 
단기 임대 청사와 같이 적용 제외 대상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Ÿ 노후 정부청사 판단 기준 마련(제6조 신설)

유지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노후청사’ 판별 기준을 신설하였다. 여기에서는 건축물의 내용연
수, 안전등급 등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판단하는 기준 외에도, 노후화로 인해 기능 수행
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재건축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등 특수한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영국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이, FM 002 데이터셋에서는 현재 자산의 물리적 상태, 경제적 수리 한계의 초과 여부, 자산의 기대 수
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 노후 현황에 대한 정보를 넘어 해당 청사의 노후화 혹은 다른 문제
로 인해 경제적 한계 비용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청사 유지관리 예산 수립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
고 할 수 있다.

Ÿ 계획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 확립(제7조 신설)

과거의 문제 발생 시 대응하는 사후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사전
에 대비하는 계획적 유지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다층적인 계획 수립 체계를 명문화하였다. 이 체계는 
국가 전체 차원의 전략적 방향과 개별 청사의 구체적인 운영 현실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상
위 계획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주기로 ‘노후청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험도가 높은 노
후 시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각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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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예산 편성에 앞서 매년 3월까지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제출하여 중장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
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확정 후 각 기관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유지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중장기 전략 → 연간 예
산 계획 → 집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구조는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현실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Ÿ 시설 진단 및 성능평가 기준 근거 마련(제8조 신설)

신뢰도 높은 유지관리 계획을 위해서는 건물의 상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제8조는 이러
한 진단을 위한 근거가 된다. 다만 청사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는 것보다 기존 법령(건축물 관리법, 시
설물 특별법, 소방시설법 등)에 흩어져 있던 규정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법률 간 중복이나 
모순을 피할 수 있다. 본 조문을 통해 청사 관리 담당자는 건물에 적용되는 법적 점검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으며, 후속 조문의 청사관리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이러한 점검들을 누락 없이 체계적
으로 이행할 수 있다.

Ÿ 데이터 기반 청사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제9조 신설)

본 조항은 시설 진단 결과, 유지관리계획 등 청사 유지관리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
도록 규정하여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과 표준화를 지원한다. 이는 데이터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축
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설 수명 예측, 중장기 예산 확보의 객관적 근거 마련,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증거기반의 정책 집행의 기반이 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 ①정부청사 (이하 “청사”라 한
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
립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청사수급관리계
획중 청사의 취득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에 의한다. 

제2조(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 ①정부청사 (이하 “청사”라 한
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
립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청사수급관리계
획중 청사의 취득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에 의한다. 
③청사수급관리계획에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비용(LCC)을 반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규모 청사의 취득·임차 등 단기 수요 청사는 제
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청사의 추가배정 요청)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
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사의 추가배정을 요청할 때
에는 청사의 추가수요 사유와 소요면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청사의 추가배정 요청)  (현행 제4조 이동, 다만 “영 제6조
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청사의 임차) (현  행) 제4조(청사의 임차) (현  행)

제5조(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회계ㆍ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합동화된 경우에는 
그 합동청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자금의 비율에 따라 이를 
공동소유로 하되, 지출된 자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이 이를 관
리한다. 다만,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제5조(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회계ㆍ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합동화된 경우에는
(이하 현행 제5조와 같음)

[표 5-6]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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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직접관리하거나 관리기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노후 정부청사의 판단 기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노후청
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성능 저하가 인정되
는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
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
로 판정된 건축물
 3. 그 밖에 노후화로 인하여 주요 기능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
나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
여 고시하는 건축물

제7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절차) ①영 제10조에 따른 유
지관리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지관리 기본계획: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유지관
리계획을 매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실행계획: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전년도 예산이 확정
된 후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의2에 따른 노후청사 유지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장
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및 관리는 영 제12조의 정
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준 및 절차)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 진단 및 성능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적용 제외 또는 유예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
전점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4.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
사 및 안전검사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7.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8.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9조(청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①청사관리기관의 장은 규
칙 제8조 각호에 따른 조사 결과를 영 제12조의 정보시스템에 입
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교육 이수를 명하거나 자료 보
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① 영 제9조의2에 따른 방
호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이하 생략)

제10조(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현행 제4조 이동, 다만 제
1항 중 “영 제9조의2”를 “영 제13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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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3년 행정안전부 예고안) 활용 방안

2023년 제정안으로 제시된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노후 청사 유지관
리 강화를 위한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이다86) 2023년 제정안은 종래의 「정부청사관리규정」의 구조적 
한계를 명시하고, 정부청사에 대한 출입절차,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청사 관리에 관
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제2조의2(적용범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제4조 (청사의 관리 주체)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제5조 (청사의 수급 등)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제6조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청사의 배정 요청) 제7조 (청사보완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제8조 (출입관리)

제8조(청사의 합동화) 제9조 (방호인력)

제8조의2(청사의 시설관리) 제10조 (질서유지)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제11조 (청사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제9조(실태조사 등) 제12조 (시설관리 및 시설사용자 의무)

제9조의2(방호진단) 제13조 (청사 운영현황 공개)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 (상호협력)

제15조 (과태료)

[표 5-7] 현행 규정 및 2023년 법안안 주요 내용 비교

제정안의 대부분 내용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11조에 신설된 청사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조
항은 청사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청사 시
설관리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시설물 점검 및 보강 등의 요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전
사고의 예방, 유지관리, 성능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기술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세부 운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이 포괄적이고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시설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 운용, 시설물 점검 및 보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설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유지관
리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점검, 예방·예측적 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들이 누
락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청사 관리의 일차적 주체는 그 
청사에 입주한 사람, 청사관리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
하게 함으로써 형식적인 제도에 머무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86) 개정안은 2023년 3월 입법예고된 행정안전부 안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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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사 유지관리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앞서 제안하였던 대통령령 전부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보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3)

보완 법률안 비고

제1장 총칙 (장 신설)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개  정)

·목적 확대 → 유지관리 관련 개념 명시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개  정)

·정의 확대 → 유지관리, 노후청사 등 법적 정
의 신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  정)
·건축법, 건축물 관리법, 시설물 특별법 등 유
지관리 관련 법률간의 관계 명시

제4조 (청사의 관리 주체) 제4조 (청사의 관리 주체)
제5조 (청사의 수급 등) 제2장 청사의 수급 (장 신설)
제6조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 (청사의 수급 등)
제7조 (청사보완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
제8조 (출입관리) 제3장 청사의 유지관리 (장 신설)
제9조 (방호인력) 제7조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개  정)
·제11조 청사시설관리계획과 통합
·대통령령으로 연간,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주체 및 의무 명시

·노후청사 관리계획의 근거
제10조 (질서유지) 제8조 (시설 진단 및 성능 평가) (신  설)

·정기적인 성능평가 실시 근거 마련
·평가 세부 기준 및 절차 위임 근거 마련

제11조 (청사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제9조(청사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신  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정보의 범위, 입력 및 관리 주체 등 세부 내용 
위임 근거 마련

제12조 (시설관리 및 시설사용자 의무) 제4장 청사의 방호 및 안전 (장 신설)
제13조 (청사 운영현황 공개) 제10조 (청사보완관리계획의 수립) (조 번호 변경) 기존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로 이동제14조 (상호협력) 제11조 (출입관리)
제15조 (과태료) 제12조 (방호인력)

제13조 (질서유지)
제14 (시설관리 및 시설사용자 의무) (조 번호 변경) 기존 제12조 이동
제5장 보칙 및 벌칙 (장 신설)
제14조 (청사 운영현황 공개) (조 번호 변경) 기존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로 이동제15조 (상호협력)
제16조 (과태료)

[표 5-8]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보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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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관계법령(건축물관리법) 개정 방향

n 건축물관리법 개정 타당성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전 생애에 걸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87) 법에서는 건축물의 실태조사(화재 성능, 유지관리 현황, 내
진 성능 등), 생애이력 정보 구축, 안전진단 등 건축물 관리 기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에서는 공
공건축물과 관련된 재난 예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부청사 관리규정」은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전부 개정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청사 관리에 필요
한 유지관리 기준을 독자적으로 신설하기보다는, 이미 건축물 전반의 관리 의무와 기준을 포괄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의 체계를 적극적으로 준용·확대함으로써 별도의 규정 신설 없이도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정부청사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 전반에 걸쳐 관리체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공공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에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총괄하는 법령이기 때문
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집행 과정에서 권한이나 책임 소재, 데이터 
시스템의 파편화, ‘공공건축물’과 ‘청사’간의 관계등 향후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n 「건축물관리법」 개정 방향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공공건축물이나 청사를 특정하지 않고 건축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규율한다. 본 
연구는 노후청사의 생애주기에 걸친 유지관리, 지속가능성,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
문에 건축물관리법 다음 각 조의 개정을 제안한다.

먼저 제2조(정의)에서 공공건축물, 특히 정부청사를 대상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
사 전반의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6조(실태조사)를 보완하고, 조사 결
과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
계 구축 등)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유지관리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
축물 유지관리를 규율하는 제44조(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재난 예방’ 중심에서 ‘공공건축물의 관
리 및 성능 개선’으로 확대함으로써 포괄적인 관리 의무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세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87)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6416호) 제정‧개정 이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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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
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
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
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
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
을 말한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
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
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ㆍ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
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
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  행)
 1의2. “청사”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신  규)
2. ~ 8. (현  행)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
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
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능력 적용 현황
3.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및 보강 현황
4. 건축물의 유지관리 현황
5. 그 밖에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
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 ③ (현  행)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
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① ~ ④ (현  행)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청사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청사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활용하
여야 한다.

[표 5-9]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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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관리계획
3.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6.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7.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8.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ㆍ온실가스 정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
계를 구축할 때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
는 관리하는 자에게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
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
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정보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정보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
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
사에 관한 정보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에 관한 정보
7.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
리에 관한 정보
8.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절차, 제출 방법 등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
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⑦ (현  행)
⑧ 청사에 대한 건축물관리계획은 제2항에서 정한 작성기준
에 따라 각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5년 단위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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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
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완
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제
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
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
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
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
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
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
며,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 ④ (현  행)
⑤ 청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지진ㆍ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건축물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제44조(공공건축물의 관리 및 성능개선) ① 공공건축물의 관
리자는 건축물의 가치를 보전하고 안전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 이동)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사에 관하여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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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정비 전략 및 우선순위 검토

n 법령별 개정 장단점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전략은 앞에서 두가지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청
사’ 소관 부처의 법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으로써 일반적인 건축물 관리에 대한 규정인 「건축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청사에 대한 규정을 신
설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명확한바,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건축물관리법(법률)

주요 
개정 
내용

·개정방식: 유지관리 체계 전반을 신설하는 
전부개정

 - 관리 패러다임 전환(공급→유지관리): 
청사 수급 단계에서부터 관리

 - 노후청사 등 주요 용어 정의
 -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성능평가 규정 

신설
 - 정보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정책 활용도 제고

·개정방식: 대통령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맞게 보완

 - 관리 패러다임 전환
 - 법률의 목적, 정의에 유지관리 근거 마련
 -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성능평가 의무를 법률로 규정

·개정방식: 건축물관리법 내 청사 유지관
리와 필요한 일부 내용만 개정

 - 공공건축물(청사) 정의 신설
 - 생애주기비용 분석 의무화
 - 시설평가 및 건축물관리계획 유사 형

태의 청사 관리 추진 
-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장점 ·신속성 및 유연성: ‘청사’의 유지관리만을 
다루기 때문에 실행력 확보에 용이하며, 
추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유연한 대응 
가능

·관리 주체의 명확성: 행정안전부의 주도
하에 일관된 정책 집행 가능

·강한 법적 구속력: 법률에 근거한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체계적 예산 확보: 법률상 의무 규정을 
근거로 유지관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정책의 일관성: 청사의 수급,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법 위상으로서 
일관된 정책 집행 가능

·법적 구속력 확보: 대통령령보다 상위 
법에 근거하여 정책의 집행력 확보

·건축물 간 정합성 확보: 통상적인 건축
물 관리에 대한 법령으로써 공공건축물 
또는 청사에 대한 최소 안전성 확보

·사회적 파급력: 공공이 선도할 수 있는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민간으로 확산 기대

단점 ·낮은 법적 구속력: 법률 대비 법적 구속
력이 낮으며, 상위법 충돌 시 상위법 우
선의 법칙에 따라 제한적 효력 발생

·타 법령과의 정합성: 건축물관리법, 시설물 
특별법 등 관련 정책 실행 과정에서 타 
법령과의 정합성 문제 우려

·제한적 파급 효과: 정부청사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법률 대비 낮은 파급 효과

·복잡한 입법 절차: 법 제정으로 정부 간 
논의,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기간 소요

·타 법령과의 관계 명확화: 건축법, 건축물
관리법, 시설물 특별법 등 관계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

·복잡한 입법 절차: 소관부처인 국토교통
부와의 협의 필요 및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

·규정의 경직성: 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
의 어려움

·역할 이원화: 대부분 국토부 소관 정책
이지만, 일부는 행정안전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정책 집행과정에서 혼선 우려

[표 5-10]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장단점

현행 개정(안) 비고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
② 공공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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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 신속한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단기 전략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즉각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인 「정부청사관
리규정」 전부개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부 소관 법령으로
써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한 「건축물 관리법」과는 달리 비교적 빠르게 실질적인 내용을 현장에 적
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현행 대통령령을 법률로 제정하고자 할 경우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신속하게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관리 대상을 ‘정부
청사’로 한정하기 때문에, 일관된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유지관리 제도가 정착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추후 제도 개선 소요 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지닌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기본
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바 이러한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효력을 담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유지관리 정책의 장기적 근간으로 삼기에는 구
조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Ÿ 법률 제정: 법적 기반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청사의 유지관리는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넘어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는 2023년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부청사관리규정 입법안에서도 드러난다. 2023년  「중앙행정
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입법안 제안 사유에서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등이 입주한 정부청
사는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어, 불법침
입 등의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출입자의 행위제한 등에 한계가 있을”88)을 명시한 바 있다. 

이는 청사의 출입 통제, 보안 검색,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청사 유지관리체계의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입법안’을 보완하여, 청사 관리의 패러
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생애주기 관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률의 목적 조항에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관련 핵심 용어에도 유지관
리에 필요한 핵심 용어들을 직접 정의함으로써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Ÿ 단계적 접근을 통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결론적으로 정부청사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적 접근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
고 할 수 있다.

1단계(단기, 대통령령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전부개정
2단계(중장기, 법률 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입법화

88)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23년 행정안전부 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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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신속하게 유지관리 계획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 및 실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빠르게 보완하는 것이다. 그리고 1단계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입법안을 보완하여 유지관리 체계를 포함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러한 단계적 추진 방안은 청사 
유지관리 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법률의 구조적 
틀을 안정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등과 같이 기존 법률에 청사 관리에 관한 특례 조
항을 신설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을 특정 행위의 주체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
토가 필요하다. 법률의 소관 부처(국토교통부 등)와의 권한 관계, 법률 체계의 정합성, 위임입법의 한
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
쳐 법 기술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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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1. 연구결과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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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 요약

정부청사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유지관리 수요와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으로 사용 연한 30년을 초과한 정부청사는 약 1,218동이며, 2050년에는 약 5,388동으로 4배 이상 늘
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를 방치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과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며, 

실제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제적 위험비용이 2025년 약 57억 원에서 2043년 약 257억 원까지 증가
하고 행정서비스 저하 등 사회적 비용도 누적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노후 청사를 적기에 관리·개
선하여 활용 수명을 극대화하는 선제적 유지관리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정부청사 유지관리는 시설 안
전과 기능 확보를 넘어,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이 본 연구
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실태 분석을 통해 현재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계의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첫째, 유지관리 행정의 대응 방식이 사후복구 중심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유지보수 사업이 고장이
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명확한 중·장기 계획 없이 
단기 대응 위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급한 보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월되는 누적 보수 수요가 발생하여 시설 성능 저하와 안전 위험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궁
극적으로 자산 생애주기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법적 기준과 지침의 부재로 인한 관리의 비체계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노후 정부청사 유지
관리에는 명확한 법령상 기준이나 통일된 지침이 없어 부처별·청사별로 유지관리 수준과 절차에 편차
가 크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청사 신축·증축은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지만, 노후청사 유지관리에는 이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이나 공통 기준이 없어 부처마다 자체적으로 점검·보수계획을 수립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어떤 청사는 적기에 보수가 이뤄지는 반면 다른 청사는 중대한 결함이 누적될 때까지 방치되는 등 관
리의 형평성과 일관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체 노후청사 현황과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셋째, 현행 법·제도는 개발(신축)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노후청사 유지관리 측면에서 미흡하다. 그동
안 정부청사 관리 관련 법제는 청사의 건설·확보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정부청사 유지관리 예산도 
체계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부처별 단기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실제 2025년 정부청사 유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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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예산이 약 8,886억 원에 이르지만, 전략적 장기 투자계획 없이 부처별로 분산·집행됨으로써 국가 
자산관리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현재의 사후 대응적이고 분절적인 관리
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노후청사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재정 비효율과 행정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가
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청사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격상시키고, 적극적
인 예방중심의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후 정부청사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자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
시하였다. 현행 사후대응 위주의 관리체계를 예방적 유지관리로 전환하고, 부처별·개별 청사 중심의 
분산 관리를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로 전환하며, 정부청사의 성능 향상 및 장수명화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연구를 통해 도출해 낸 정책방향이다. 

Ÿ 사후대응에서 선제적·예방 중심으로의 전환

우선 정부청사 관리의 패러다임을 예방정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
하여 고장이나 사고 발생 이전에 점검·보수를 수행하는 예방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각 청사별로 장기
적 관점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단순 고장 수선이 아닌 계획적 개·보수와 
성능향상 위주의 관리로 나아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예방 중심의 전환은 무엇보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Ÿ 유지관리 계획의 체계화 및 표준화

전국 모든 정부청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유지관리 절차와 지침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청사 
시설상태를 진단하는 표준 평가체계, 보수·개선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유지관리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발하여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한다. 현재 부처별로 상이한 점검·평가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가 차
원의 종합계획 하에 노후청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대응할 수 있게 된다. 표준화된 계획체계가 구
축되면 예산 배분의 객관성과 효율성도 높아져,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시급한 시설부터 
개선하는 합리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Ÿ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청사 유지관리 정보를 한눈에 관리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통합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현재 
일부 청사에 국한되어 활용되는 정부청사시설관리시스템(G-FMS)을 전 청사로 확대하고, 시설 이력
과 진단 결과, 에너지 사용, 보수 내역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나아가 
이 시스템을 기획재정부의 예산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예산 편성부터 집행, 사후평가까지 한 사이클
로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는 유지관리 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
를 제공하고, 예방정비 및 성능개선 투자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이다.

Ÿ 유지관리 조직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중앙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유지보수 계획 수립, 사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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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설정 등 핵심 기능을 고도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개별 부처 및 기관에는 시설관리 전담부
서를 두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실무 역량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노후 청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 자문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 서비스도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 기관
들이 전문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술지원 및 거버넌스
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Ÿ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정부청사 유지관리 강화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새로 구축한다.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전
부 개정하여 청사를 더 이상 일회성 공급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가치 보존·관리해야 할 자
산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규정 개정을 통해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객
관적 지표에 기반한 우선순위 결정체계 도입, 모든 유지관리 이력의 데이터화 및 예방적 보수 활동 지
원체계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정부청사 유지관리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반영하여, 공
공청사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령 정비를 통해 지금까지 개발사
업 위주였던 공공건축 정책의 무게중심을 유지관리로 전환하고, 예산 및 조직 운용에 있어서 유지관
리 분야의 위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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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노후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현황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
하였으나, 여전히 몇 가지 한계와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 향후 후속 연구 및 정책화 과정에서 아래 과
제들을 보완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Ÿ 범부처 예산 분석의 범위 한계

본 연구에서는 정부청사 유지관리와 관련된 국고 예산 현황을 분석하였지만,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된 산하기관의 청사재고와 유지관리 체제를 전수조사하지는 못하고, 관련 기관의 설문조사에 한
정하여 조사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 행정기관을 아우르는 유지관리 예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노후청사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장기 재정수요와 재원배분 전략을 
더욱 정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방적 유지관리로의 전환이 가져올 예산 절감 효과를 계
량화하고,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도 후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Ÿ 청사의 용도 전환에 대한 정성적 분석 부족

인구 감소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노후 청사의 용도 전환이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산관리(AM) 관점에서의 유지관리 효율성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하진 못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 정부청사의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 수명과 성능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에 한정하였다. 노후도와 지역의 개발밀도 및 청사 기능,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가 
아닌 타 용도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입지에 신축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성 등에 자산관리 측면에서의 연
구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업무공간 수요 감소 시 남는 청사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이나 공공임대 공간으로 활용하는 전략, 혹은 노후 청사를 민간에 매각·임대하여 재정을 확보하는 방
안 등은 사례 연구와 정책적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외 청사 용도변경 사례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노후 정부청사의 용도 전환 및 
자산활용 전략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건물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공공
자산의 최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Ÿ 정책 제안의 실행 및 법제화 추진을 위한 후속 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정책 방향과 법·제도 개선안은 개념적·정책적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
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전부개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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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정비를 실제로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절차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행
정기관 내부의 절차나 의무를 규정하는 행정지침적 요소와 시설의 안전·성능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을 제시하는 기술기준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89).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각 조항의 성격을 명확히 하
고, 특히 전문적·기술적 세부사항은 예측 가능성과 구체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하위 법령(행정규
칙, 고시 등)에 위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 표준지침이나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적용상 어려움, 부
처 간 조정 이슈, 법적 충돌 요소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의 
제안들을 실행단계로 옮기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실효성 검증과 보완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부 청사를 대상으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와 G-FMS 고도화를 시험 적용
해본 뒤 그 결과를 피드백 받아 제도화하거나, 정부청사관리본부 내에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추진 일정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Ÿ 정책 성과 측정 및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제안된 유지관리 정책 방향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 
측정 및 평가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책 효과는 단순히 투입된 예산 대비 물리적 개선 결과뿐만 아
니라, 정책 목표 달성도, 재정 효율성, 그리고 최종 수요자인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평가해야 한다. 미국 연방총무청(GSA)이 매년 실시하는 ‘Tenant Satisfaction Survey’와 같이 청
사 이용자(근무 공무원, 필요시 방문 민원인 포함)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매년 단위로 정부청사시설 13개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청사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 내용을 개선하여 정부청사를 유
지관리해야 하는 모든 부, 청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계 
및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겠다.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
며,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기타 공공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연구도 진행해야 한
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성과와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면, 노후 정부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자산 가치 극대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9) 예)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나 정보시스템 입력 '절차' 등은 행정지침적 성격이 강하며, 노후청사 '판단 기준'이나 성능평가 '방법' 
등은 기술기준적 성격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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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olicy Framework for Efficient Facility Management of Aging 
Government Buildings

Kim, Young-hyun   Lee, Yeokyung   Cho, Han-sol   Yoon, Hoseon

Introduction

Aging government buildings represent one of the most urgent challenges to national asset 
management in Korea. Most government complexes were constructed during the period of 
rapid industrial growth and are now simultaneously reaching the end of their design life. This 
situation demands a paradigm shift from the era of construction and expansion to the era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e economic significance of this shift is evident in the life cycle cost (LCC) structure of 
public buildings. Only about 16.4% of total costs occur during the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phases, whereas 83.2% of costs arise during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stages. Despite this, Korea’s current system remains reactive—addressing deterioration after 
it occurs—rather than preventive or predictive. Without systemic reform, the growing 
number of aging facilities will lead to higher repair costs, increased safety risks, and 
interruptions in essential government services.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The current management framework is primarily oriented toward the supply of new facilities 
rather than the long-term maintenance of existing assets. The Regulations on Government 
Office Management focus largely on new construction and leasing, lacking a unified 
procedure for maintenance planning or performance monitoring.

Moreover, there is a severe shortage of professional facility managers. Many ministries rely 
on general administrative staff to perform technical maintenance tasks, resulting in 
inefficiency and inconsistent standards. Surveys show that more than 75% of institution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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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ly managed by the Government Complex Management Headquarters reported “a lack 
of maintenance personnel” as their primary difficulty, and over 90% determine maintenance 
priorities based on individual judgment rather than data or plans.

This dual system—where a small number of central government complexes are 
systematically managed under the Government Complex Management Headquarters while 
the majority of ministry-owned buildings are not—creates structural inequality in 
management quality, safety assurance, and fiscal efficiency.

Benchmark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n Current status analysis target and data

Domestically, the Framework Act 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provides 
a valuable reference. It mandates a five-year basic plan and management plan for 15 
categories of national infrastructure, institutionalizing preventive maintenance and 
performance evaluation. Although public buildings are currently excluded from this law, its 
principles—long-term planning, data-based evaluation, and centralized information 
management—offer a blueprint for public facility reform.

Internationally,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have established 
exemplary systems:

Ÿ The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operates the National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NCMMS) and standardized 
Preventive Maintenance Guide (PMG), ensuring nationwide consistency.

Ÿ Japan’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MLIT) applies the 
Facility Card and Building Informa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System 
(BIMMS-N) to manage data-driven long-term facility plans.

Ÿ The U.K. Government Property Agency (GPA) enforces functional standards such 
as GovS 004: Property and Facilities Management Standards (FMS 001 & 002) to 
integrate property management within strategic government objectives.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This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policy framework to transition from reactive 
maintenance to proactive and data-driven facility management. Four key strategies are 
presented:

n Standardization and Planning Framework

Ÿ Introduce mandatory Maintenance Plans for all government buildings, specifying 
inspection cycles, performance targets, and report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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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Develop national-level guidelines and templates to ensure consistency across 
ministries.

n Data-Drive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Ÿ Establish a Government Facility Management System (G-FMS+) integrating 
building performance, maintenance history, and cost data.

Ÿ Enable data sharing betwee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n Institutional and Professional Reform

Ÿ Redefine roles between central and line ministries to strengthen coordination 
under MOIS and the Government Complex Management Headquarters.

Ÿ Create a Facility Management Specialist Position System allowing long-term 
appointments, specialized training, and performance recognition.

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Ÿ Amend the Regulations on Government Office Management to include mandatory 
periodic condition assessments and maintenance planning.

Ÿ Revise related laws such as the Building Management Act to extend legal 
obligations to all public buildings and clarify accountability.

Conclusion

Korea invests nearly 1.8 trillion KRW annually in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government buildings, yet lacks a cohesive maintenance governance framework. As these 
assets age, continued reliance on fragmented, reactive management will lead to 
unsustainable fiscal burdens and operational inefficiencies.

This study therefore emphasizes the need for a systemic transition grounded in law, data, and 
professional expertise. A unified, standardized, and performance-based maintenance system 
will safeguard national assets, improve service quality, an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infrastructure. Through preventive management, aging government buildings 
can evolve from fiscal liabilities into well-maintained, value-creating assets for future 
generations.

Keywords

Aging Government Buildings, Preventive Maintenance, Facility Management (FM), Life Cycle Cost (LCC), 
Data-Driven Management, Institution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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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정부청사 유지관리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서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유지보수 운영 체계를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각 부·청의 유지관리 실무 조직 구성, 담당 업무 유형, 시설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부
청사 유지관리의 효율성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설문은 총 29개의 문항으로 3-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협조 요청
 ‣ 본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협조하에 진행되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 귀 기관과 산하기관에서 유지관리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 분이  
조사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선행조사 항목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사 유형은 어떤 형태입니까 ?
 • □ 청사 건축물 (독립, 종합, 합동 청사 포함)
 • □ 임대 건축물 (설문의 대상 아님)

Ⅲ  기관 기본 정보

� 기관명:
� 소관 부처:
� 청사명(소속 청사일 경우 명시):
� 청사 주소:
� 담당부서명(유지관리 업무 담당 부서):
� 담당자 성명 및 직위:
� 연락처(이메일 포함):

Ⅳ  실무조직 및 담당 업무 유형

시설물 안전법 제2조 11에 따른 유지 관리 업무 범위 
.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
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

1차 서면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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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청사 유지관리 조직 구성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여부)
 • □ 전담 유지관리 부서 운영
 • □ 타 부서에서 유지관리 업무 병행
 • □ 외부 용역(민간업체) 활용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2. 담당자의 주요 업무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 □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 □ 청사 보수 공사 발주 및 감독
 • □ 청사 관리 예산 편성 및 운영
 • □ 에너지 관리(전력, 수도, 냉난방)
 • □ 안전관리(소방, 재난 대응, 보안)
 • □ 환경 관리(청소, 폐기물 처리, 친환경 설비)
 • □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Ⅴ  유지관리 정책 및 사업 추진

3. 귀 기관에서 유지관리 외에 다음과 같은 자산관리 또는 성능개선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 사업 기획 및 수행
• □ 중장기 시설 투자계획 수립
• □ 정부청사관리본부 또는 기재부 등 상위기관 보고 및 협의 업무
• □ 외부 평가(노후도, 안전성 등) 대응 및 자료 작성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________

4. 법정 정기점검이나 안전점검 외에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복수 응
답 가능)
• □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음 
• □ 데이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 법정업무 외에는 실태조사나 관리계획이 없음

4-1.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면 실태조사 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실태항목 내용 서술

4-2. 유지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계획명이 무엇입니까? 
• 계획명 : _____________________)

4-3. 수선 이력이나 이력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내용 서술 : _____________________)

5. 유지관리 사업 중 한정된 예산에서 실행해야 하는 사업이 많은 경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결정은 어떤 근거로 진행하십
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실태조사에 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 
• □ 유지관리 계획서를 토대로 결정 
• □ 필요한 사업 중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관리자가 판단하여 신청 
• □ 민원이나 정책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신청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________

Ⅵ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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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귀 기관이 관리하는 정부청사의 업무 용도 외 유지 관리 및 리뉴얼 시 고려해야 할 청사 특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항목 내용 서술

7. 구조 및 안전 분야 중 귀기관이 관리하는 정부청사에서 관리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주세요.(중복응답 가능)
• □ 구조체의 손상 및 변형 (균열 침하 등)
• □ 외벽, 지붕 및 창호 등의 건축물 상태 관리
• □ 내진 및 방재 설계 적용 여부 및 유지
• □ 화재 안전 재료 사용 및 설비 작동 상태 관리
• □ 관리 안함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________

8. 설비 성능 및 유지관리 분야 중 귀기관이 관리하는 정부청사에서 관리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주세요.(중복응답 가능)
• □ 전기, 조명 및 통신의 작동 상태
• □ 냉·난방 기능 설비 유지 관리
• □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이력 관리
• □ 관리 안함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________

9.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성 분야 중 귀기관이 관리하는 정부청사에서 관리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주세요.(중복응답 가능)
• □ 단열, 창호 등의 에너지 절감 관리
• □ 친환경 자재 및 설비 사용 관리
• □ 실내 공기질 및 조명 환경
• □ 관리 안함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________

10. 관리운영 체계 중 귀기관이 관리하는 정부청사에서 관리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주세요.(중복응답 가능)
• □ 시설관리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체계 구축
• □ 운영관리 데이터 수집 및 관리계획 수립
• □ 운영관리 매뉴얼 및 비상대응 체계 구축
• □ 사업우선순위 결정 방안 및 체계 구축
• □ 갱신계획 및 교체 이력 관리체계 구축
• □ 관리 안함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________

11. 관리운영 체계 중 귀기관이 관리하는 정부청사에서 관리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주세요.(중복응답 가능)
• □ 경사로, 계단, 화장실 등 실내공간 동선 및 이용 편의성 개선
• □ 휴게공간, 공용공간, 화장실, 회의실 등 공간활용 적정성 개선
• □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 □ 시민 이용 편의성(장애인 접근성 포함) 및 시민 개방성 개선
• □ 관리 안함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________

Ⅶ  유지관리 개선 의견

12. 현재 귀 기관이 관리하는 정부청사 유지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예산 배정에 어려움으로 인해 정기적인 유지보수업무 지연
 • □ 유지관리 전문 인력 부족
 • □ 유지보수 공사 발주 및 행정 절차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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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긴급한 유지보수 대응 체계 미흡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_____________

13. 유지관리 예산 집행 시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평당 단가 기준 부재로 예산 산출의 어려움
• □ 유지관리와 리모델링, 신축 간 예산 구분이 어려움
• □ 기재부 단가 공개 미비로 적정 예산 산정의 어려움
•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미흡(민원, 업무환경 개선 등)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_____________

14. 정부청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순으로 번호를 매겨주세요, 1=최우선)
 • □ 유지관리 예산 증액
 • □ 유지관리 인력 보강
 • □ 공공시설 유지관리 전담 조직 설립
 • □ 유지관리 기준 및 법제도 개선
 • □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 도입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_____________

15. 정부청사 노후도 평가 기준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선택해 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 □ 인원대비 면적 적정성(사무인원 대비, 민원 인원대비)
• □ 시설물 안전성(구조물, 설비 등)
• □ 고장 빈도 및 유지보수 이력
• □ 청사 내 사용자 불편도(민원 건수 등)
• □ 청사의 중요도 및 활용도
• □ 에너지 효율성(에너지 사용량 등)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_____________

16. 귀 기관에서는 긴급상황(예: 자연재해, 설비 급고장 등)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 사전에 긴급 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 □ 청사별 자체 예비비 또는 긴급예산 확보 중
• □ 긴급 상황 발생 시 외부 전문업체(용역사) 활용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_____________

17. 정부청사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